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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 2019회계연도는 국회제출 9년차로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건수는 

’11회계연도 이후 크게 감소(’11년 133건 → ’19년 90건) 하였다.

◈ 국가회계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단순 회계처리 오류*는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9회계연도에 증가(‘18년 36건 → ’19년 40건)하였다.

     * 자산누락 및 중복 계상 등오류, 수익·비용 인식오류, 자산및 부채계정 분류오류 등

◈ 업무담당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오류*는 2019

회계연도에 감소(‘18년 51건 → ’19년 50건)하였다.

     *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 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 업무담당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오류는 감소

한 반면, 단순 회계처리 오류는 증가하였다.

◈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원 연례 지적사례가 전체 

지적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9개년 평균 79%이상)

이다. 특히 2019회계연도에는 연례적 지적사례가 75건으로 전체 

지적건수(90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1. 감사원 지적사례 전체 통계 … 4

2. 연례 지적사례 통계 … 5

3. 감사원 지적사례 중앙관서별 통계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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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 지적사례 전체 통계

▣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내부거래 제거 등 재무제표 통합조정(중앙관서 지적사항), 주석 등, 폐지·신설관서 간 자산·부채 이관 관련 오류

유형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적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15 19 22 32 34 21 16 19 23 201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19 11 25 21 19 16 24 26 23 184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17 18 23 23 14 14 7 6 4 126

수익, 비용 인식 오류 등 31 24 16 18 13 14 22 15 13 166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21 30 21 23 30 24 24 9 17 199

자산 및 부채 계정 분류 오류 15 12 9 8 6 6 6 8 7 77

기타* 15 6 12 2 1 1 1 4 3 45

합계 133 120 128 127 117 96 100 87 90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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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례 지적사례 통계

▣ 세부 항목별 감사원 지적사례

세부 항목*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적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19 2 3 3 22 12 13 13 13 100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3 4 11 12 10 12 8 9 16 85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11 8 7 11 10 12 7 5 6 77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11 9 7 9 9 9 6 7 76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2 4 7 8 9 3 3 6 4 4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5 7 7 3 4 5 5 5 44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7 6 3 7 3 4 4 4 1 39

자산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8 6 6 2 4 6 5 2 39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6 7 2 3 2 3 12 1 1 37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3 2 3 4 1 4 8 5 35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5 5 2 4 2 5 6 2 3 34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5 1 6 3 5 6 2 3 - 31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2 5 4 5 2 2 2 3 2 27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6 3 3 2 1 2 4 - 2 23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4 6 4 1 1 1 1 3 21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2 3 2 5 1 - 1 2 3 19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3 2 2 4 3 1 3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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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적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1 2 2 2 1 4 2 2 16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비교환거래

3 2 4 5 1 - - - - 15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3 2 1 3 - 1 1 - 14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3 2 - 2 1 2 1 1 - 12

공공기관 위탁자산 등 미반영으로 

인한 오류
- - 5 1 1 1 - 1 - 9

군수품 자산등재 누락 등 

자산등재 오류
- - 2 - 4 1 - 1 1 9

기타의기타의순자산증감 계정과목 

사용에 따른 오류
1 3 - - - - 2 - 1 7

발생주의에 따른 선수수익 및 

미지급비용의 인식 오류
2 1 1 1 - 1 - - - 6

자산 취득금액 계산 오류 1 - - 1 1 - - 3 - 6

소송 패소 등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된 미지급금에 대한 부채 

미인식

1 2 - 2 - - - - - 5

융자금에 대한 융자보조비용 및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미설정
2 - - - 1 1 - 1 - 5

회수가능성이 낮은 융자금에 대한 

대손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융자금 평가 오류

1 1 1 1 1 - - - - 5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 오류 1 1 - - - - - 1 1 4

내부거래 미제거 오류 - - 1 - 1 1 1 - - 4

법무부소관의 소송충당부채를 

다른 회계실체에서 인식하는 등 

소송충당부채 계상 회계실체 오류

- 2 2 - - - - - - 4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자산 

미제거 등으로 인한 오류
3 - - 1 - - - - - 4

저가법적용 예외 대상인 

비축물자에 저가법을 적용하는 

등 재고자산 평가 오류

1 2 - 1 - - - - - 4

BTL 미지급금 현재가치평가 오류 

등
1 - 1 - - - - 1 - 3

외화평가 관련 회계처리 오류 1 2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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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유형은 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나, 성격이 동일한 세부항목은 합산하여 표시함

세부 항목*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적

전비품 등에 적용하는 표준단가 

산정 오류
- - 1 1 1 - - - - 3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공사비용 선지급금 등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 - 2 - - - - - - 2

교부금 정산액 미반영 오류 2 - - - - - - - - 2

물납 회계처리 오류 - 1 1 - - - - - - 2

발생주의 기준이 아닌 

현금수취시점 또는 

현금지출시점에 수익과 비용 인식

- - 1 1 - - - - - 2

수익비용 중복 계상 오류 - - - 1 - - - - 1 2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오류
- - - - - - - - 2 2

경정청구로 인한 물납 유가증권 

반환처리 오류
- - 1 - - - - - - 1

과거 인식한 감액손실의 환입 

회계처리 누락
- - - 1 - - - - - 1

국고금 회계처리 관련 오류 - - 1 - - - - - - 1

국세수익 과소계상 오류 - - 1 - - - - - - 1

미수제재금수익 인식시기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오류
- - - 1 - - - - - 1

자산매각 징수결의시 발생한 

선수금이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상계되지 않음

- 1 - - - - - - - 1

준공완료된 사옥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토지 취득분을 

건설중인토지로 인식하지 아니함

- - - 1 - - - - - 1

기타 오류 19 15 17 9 11 7 1 2 9 90

합계 133 120 128 127 117 96 100 87 90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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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사항으로 기타오류 등은 제외

감사원 연례 지적사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적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19 2 3 3 22 12 13 13 13 100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3 4 11 12 10 12 8 9 16 85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11 8 7 11 10 12 7 5 6 77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11 9 7 9 9 9 6 7 76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2 4 7 8 9 3 3 6 4 4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5 7 7 3 4 5 5 5 44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7 6 3 7 3 4 4 4 1　 39

자산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8 6 6 2 4 6 5 2 39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6 7 2 3 2 3 12 1 1 37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3 2 3 4 1 4 8 5 35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5 5 2 4 2 5 6 2 3 34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5 1 6 3 5 6 2 3 　- 31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2 5 4 5 2 2 2 3 2 27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6 3 3 2 1 2 4 　- 2 23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4 6 4 1 1 1 1 3 21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2 3 2 5 1 -　 1 2 3 19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3 2 2 4 3 1 3 　- - 18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1 2 2 2 1 4 2 2 16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3 2 1 3 -　 1 1　 　- 14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3 2 -　 2 1 2 1 1 　- 12

합계 94 87 86 99 95 84 96 77 75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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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지적사례 중앙관서별 통계

▣ 중앙관서별 감사원 지적사례

중앙관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적
(A)

연례적
지적(B)

비율
(B/A)

경찰청 6 6 2 2 3 2 2 2 4 29 29 100%

고용노동부 6 2 6 5 2 3 3 2 4 33 27 82%

공정거래위원회 - 1 1 3 1 1 1 1 - 9 9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2 4 2 1 3 3 1 1 26 20 77%

관세청 1 2 2 3 3 1 - 2 1 15 11 73%

교육부 6 4 4 4 4 3 2 4 5 36 28 78%

국가보훈처 3 2 1 4 2 2 2 1 2 19 14 74%

국가인권위원회 - - - 1 2 1 1 - - 5 5 1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1 1 1 1 - 1 1 - 8 8 100%

국민권익위원회 - - 1 - - - 1 1 - 3 3 100%

국방부 7 7 11 11 12 8 9 8 5 78 49 63%

국세청 1 4 4 1 1 1 - - 2 14 11 79%

국토교통부 8 5 8 7 9 9 8 7 8 69 59 86%

국회 - - 1 - - 1 2 1 - 5 5 100%

금융위원회 3 1 2 4 2 1 1 1 1 16 12 75%

기상청 3 - 2 2 3 3 - 1 1 15 11 73%

기획재정부 4 9 11 7 9 5 4 6 8 63 44 70%

농림축산식품부 4 5 4 7 5 5 3 3 2 38 25 66%

농촌진흥청 2 3 4 2 2 1 2 1 1 18 15 83%

대법원 1 3 3 1 2 1 1 1 - 13 12 92%

대통령경호처 - 1 1 - - - - - 1 3 3 100%

문화재청 3 7 3 2 3 1 2 1 2 24 20 83%

문화체육관광부 4 5 4 6 - 3 6 5 4 37 31 8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 - - - - 1 1 1 3 3 100%

방송통신위원회 - 1 - - - 1 1 1 - 4 3 75%

방위사업청 9 6 4 3 4 3 2 2 3 36 25 69%

법무부 5 4 2 2 - 2 2 1 1 19 12 63%

법제처 - - 1 - 1 - - - - 2 2 100%

병무청 - 1 1 1 2 1 1 1 - 8 8 100%

보건복지부 3 5 5 5 5 4 2 2 1 32 2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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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중앙관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적

(A)

연례적

지적(B)

비율

(B/A)

산림청 5 8 8 4 4 3 4 3 4 43 37 86%

산업통상자원부 1 3 7 3 1 4 1 - - 20 13 65%

새만금개발청 - - - 1 1 2 1 3 2 10 10 100%

세월호선체조사
위원회

- - - - - - 1 - - 1 1 100%

세월호참사특별
조사위원회 - - - - 1 - - - - 1 1 100%

소방청 - - - - - 1 1 - 1 3 2 67%

식품의약품안전처 1 - 1 - 2 1 3 1 - 9 9 100%

여성가족부 1 - 1 1 1 1 2 1 1 9 8 89%

외교부 3 1 1 1 2 3 2 2 1 16 15 94%

원자력안전위원회 1 - - 1 1 - - - - 3 3 100%

인사혁신처 1 2 - - - - - - - 3 2 67%

조달청 1 - 1 3 - - - 1 - 6 5 83%

중소벤처기업부 1 2 - 1 3 1 2 3 1 14 10 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2 1 - - - - 1 - 7 3 43%

통계청 2 - - 1 1 1 - - - 5 4 80%

통일부 4 1 2 3 4 3 4 3 3 27 22 81%

특허청 3 - - 1 3 1 1 1 - 10 8 80%

해양경찰청 3 2 1 4 3 1 2 2 4 22 21 95%

해양수산부 3 2 6 6 4 3 6 2 5 37 29 78%

행정안전부 3 1 3 1 1 - 1 2 2 14 12 86%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3 2 1 4 2 3 2 1 - 18 15 83%

헌법재판소 - - - 1 - - - - 1 2 2 100%

환경부 4 7 2 5 4 2 4 3 7 38 34 89%

총합계 133 120 128 127 117 96 100 87 90 998 79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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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관서별 감사원 유형에 따른 지적사례 누적 수

중앙관서

감사원 유형*

합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기타

경찰청 7 7 7 4 1 3 - 29

고용노동부 12 1 - 10 5 3 2 33

공정거래위원회 1 3 1 - 4 - -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4 3 6 1 4 4 26

관세청 3 1 3 1 4 1 2 15

교육부 11 9 3 5 4 2 2 36

국가보훈처 5 3 3 - 4 4 - 19

국가인권위원회 - 2 1 - 1 1 -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4 3 - - 1 - 8

국민권익위원회 - 3 - - - - - 3

국방부 17 22 10 10 12 2 5 78

국세청 2 - 2 1 2 - 7 14

국토교통부 12 23 8 8 12 2 4 69

국회 1 - 2 1 - 1 - 5

금융위원회 - 1 3 4 5 3 - 16

기상청 2 3 2 3 5 - - 15

기획재정부 14 13 5 15 5 7 4 63

농림축산식품부 9 9 6 6 6 2 - 38

농촌진흥청 2 4 8 2 - 2 - 18

대법원 2 1 5 1 - 3 1 13

대통령경호처 1 - 2 - - - - 3

문화재청 4 2 7 8 - 3 - 24

문화체육관광부 6 5 13 10 2 1 - 3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 2 - - - - 3

방송통신위원회 - 1 - 1 1 1 - 4

방위사업청 5 15 4 2 5 2 3 36

법무부 2 3 2 1 8 1 2 19

법제처 - 1 - - - 1 - 2

병무청 1 1 3 1 2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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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중앙관서

감사원 유형*

합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기타

보건복지부 4 7 8 4 5 2 2 32

산림청 12 5 9 7 5 5 - 43

산업통상자원부 6 4 2 4 3 1 - 20

새만금개발청 - 2 4 1 2 1 - 10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 - - - - 1 - 1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1 - - - - - 1

소방청 - - 2 1 - - - 3

식품의약품안전처 - - 3 4 - 2 - 9

여성가족부 2 4 1 - 1 1 - 9

외교부 3 1 3 5 2 2 - 16

원자력안전위원회 1 - 1 - 1 - - 3

인사혁신처 - - - 1 1 1 - 3

조달청 3 - - 2 - 1 - 6

중소벤처기업부 5 1 2 4 1 1 -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 1 1 - 3 7

통계청 1 1 - 3 - - - 5

통일부 6 6 6 5 2 1 1 27

특허청 2 1 2 4 1 - - 10

해양경찰청 4 4 7 4 2 1 - 22

해양수산부 7 9 10 3 6 1 1 37

행정안전부 1 5 3 3 1 - 1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 1 4 2 2 1 1 18

헌법재판소 1 - 1 - - - - 2

환경부 11 5 8 8 1 5 - 38

총합계 201 199 184 166 126 77 45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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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유형별 세부내용

유형 세부내용

유형1 자산재평가, 대손 등 자산 평가 관련 오류

유형2 자산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유형3 건설중인자산 대체, 자본적지출 등 자산 취득 관련 오류

유형4 수익, 비용 인식 오류 등

유형5 부채 누락 및 중복 계상 등 오류

유형6 자산 및 부채 계정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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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 2019회계연도 감사원 지적건수(90건) 중 연례적 지적사례(75건)가 8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산 시 연례적 지적사례 관련 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 18

2.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 24

3.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 30

4. 계정과목 선택 오류 … 34

5.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 41

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 45

7.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 47

8.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51

9.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 56

10.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 61

11.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 65

12.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 70

13.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 75

14.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 79

15.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85

16.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 87

17.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 92

18.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96

19.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 101

20.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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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특별회계에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연구개발용역비로 비용 처리함에 따라 내부개발

소프트웨어(무형자산)가 20억 7,68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무형자산상각비(관리

운영비)가 3,520만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연구개발용역비(관리운영비)가 21억 

1,200만원 과대 계상 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취득 시 용역명세 선택 오류(용역계약요청)

업무담당자는 ‘용역계약요청서’ 작성 시 ‘용역명세’에서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무체재산, 선박항공기, 건설중인자산, 비용, 물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용역비는 내부개발소

프트웨어로 무체재산으로 등재해야 하나, 무체재산이 아닌 비용을 선택

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1❙조달(계약)>요청>용역계약>용역계약요청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19 2 3 3 22 12 13 13 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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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Ⅱ: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취득 시 물품명세 선택 오류(구매요청)

업무담당자는 ‘구매요청서(물품)’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물품명세(요청)’ 화면에서 취득하려는 물품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취득 시 물품 ‘분류번호’, ‘식별번호’ 선택에 따라 자동

으로 선택되어진 품종인 '외부소프트웨어'로 진행해야 하나, 별도로 품종

을 '[대장X] 소모품'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자산인 외부구입소프트

웨어가 과소, 비용인 소모성물품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2❙조달(계약)>요청>물품계약>구매요청(물품)>구매요청서(물품)>물품명세(요청)

<TIP> 소프트웨어 분류 기준

1. ‘19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 지침

  -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비용(용역비)을 무체재산으로 

등재, 단 서버 등 물품 구매비용은 제외(물품으로 관리)

  - 매입한 패키지 S/W(예: 한글 2007, V3 등)는 무체재산이 아니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말 것

2. 계정과목해설서 Ⅹ. 무형자산 

  - 내부개발소프트웨어 :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 외부구입소프트웨어 :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한다.

  - 범용소프트웨어(예: MS Office, 한글 등)와 전용소프트웨어(예: Oracle, DB,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내부개발소프트

웨어가 아닌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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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Ⅲ: 건물 취득 시 자산명세 선택 오류

업무담당자는 ‘공사용역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에서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물품, 자산편입[건중자산], 비용을 선택해야 한다. 건물 취득 시 ‘자산

편입[건중자산]’을 선택해야 하나,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자산편입[건중자산]’을 선택 후 [추가] 버튼 클릭하여 나타나는 ‘기타

명세(건중요청)’화면에서 ‘재산종류’를 바르게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산 계정과목이 잘못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3❙조달(계약)>요청>공사계약>공사용역(부대공사)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아래 방법 중 각 회계실체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

하여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비용항목 분개장 검토 및 추세 분석

ㅇ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소모성물품비 등에서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일반유형자산(건물,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건설중인일반유형

자산 등)으로 등록되어야 할 자산이 비용 처리된 오류가 많으므로, 연구

개발비, 수선유지비, 소모성물품비 분개장을 금액순으로 정렬한 후 금

액이 큰 항목들을 중심으로 적요를 통해 지출항목의 성격을 검토한다.

ㅇ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소모성물품비가 매년 많이 발생하는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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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해당 계정과목을 더블클릭하여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하는 추세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때 비경상적으로 금액이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② 자산과 비용항목 단위사업 비교

자산항목(소프트웨어 등)과 비용항목(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소모성물품비 등)

분개장 조회 시 ‘단위사업’ 명을 비교하여 동일한 단위사업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비용화된 내역을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처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Ⅰ」에서 파악한 항목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내역이 없는지 확인(계약서 검토 등) 시킨다. 만약

업무담당자가 비용처리가 타당하다고 답변한 경우 근거를 업무담당자로부터

수령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① 용역명세, 자산명세 선택 오류 수정

ㅇ 당기에 내부개발소프트웨어, 건물 등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재무결산 마감 전까지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를

통해 비용을 선급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 중 취득이

완료된 자산은 건중자산대체서를 생성하여 자산등재 할 수 있다.

ㅇ 계정과목 정정: 업무담당자는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변경할 건을 조회한 후 [상세]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기타명세(건중

자산)’ 화면에서 무체재산, 건물 등 올바른 ‘재산종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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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ㅇ 건중자산대체서 생성: 업무담당자는 ‘건명’과 ‘검수일자’, ‘검수자’를 선택

한 뒤 ‘건설중인자산 내역’의 [추가] 버튼을 이용해 건설중인자산을 추가

한다. ‘자산명세’ 부분에서 ‘관서’, ‘자산구분’을 선택한 뒤 [승인]버튼을

누르면 무체재산, 건물 등으로 자산 등재된다.

그림 1-5❙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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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 선택 오류 수정

ㅇ 외부구입소프트웨어 등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품종을 변경해야 한다.

- (검수 이전) 검수서에서 품종을 수정해서 진행한다.

- (검수 이후) 명세변경서 등록 메뉴를 통해 비용처리된 항목을 자산으로

변경(‘자산명세(변경후)’에서 ‘자산구분’을 ‘물품’으로 선택 후 품종 변경)한다.

그림 1-6❙조달(계약)>검수>물품계약(물품/국유)명세변경>명세변경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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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일반회계가 회계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년도말 개별

공시지가로 재평가된 가액이 장부가액의 30%를 초과(초과금액 1억원 초과)함

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토지(일반유형자산) 6,127억 5,243

만원, 자산재평가이익(조정항목) 6,076억 9,493만원, 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

수익) 94억 5,315만원,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 43억 9,564만원이 과소 계상

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가격평가대상 자산 선택 오류

ㅇ 토지재평가는 국유재산담당자가 국유재산 가격평가메뉴에서 수행한다.

‘가격평가진행현황’ 메뉴에서 [가격평가정보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가격

평가정보를 생성한 뒤 ‘가격평가증감처리’ 메뉴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재평가해야 하는 자산임에도 이 단계에서 선택을 누락하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평가가 수행되지 않는다.

그림 1-7❙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진행현황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토지재평가 미실시 등 자산재평가 

관련 오류
3 4 11 12 10 12 8 9 1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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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증감처리

ㅇ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공정가액과 장부가액 간 차이가 중요하지 않는 자산 등)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도 재정상태표에 자산금액이 왜곡 표시된다.

<TIP> 자산재평가 대상 자산 및 중요성 판단 기준

1.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고정성기계장치, 선박및항공기, 입목)과 사회기반

시설 중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회계실체의 해당 자산 포함)의 경우 재평가를 

수행한다.

2.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했는지는 질적 요소(외부요인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 및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요소)에 따라 판단 후, 

양적 요소(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장부가액 대비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

Case Ⅱ: 공정가액 입력 오류

ㅇ ‘가격평가증감처리’메뉴에서 ‘평가방법’(공정가액, 공시지가, 개별토지가격산정 등)을

‘공정가액’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입력평가금액’에 담당자가 공정가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정가액이 아닌 기존 대장금액을 입력

하는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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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Ⅲ: 토지의 평가방법 순서 적용 오류

ㅇ 토지 재평가 시「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 국유재산담당자가 감정가액 등 공정가액이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 공정가액이 없어 대체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일반유형자산과 사회

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다른 순서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토지의

장부가액 및 재평가손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TIP> 토지의 평가방법 적용 순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의하면 토지의 재평가는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체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정가액 정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3(정의) (4)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대체적 평가방법 적용 순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54(토지의 대체적 평가방법)

1. 공시지가

2.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공시지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3. 시군구의 해당 또는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가액

4. 토지가 속한 법정동의 최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대체적 평가방법 적용 순서와 다른 순서를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재무결산 측면에서

평가손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순서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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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ㅇ dBrain에서는 국유재산 게시판을 통해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며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

하여 재평가시행을 공지하는 한편, ‘가격평가대상조회’메뉴를 통하여 재

평가대상자산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림 1-9❙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대상조회

ㅇ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담당자로부터 재평가 대상 자산의 목록을 입수

하여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 , 이를 ‘가격평가

대장조회’메뉴를 통해 조회되는 가격평가대장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림 1-10❙국유재산>가격평가>일선관서>가격평가대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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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ㅇ 결산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재평가 결과와 ‘가격평가대장’을 비교

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재평가대상에서 발생하는 차이인지

평가금액에서 발생하는 차이인지 구분하여 검토한다.

- (재평가대상에서 차이 발생)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차이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임에도 재평가에서

누락된 자산은 없는지 또는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님에도 재평가된 자산은

없는지를 검토

- (평가금액에서 차이 발생) 면적 또는 공시지가 입력오류, 공정가액 및

대체적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여부, 시가 이외 공정가액 적용 시

합리적인 근거(감정평가서 등) 구비 여부 검토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ㅇ 결산담당자는 검토 결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담당자

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문서화한다.

ㅇ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담당자가 자산재평가를 다시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결산 시 검토를 통해서는 재평가오류 여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할 때 국유재산마감 전에 국유재산담당자와 결산담당자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요구되며, 재평가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산담당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 가격평가대상조회란 가격평가 전에 토지의 재평가가 누락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

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차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의

목록 및 대장금액, 공시지가 등을 국유재산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이다.

* 가격평가대장조회란 가격평가 후에 재평가된 자산 및 평가방법, 평가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로 결산담당자도 국유재산 CFO 권한을 부여받아 가격평가대장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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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결산조정분개로 재평가손익 인식 시 오류

재평가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전에 인식한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과 우선 상계시키고 나머지를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로 처리하여

야 하나, 전액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재정운영순원가)로 회계처리하여 감사

원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가 아니라 결산조정분개로 재평가손익을 인식

하는 경우, 다음 해에 관련 평가손익이 자동으로 상계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다.

따라서 토지 재평가는 결산조정분개가 아닌 국유재산 메뉴의 가격평가 업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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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는 2018년도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건물은 OO부 소유로 함을 

명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한 위탁사업비를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 2019년도에 사업자는 위탁사업비로 보상비와 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한 부대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토지취득을 완료하고 OO부를 총괄청으로 하는 

등기를 완료하였다. 현재 해당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토지 취득은 

완료되었으므로 OO부는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면서 위탁사업비 

지급 시 계상한 선급금을 반제하여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여 토지가 3억 

7,193만원 과소계상 되었고, 선급금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국유재산 취득시점에 대한 판단 오류

국유재산은 취득이 완료된 시점에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가 국유재산의 취득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

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진행하여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을 국유재산에

등재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Case Ⅱ: 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 계약 종류의 선택

국유재산의 취득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하여야 할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의

취득 성격에 맞는 계약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 중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며, ‘무체재산취득요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사용/임차계약요청’ 메뉴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경우 무체재산이 국유재산대장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국유재산 등재 오류 등으로 인한 
자산 과대·과소계상 오류

11 8 7 11 10 12 7 5 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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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계정과목의 주요 증가내역을 파악한 후 전기 대비 크게 변동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결산담당자는 전기 대비 크게 변동한 사항 중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할 때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한 후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① 취득이 완료된 자산인지 여부 검토 및 오류수정

ㅇ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상 일반유형자산 증가내역 중 등기대상

토지나 건물이 있을 경우, 각 건별로 당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ㅇ 확인 결과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건이 발견될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취득이 완료된 자산이 맞는지 재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ㅇ 추가 확인결과 취득이 완료된 자산이 아니라면 해당 자산을 국유재산

대장에서 제거하고 재무결산상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자산대체서를 통해 자산등재된 경우>

<취득(부동산, 무체재산)계약을 통해 자산등재된 경우>

해당 건이 업무처리상 자산대체서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에서 국유재산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조달(계약)>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 (그림

1-28 참조) 메뉴에서 해당 자산대체서를 조회한 후 취소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해당 건이 자산대체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된 경우(토지, 전

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에는 업무담당자가 [조달(계약)>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

수량변경및자산합산] 메뉴를 통해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검수내역을 조회한 

후, ‘내역명세’의 ‘자산구분’을 [건중자산]으로 변경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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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조달(계약)>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수량변경및자산합산

② 전세권 설정여부 검토 및 오류수정

ㅇ 임차보증금의 경우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국유’로 전세권이 미설정된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ㅇ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상 임차보증금 증가내역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국유’,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조회**되는 내역에 대해서 각

업무담당자에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

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보조원장조회]

ㅇ 결산담당자는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결과 계약 종류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임차/전세권 변경’ 메뉴에서 ‘변경구분’을 올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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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조달>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임차/전세권 변경

<‘임차보증금-국유’에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수정>

<‘임차보증금-채권’에서 ‘임차보증금-국유’로 수정>

<TIP> 해외소재 국유재산 취득 완료시점

1. 일부 회계실체의 경우 해외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해당

국가에 등기제도가 없는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허가만으로도 

취득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등기제도가 없는 국유재산의 경우 각 상황별(인수시점, 사용수익인식시점 등)로 취

득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판단해야 하며, 취득절차 완료시점에 국유재산대장

및 재무결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메뉴를 통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국유’로 

등재된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채권’으로 등재된 경우 ‘임차

보증금-국유’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보증금-채권’을 ‘임차보증금-국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채권’이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한다.

* [채권>채권마감>마감자료조정>월별채권현황>대출(기타)채권소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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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정과목 선택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처 일반회계는 2019년말 현재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관련

하여 발생한 설계용역비(경비)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여 선급금이 1억 3,569

만원 과대 계상되고, 건설중인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세부·세세부 항목 선택 오류

세출예산조회 화면에서 세부·세세부항목의 선택은 지출하는 비용의 계정

과목을, 세입예산조회 화면에서 세부·세세부항목의 선택은 수납하는

현금과 관련된 수익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지출요청서, 징수요청서 또는 공사용역요청서·용역계약요청서(자산명세

또는 용역명세에서 ‘비용’을 선택한 경우)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해당 지출 또는

수입과 관계없는 예산과목 및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재정운영

표에 집계되는 비용 또는 수익정보가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별도의 세부·세세부항목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항목을 선

택하는 경우 잡손실 또는 잡이익이 과다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계약요청서 작성 시 명세 선택 오류

각종 계약(물품계약,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하여 계약요청서 작성 시 명세(물품명세, 자산명세,

용역명세 등)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계정과목 선택 오류 9 11 9 7 9 9 9 6 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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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자산명세 선택(물품계약요청)

또한, 각 계약과 관련하여 선금 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요청서에서

선택한 명세에 따라 생성되는 계정과목이 달라진다.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항목을 선택할 경우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비용

및 무형자산 관련 항목을 선택할 경우 ‘선급금’ 계정과목이 선금지급 시

생성된다.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향후 비용 및 무형자산으로 처리될 계약 건에 대해서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항목을 선택하거나, 그 반대로 업무

처리한 경우 선금지급 시 잘못된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 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등을 통하여 계정

과목 선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정과목(잡손실, 잡이익, 수선유지비,

출연비,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등)이 당기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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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결산담당자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정과목의 분개장을 조회*하여

적요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지출 및 수입항목의 성격이 관련 계정과목

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분개장조회>분개장조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 수정

ㅇ 지출요청서상 선택 오류 시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계정과목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할 지출 건을 조회한 후 [계정과목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른 계정과목과 관련된 세부·세세부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1-14❙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ㅇ 징수요청서상 선택 오류 시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수입과목정정요청’ 메뉴에서 수입과목정정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요

청일자’를 ‘수납일자’와 동일한 회계연도로 변경한 후 예산과목 조회를

통하여 올바른 수입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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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수입>요청관리>변경요청>수입과목정정요청.

ㅇ 공사용역요청서·용역계약요청서(자산명세 또는 용역명세에서 ‘비용’을 선택한

경우)상 선택 오류 시 올바른 계정과목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검사

(기성/준공) 단계에서 계정과목을 정정하거나,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를 활용할 수 있다.

- 검사(기성/준공)단계에서 계정과목 정정은 ‘dBrain검사등록’ 화면에서 조

회된 내역 중 정정하고자 하는 기성검사서를 선택하여 [작성] 버튼 클릭하면

나타나는 ‘검사_기성확인’ 화면에서 할 수 있다.

이 화면의 ‘내역명세’ 중 자산구분이 ‘비용’인 대상 건에 대해서 [상세]

버튼을 클릭한 후, ‘기타명세’ 화면의 계정과목 우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세부/세세부항목 조회’ 화면에서 올바른 계정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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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①

②

③

④

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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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에서 계정과목을 정정하는 방법은

‘변경자산구분(건중자산)’을 비용으로 선택 후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기타명세(비용)’ 화면에서 계정과목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세부/세세부항목 조회’ 화면에서 올바른 계정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그림 1-17❙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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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금 지급액 관련 명세 선택 오류 수정

ㅇ 명세(물품명세, 자산명세, 용역명세 등) 선택 오류로 인하여 선금 지급액이

잘못된 계정과목으로 연계된 경우(예: 건설중인자산과 연계되어야 할 내역이

선급금과 연계된 경우) 업무담당자가 검사(기성/준공) 시점에 명세를

변경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ㅇ 회계연도말 현재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납품 미완료 등) 결산

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입력을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다만, 결산담당자는 향후 검사 시점에 명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결산조정분개를 역분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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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XX기금의 기타의 미수금 중 객관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사고채권 연체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프로그램명: 소상공인·전

통시장지원)가 각각 4억 5,42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결산 시 미수채권, 대여금 등에 대한 평가 절차 누락

ㅇ 미수채권, 대여금 등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매년 발생함에도 기말 결산 시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자체를 누락한 경우 대손충당금 미설정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 산출근거 미비

ㅇ 결산담당자는 ‘대손설정기준율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대손율설정방법’

및 ‘대손율’을 입력하게 되는데,

ㅇ 대손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없이 직전연도의 대손율을 그대로 적용

하거나,

ㅇ 연령분석법 등 구상채권의 특성(회수 가능성이 희박)에 보다 적합한 대손

추산액 산정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잔액비례법을 적용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2 4 7 8 9 3 3 6 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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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Ⅲ: 계정과목 단위로 대손율설정방법 및 대손율 입력

ㅇ 당기 말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대여금,

미수채권 등 계정과목별로 단일의 대손율을 적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

다.

그림 1-18❙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대손설정기준율등록

③

⑤②① ④⑦

⑥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ㅇ 결산담당자는 재정상태표 조회를 통해 미수채권,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결산 시 미수채권, 대여금 등에 대한 평가 절차 수행

ㅇ 전기까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던 채권에 대해서도 불납결손액

추세, 채권 회수기일 경과 일수 등을 고려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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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까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던 채권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

하는 절차를 누락하진 않았는지 결산 시 검토해 본다.

② 대손충당금설정 방법 문서화

결산담당자는 대손추산액의 합리적인 추정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ㅇ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가액을 만기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연령을 구분

하는 근거와 적용하는 대손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ㅇ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잔액비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ㅇ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로 대손추산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율
1)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미수채권 및 대여금에 대한 기말시점 회수가능성 추가 검토

ㅇ 특히 이행기간이 장기이고 금액이 큰 미수채권 등의 경우 기말 시점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ㅇ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휴·폐업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전액 설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ㅇ 보증서 확보 조치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전기 대비 중요하게 변동된

채권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서 당기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1) 예시: 대손율=(과거 3년간 채권의 결손처분액÷과거 3년간 채권 기말잔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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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대손충당금 설정 메뉴

1. 대손충당금 설정 시 설정 대상 채권별로 하단의 [행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프로그램/단위사업을 입력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대손상각비가 모두 비배분비용

으로 배부되어 재무제표의 원가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대손충당금 설정]

2. 휴·폐업 등의 이유로 각각의 채권에 별도의 대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상 ‘대손설정기준율등록’ 메뉴에서는 ‘계정과목별’로 일괄등록만 가능

하므로, 결산담당자는 ‘대손충당금 설정’ 메뉴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수정

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잔액에 대손율을 곱한 금액과 기말 대손

충당금이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산담당자는 대손충당금의 산출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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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일반회계에서 임차계약의 만기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임대보증금을 장기임차보증금으로 분류하여 장기임차보증금(기타비유동자산)이 

26억 4,477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임차보증금(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

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정보관리항목 입력 오류

유동성대체는 연말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을 통하여 인식되며, 결

산조정분개는 해당 계정과목 정보관리항목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을 기

준으로 dBrain 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유동성대체 오류가 발생한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유동성대체]

Case Ⅱ: 임차보증금 유동성 판단 오류

임차계약서상 만기일자가 1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계약 이력,

계약 연장 의도 등을 근거로 임차보증금을 장기로 분류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유동성대체가 필요한 계정과목에 대해 합계잔액시산표*상

전기 대비 증감금액 등을 파악하여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3 5 7 7 3 4 5 5 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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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말 비유동 계정과목 중 일부는 당기 유동성 대체를 통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유동 계정과목 중 당기에 감소한 금액이 없는 항목이

있다면 이상 징후로 판단해 볼 수 있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Ⅰ」에서 검토한 내역들을 바탕으로 오류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융자금/

리스 상환스케줄, 보증금 계약서 등)를 수령하여 재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

이를 dBrain 상 산출된 유동성대체 금액과 비교해 잘못 입력된 정보관리

항목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① 정보관리항목에 잘못 입력된 상환스케줄, 만기일 등이 있는 경우 업무

담당자를 통해 아래와 같이 원장을 수정한 후 유동성대체 업무를 재수행

해야 한다.

- (융자금) 상환스케줄 변경은 [융자>요청관리>융자집행>원금회수계획]에서 수정

- (리스) 리스스케줄변경은 [조달>계약>리스계약관리>리스계약등록및조회]에서수정

- (보증금) 계약기간 변경은 [국유재산>대장관리>부가정보등록]에서 수정

② 임차보증금의 경우 결산담당자는 계약서상 만기를 기준으로 유동성대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TIP> 유동성 분류 계정 및 유의사항

1. 감사원 연례지적사항에서 나온 유동성 분류 관련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대여금(융자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선수수익, 차입금(금융리스부채) 등 

2. 임차보증금의 경우 감사원 결산검사 수행 시 계약서 검토가 빈번히 수행

되고 있으므로 유동성 대체에 유의해야 한다.

3.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인식한 유동성대체금액은 반드시 ‘환원여부’를 

‘Y’로 선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결산조정으로 반영한 효과가 제거되도록

해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유동성 분류 관련 재검토를 수행하여 관련 

효과를 재무결산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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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일반회계는 2018년 재정상태표일 현재 미지급한 기타민간보조비 58억 

4,923만원 등 8개의 비용 계정 합계금액 76억 7,050만원을 재정상태표 상 미

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실제 지출이 발생한 2019년 1월의 비용으로 계상

함에 따라 2019년 귀속 8개의 비용 계정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자체 수납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발생주의 효과 미고려

일부 회계실체는 dBrain이 아니라 자체 수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은 대부분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데이터가 생성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가 매 회계연도 말에 자체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에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 조정을 누락할 경우 기간귀속 미반영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Case Ⅱ: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한 발생주의 효과 미반영

이자발생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한 회계실체의 경우 매 회계연도 말에 발생

주의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재무결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미지급비용의 경우 현금 지급시점이 비용 인]식 시점보다 늦을 뿐

만 아니라
2)
미수수익과는 다르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
결산담당자가 직접 결산조정전표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2) 현금 지급시점이 비용 인식시점보다 빠른 경우(선급비용 등)에는 결산시점에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를

통해서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3) 다만, 정보관리항목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부채(예: 정부내예수금)와 관련된 미지급이자비용의 경우에는 ‘결산

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수익인식시기 및 기간귀속 미반영 
오류 7 6 3 7 3 4 4 4 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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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Ⅲ: 부담금수익 인식 시 발생주의 효과 미반영

국가는 위탁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때 위탁

기관이 납부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이 아니라, 국가가 위탁기관

으로부터 해당 부담금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ex) XX공사가 12월에 징수한 부담금을 다음연도 1월에 OO기금에 납부하는 경우 →

OO기금은 12월에 해당 부담금수익을 인식해야 함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매 회계연도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통하여 회계실체 내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계정과목(부담금수익, 이자발생자산

및 부채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TIP> 이자 발생 자산·부채

합계잔액시산표상 조회되는 계정과목 중 이자발생자산과 이자발생부채일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 장·단기투자증권, 장·단기대여금

② 부채: 장·단기차입금, 장·단기미지금금(국고채무부담행위액 등)

또한, 전기에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반영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TIP> 전기 결산조정전표 등록내역 조회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전표등록] 메뉴에서 

회계년월을 전기말로 하여 조회하면 전기에 등록한 결산조정전표 확인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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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합계잔액시산표와 전기 결산조정전표 등록내역 조회를 통해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발견될 경우 결산담당자는 각

계정과목별로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재무결산에 적절하게 반영되

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① 자체 수납관리시스템 사용을 통한 수입업무 처리 시 발생주의 효과 반영

ㅇ 자체 수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결산시점이 아니라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조회된 데

이터를 수령하여 재무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ㅇ 이는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 회계연도말부터 결산

시점사이 수납완료 건이 미수납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아, 미수채권 인식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ㅇ 만일 자체 수납관리시스템 상 조회시점 변경이 어려울 경우, 회계연도

말부터 결산시점까지의 수납완료 데이터를 추가로 수령하여 부과고지가

회계연도말 이전에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미수

채권을 인식해야 한다.

②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관련 발생주의 효과 반영

ㅇ 결산담당자는 결산시점에 업무담당자로부터 이자율 및 만기 등 정보가

포함된 이자발생 자산 및 부채 내역을 수령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재무결산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 조치>

재무결산담당자의 확인 결과 정보관리항목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가 적절

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한국재정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정보관리항목을 변경

하도록 요청한 후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절차를 재수행하거나,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에서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기 위한 결산조정분개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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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기관 등을 통한 부담금 수납 시 발생주의 효과 반영

ㅇ 결산담당자는 위탁기관 등을 통해 징수하는 부담금이 있을 경우, 위탁

기관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에 부과한 부담금 정보를 수령해야 한다.

ㅇ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위탁기관에서는 부과·징수 하였으나 기금 등 국가

회계실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

전표 등록을 통해 부담금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위탁기관 등에 지급하는 징수대행수수료(부담금

징수액에 비례하여 지급)가 있는 경우, 결산시점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결

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발생주의 효과 자체를 누락한 경우 조치>

발생주의에 따른 효과 자체를 누락한 경우라면 결산담당자가 관련 효과를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를 통해 재무결산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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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산 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특별회계에서는 민자도로건설사업에서 지출된 토지관련 보상금을 

취득 부대비로 보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

수수료로 회계처리 한 결과 토지(사회기반시설–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가 850억원

과소 계상되고, 기타수수료(프로그램명: 민자도로건설및관리)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지출요청서 발생유형을 ‘0.일반지출’로 선택하는 오류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대비 관련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을 부대비인 지출(1~5번)로 선택하여야 하나, 부대비가 아닌 지출

(0번)을 선택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TIP> 발생유형 선택 유의사항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은 ’0.일반지출‘이 디폴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대비 지출(1~5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바로 비용처리 되므로 담당

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Case Ⅱ: 수리요청서 작성 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① 공사수리 시 ‘증축’이 아닌 ‘개보수’를 선택하는 오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공사계약을 통해 증축 또는 개보수 하는 경우에는

‘공사수리(증축, 개보수)’ 메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이때 자본적 지출

(증축)에 해당하는데도 ‘공사구분’을 ‘증축’이 아닌 ’개보수‘로 선택하는

경우 자산취득성 경비가 비용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자산취득성 경비(부대비 등)의 비용 
처리 오류

-　 8 6 6 2 4 6 5 2 39



- 52 -

그림 1-19❙조달(계약)>요청>공사계약>공사수리(증축, 개보수)

② 수리요청 시 ‘자산증액’이 아닌 ‘비용처리’를 선택하는 오류

국유재산 및 물품을 공사계약을 통하지 않고 중축 또는 개보수 하는 경

우 ‘수리요청’에서 진행하는데,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구분’에

서 ‘자산증액’이 아닌 ‘비용처리’를 선택하는 경우 자산취득성 경비가 비

용처리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20❙조달(계약)>요청>수리폐기>수리요청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검토

①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한 추세 분석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타용역비, 외주용역비, 수선유지비 등에서 자산화

되어야 할 금액이 비용 처리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합계잔액시산표*

에서 해당 계정과목을 더블클릭하여 월별 증가내역을 검토한다. 이때

비경상적으로 금액이 많은 월의 세부내역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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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개장 조회를 통해 비용 항목 적정성 검토

ㅇ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계정과목의 분개장*을 조회해서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적요 기재 내용 및 예산상 지출 목(세목)을 통해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 [회계결산>재무장부>분개장조회>분개장조회]

ㅇ 그 결과 자본적지출로 추정되는 건(적요에 부대비 관련 내용이 기재, 400번대

예산 목 지출 건)은 업무담당자를 통해 비용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검토 및 조치

① 지출요청서 오류 조치방법

업무담당자는 ‘발생유형변경’을 통해 비용처리 된 부대비를 건설중인자산

으로 수정한 후 부대비 배부를 통해 자산 가액을 증가시켜야 한다.

(발생유형변경) ‘0.일반지출’을 선택하여 비용처리한 경우 ‘발생유형변경’을

통하여 부대비 발생유형(1~5번)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21❙ 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발생유형변경(일반지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시설장비유지비

(210-09)로 편성하되, 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공사비(420-03)로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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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부대비 발생유형은 본 자산이 대장에 이미 등재된 경우(3,4번)와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경우(1,2,5번)로 나누어지므로 해당 상황에 맞게 선택

해야 한다.

발생유형 구 분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관련)
순수한 일반지출로 기타증감의 부대비 배부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부대비로 처리될 수도 없음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 지출 시 계약번호 선택 필수

- 자산 취득 시: 조달(계약)의 검사/검수 에서

계약번호를 근거로 배부 가능

- 자산 취득 후: 기타증감에서 부대비 배부

사유로 계약번호를 근거로 배부 가능

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 대장번호, 요청/검수번호 선택 가능

- 대장번호 입력 시: 별도 배부처리 없이 선택된

대장번호의 자산 1건에 모두 자동 배부됨

- 요청/검수번호 입력 시: 기타증감에서

부대비배부 사유로 요청/검수번호를 근거로

배부 가능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 지출 시 공사계약통합번호 입력 가능

- ‘공사계약통합 정산’ 화면에서 배부 가능

(부대비배부) 자산 등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대비를 배부한다.

ㅇ 자산 등재 전: 검사/검수 단계에서 검사/검수서 작성 시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한다.

ㅇ 자산 등재 후: 검수 이후의 부대비 배부는 ‘기타증감’ 메뉴에서 기타

증감처리의 증가 사유 중 ‘변동/부대비배부(지출연동○)’ 사유를 선택

하여야 한다.

<TIP> 발생유형 선택, 부대비 배부 유의사항

1. 발생유형 3, 4번을 선택하는 경우 ‘대장번호’를 입력하면 추가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요청번호’ 또는 ‘검수번호’를 입력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2.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을 선택하는 경우 연계정보 입력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검수 시점에 관련 부대비 배부를 누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유형의 사용을 지양하거나, 배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출 시 공사계약

통합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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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리요청서 오류 조치방법(비용처리(수익적지출) → 자산증액(자본적지출))

‘공사수리(증축, 개보수)’ 및 ‘수리요청’ 메뉴에서 ‘공사구분’ 또는 ‘지출구분’

선택 오류로,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계정과목정정(자본

<->수익)’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를 선택하여 자본적지출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림 1-22❙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계정과목정정(자본<->수익)

<TIP> 취득부대비용, 자본적·수익적 지출 사례

1.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예: 토지보상비용, 이주단지 조성비용)

②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예: 설계용역비) 

③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운임, 하역비, 매입수수료, 보험료

④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2. 참고로 「법인세법 집행기준 23-31-2」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

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1부터 4

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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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XX기금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화자산에서 

발생한 외화평가이익과 외화평가손실을 각각 비배분수익과 비배분비용으로 계상

하여 프로그램수익 중 외화평가이익(프로그램명: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391억 2,422만원과 프로그램총원가 중 외화평가손실(프로그램명: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91만원이 각각 과소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감가상각비 관련 프로그램 변경 절차 미수행

자산 취득 시 입력하였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할 경우

감가상각비가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원가 재배분 업무 누락

특정 프로그램에 대응되어 프로그램수익 또는 프로그램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나, 원가 재배분 업무를 누락하는 경우 비배분수익 또는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Ⅲ: 결산조정분개 입력 시 관련 프로그램 입력 누락

결산조정분개(대손상각비 등) 입력 시 결산담당자가 관련 프로그램 입력을

누락하는 경우 프로그램총원가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이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Ⅳ: 과년도 지출금 반납 시 업무 처리 오류

전기 이전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때 dBrain 상 ‘지출’업무를 통하지 않고

‘수입’업무로 처리함에 따라 ‘잡이익’으로 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등 
원가배분 오류

6 7 2 3 2 3 12 1 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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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재정운영표 조회를 통해 비배분비용 또는 비배분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어(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제외
4)
)

프로그램총원가나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

<TIP> 원가배분 오류 검토

결산담당자는 아래의 경우 원가배분 오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① 비배분비용 하위 항목에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

② 결산조정과 관련된 계정과목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로 비

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 하위항목에 있는 경우(대손상각비 등)

③ 전기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계정과목이 당기 비배분수익이나 비배분비용

하위 항목에 있는 경우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감가상각비 관련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ㅇ 결산담당자는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를 발견한 경우 업무

담당자를 통해 아래 절차를 진행한다.

- ‘대장항목점검’ 메뉴에서 ‘점검구분’을 각각 [사업미등록자산]과 [종료

폐지된 세부사업]으로 하여 조회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4)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5에 의하면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은 코드처리를 위해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이 아니므로 동 문단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비배분비용과 비배분

수익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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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국유재산>대장관리>대장관리>대장항목점검

- 프로그램 등록 또는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계관리’ 메뉴에서

인계서를 작성(사유는 [사업이동])한다. 만약 대응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 사유를 파악한다.

그림 1-24❙국유재산>취득>기타증감>인계관리



- 59 -

그림 1-25❙인계서 작성

② 원가 재배분이 필요한 경우

ㅇ 결산담당자는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내역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으로 원가 재배분이 필요한 경우, ‘비배분비용/수익등록’

메뉴를 통해 프로그램총원가/수익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26❙비배분비용/수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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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산조정분개 입력 시 관련 프로그램 입력이 필요한 경우

ㅇ 결산담당자는 대손충당금 설정 시 대상 채권별로 관련 ‘프로그램/단위

사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xxp ‘<TIP> 대손충당금 설정 메뉴’ 참조).

결산담당자는 이외 결산조정분개 입력 시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잡이익을 지출금반납금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ㅇ 보조금 정산액 등이 지출금반납금이 아닌 잡이익으로 잘못 처리된 경우

수입메뉴에서 진행했던 업무를 취소하고, 업무담당자(지출관 또는 집행단위

담당자)에게 수입이 아닌 지출메뉴(과년도지출반납 징수요청)에서 징수요청
5)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그림 1-27❙지출>지출결의>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일반지출)

* 지출관은 위의 화면에서 징수요청하고, 집행단위담당자는 [지출>요청관리>일반지출>

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과년도지출반납징수요청(요청관리)] 경로에서 징수요청한다.

ㅇ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분개로 정정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한다.

5) 상세한 오류 정정 방법은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수입·지출)_제2장 수입_2절 지출금 반납_1. 과년도 지

출금의 반납 시 업무처리 오류_(3) 오류 정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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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청 일반회계에서 2019년 5월 완료된 국립 제천 금수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된 건설중인자산을 본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일부 금액에 대한 본계정 

대체를 누락하여 건설중인건물(일반유형자산)이 16억 4,881만원이 과대 계상 되

고, 건물(일반유형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으며, 취득 후 감가상각 미

인식에 따라 건물감가상각비(프로그램명: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와 건물감가상각

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1,374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자산대체서 승인 누락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대체서 승인을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토지,

건물 등 본자산으로 대체(등재)하여야 하나,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아

자산 등재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기타 증감’으로 자산 계상

자산을 등재하면서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지 않고 자산만 직접 대장에

‘기타증감’으로 처리하여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ㅇ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 명세서*’를 통해 일선관서, 거래처, 계약명

등의 정보(‘상세내역 전체받기’ 가능)가 포함된 상세내역을 확보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원장조회>계정과목별 명세>계정과목 세부명세서>

8.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12)건설중인자산 명세서]

ㅇ 건설중인자산 건별로 자산취득 완료 여부, 취득 완료 예정일 등을 업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3 2 3 4 1 4 8 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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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자산대체서 승인으로 자산 등재

ㅇ 자산대체서 승인을 누락하여 자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중인

자산은 ‘검수조서전체조회’ 또는 ‘검수요청등록’ 메뉴에서 미완료 대체서

(검수조서전체조회-‘검수구분’이 ‘대체’인 건, ‘진행상태’가 ‘검수-기안전’인 건, 검수요청

등록-‘검수구분’이 ‘대체’인 건)를 조회한 후 [상세]버튼을 클릭하여 대체서를

승인 처리할 수 있다.

그림 1-28❙조달(계약)>검수>검수조서현황>검수조서전체조회

그림 1-29❙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검수요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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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완료 대체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대체서가 생성되지

않은 건이므로, ‘건중자산대체서생성’ 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생성한 후

대체서 승인을 통해 자산 등재할 수 있다.

그림 1-30❙조달(계약)>검수>검수등록>건중자산대체서생성

② ‘기타증감’ 취소 후 자산대체서 승인

ㅇ (‘기타증감’ 취소가 가능한 경우) ‘증감처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

하여 [승인취소요청]을 통해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자산대체서 승인

으로 자산을 등재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물품>대장관리>자산증감>증감처리] (그림 1-36 참조)

ㅇ (‘기타증감’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을 제거

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상대 계정과목은 기타증감

처리한 때가 당기라면 기타증감 처리 시 잘못 생성된 계정과목(ex:전기

오류수정이익, 정부외자산수증 등)으로 하고, 전기라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한다.

결산조정분개로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소멸정리

요청서’ 메뉴를 통해 검사 미정산(또는 선금 미청산, 부대비 미배부) 내역으로

조회되는 건설중인자산도 제거(이때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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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조달(계약)>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서

<TIP> 

소멸정리요청서는 조달에 남아있는 건설중인자산 내역만 제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증감으로 자산을 직접 대장에

반영한 건에 대하여 결산담당자가 건설중인자산을 결산조정분개로 제거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소멸정리요청서를 통해 관련 조달 내역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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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청 일반회계에서 2019년 12월에 납품이 완료되어 현장에 배치된 전자충격

기 및 부수된 기자재(배터리, 카트리지)와 관련하여 계약 시 지급한 선급금을 

반제처리 하지 않은 결과 선급금(유동자산)이 20억 5,127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소모성물품비(프로그램명: 치안인프라구축)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검사(기성/준공)절차 누락

ㅇ 공사계약을 통하여 국유재산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용역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계약 관련 선금은 선금청구서에 의해 지급이 이루

어진다.

- 선금 지급 시 계약종류에 따라 일반유형자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인 경우

‘건설중인자산’, 무체재산이나 비용인 경우 ‘선급금’ 계정과목이 생성된다.

ㅇ 이렇게 생성된 선금은 검사(기성/준공)를 통해 건설중인자산
6)
이나 비용

으로 대체되는데, 업무담당자가 검사(기성/준공)절차를 누락할 경우 선

금이 청산되지 않아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

한다.

ex) 홍보사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은 검사(기성/준공)절차를 통해 홍보물품비로 대체

되므로, 검사(기성/준공)를 누락하는 경우 선급금 과대, 비용 과소 계상

  

6) 이 건설중인자산은 검수 시점에 토지, 건물 등 본자산으로 대체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선금 미청산으로 인한 
선급금(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오류

5 5 2 4 2 5 6 2 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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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선금지급과 청산금액

Case Ⅱ: 검사(기성/준공) 시 ‘선금청산금액’ 입력 누락

ㅇ 공사, 용역 등이 완료되면 ‘dBrain검사등록*’ 메뉴에서 검사(기성/준공)를

하는데 이 때 기성/준공 승인 전에 지급한 선금을 반드시 ‘선금청산금액’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선금 지급 시 발생한 건설중인자산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미지급금이 과대 계상된다.

* [조달>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ex)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40%를 선급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이후

검사(기성/준공) 시점에 선금청산금액 입력을 누락할 경우, 선급한 건설중인자산이

차감되지 않고, 미지급금이 동액 만큼 과대 계상

그림 1-33❙준공(완수)확인

Case Ⅲ: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자산취득 시 업무처리 누락



- 67 -

ㅇ 민간 또는 자치단체 등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자본형성적 경비는

그 성격 상 예산을 집행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서 자산 취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자산등재 처리를 누락하거나 기타증감 사유를 잘못 선택

하는 경우 예산 집행 시 계상되었던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

생한다.

ex) 민간에 시설 설치사업을 맡기고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예산으로 1억 원을

지출한 후 해당 시설을 완공하는 경우 기타증감 사유를 ‘기타증감_외부에의한

기반시설취득’을 선택해야 하나, ‘기타(증)’사유를 선택하거나 등재 자체를 누락하

는 경우 지출 시 계상한 선급금이 미상계되는 오류 발생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ㅇ 건설중인자산/선급금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본자산 또는 비용으로 대체해야 하는 건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동일 거래처·금액의 건설중인자산/선급금과 미지급금이 남

아있는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결산담당자는 오류 발견 시 업무담당자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선금을 청산할

것을 요청한다.

① 검사(기성/준공)을 통한 선금 청산

ㅇ 사업담당자가 검사(기성/준공)를 누락하여 미청산 선금이 남아있는 경우,

‘검사등록*’ 메뉴를 통한 검사(기성/준공)로 선금을 청산한다.

* [조달>검사>검사등록>나라장터검사등록], [조달>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 이때 지출할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검사금액’과 ‘선금청산금액’에 청산

하려는 선금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지출결정금액
7)
’이 0원이 되도록 한다.

7) 지출결정금액=검사금액-선금청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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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금청산 금액정정’을 통한 선금 청산

ㅇ 검사(기성/준공) 시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아 선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조서전체조회’ 메뉴에서 해당 검사서 조회 후

[선금청산 금액정정]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 선금청산금액정정 화면상 ‘선금 미청산 잔액’ 한도 내에서 ‘선금청산

정정금액’을 입력하고 [승인]하면 건설중인자산/선급금과 미지급금이

동시에 제거되는 분개가 생성되어 오류가 수정된다.

그림 1-34❙조달(계약)>검사>검사조서현황>검사조서전체조회

그림 1-35❙선금청산 금액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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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득이 완료된 자본형성적 경비 관련 선급금 정산

ㅇ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성적 경비 중 취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 메뉴에서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사유를 통해 해당 선급금을 상계하고 자산을 등재하도록 요청해

야 한다.

ㅇ 만약 당기에 자산 취득 완료 시 ‘대장관리’ 메뉴에서 기타증감의 ‘기타

(증)’ 사유를 선택하여 등재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증감처리’ 메뉴

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승인취소요청]을 통해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기타증감 사유를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으로 선택하여 자산을

등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림 1-36❙국유재산(물품)>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물품>대장관리>자산증감>증감처리

<TIP>

업무담당자 파악불가 등의 사유로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선급금을 

제거하는 경우 재무제표 오류는 수정되지만 dBrain상의 선금미청산 내역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사업무 재수행’이나 ‘선금청산 금액정정’은 개별법 대장(국유·물품·채권·

채무) 마감 후라도 재무결산상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까지는 가능하므로, 

결산조정전표 등록 보다는 업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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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청 일반회계는 방제정 2척 취득 시 건설중인선박및항공기 본계정 대체를 

누락하고 정부외자산수증을 상대계정으로 자산을 인식하여, 건설중인선박및항공

기(일반유형자산)가 106억 6,887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외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18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채 누락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미지급한

금액은 부채(미지급금 등)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때 dBrain 상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산담당자가

이를 누락할 경우 비용과 부채가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전년도 미지급금 미상계 오류

전기 이전에 계상한 미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미지급금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런데 전기 이전에 결산담당자가 미지급금을 인식하는 결산조정

분개를 하면서 ‘환원여부’에 ‘N’을 선택(dBrain 상 그 다음해에 자동 환원분개

미생성)하고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해에 미지급금이 상계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비용과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지급의무 확정된 비용(부채)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인한 오류

5 1 6 3 5 6 2 3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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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검토

①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채 확인

ㅇ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중 발생주의 부채 누락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참고
8)
하여 동일한 사유로 비용 및 부채를 계상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ㅇ 또한,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교환거래 비용 중 비용 인식시기가 도래

하여 비용과 부채로 계상해야 할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TIP> 비교환거래 비용 인식 기준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의무이행을 위한

지출을 승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수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비용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

3~6 참조)

사례 비용 인식시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 지급청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출연금 출연금 협약체결 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국제부담금 부담금 협약체결 시

② 상계해야 하는 미지급금 확인

ㅇ 전기 이전에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하여 인식한

미지급금 잔액 중 지출 완료된 것이 있는지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

한다.

8) 발생주의에 따른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를 계상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사례) 보조비, 유류비, 사회보험비용, 임차료, 급여, 이차보전비용, 징수수수료, 수입보장금액, 연구개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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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① 결산조정으로 반영해야 하는 부채 확인

ㅇ 결산담당자는 회계연도말부터 결산시점까지 실제 대금지급한 건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여 지출항목의 성격상 회계연도말 시점에 비용 및 부채

(미지급금 등)로 계상하여야 하는 내역
9)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TIP> 결산부표 내역조회를 통한 부채 파악

사고이월 내역 중 지출의무가 확정되어 부채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건이 있으면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결산부포 내역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미지급금 등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나 누락된 사고이월 건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다.

* [재무장부>원장조회>업무별원장조회>결산부표 내역조회]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

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9) 해당기간 중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건은 회계연도 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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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계해야 하는 미지급금 확인

ㅇ 결산담당자는 전기 이전에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하여 인식한 미지급금 잔액 중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지출완료

건의 분개전표를 확인하여 실제 지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① 결산조정으로 부채 반영

ㅇ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 및 부채(미지급금 등)를 인식

하여야 할 경우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메뉴를 통해 관련

효과를 재무결산에 반영(비용 ××/부채 ××)해야 한다.

ㅇ 이때 거래의 성격상 차기 회계연도 중에 현금지출이 반드시 수반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Y’로 선택함으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dBrain상 자동 환원분개(부채 ××/비용 ××)가 생성되도록

해야 한다.

ㅇ 차차기 회계연도 이후에 현금지출이 수반될 예정이라면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dBrain 상 그 다음해에 자동 환원분개 미

생성)하고, 해당 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금지출 시점에 ‘결산조

정전표 등록’을 통해 환원분개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그림 1-37❙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전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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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지급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 상계

ㅇ dBrain 상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부채를 인식(비용 ××/부채 ××)한 경우,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 해에 환원분개(부채 ××/비용 ××)를 생성하지 않

으면 현금 지급 시 비용이 발생하는 분개(비용 ××/국고수입 ××)가 생성

되어 비용 및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ㅇ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

하여 인식한 미지급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현금이 지급되는 해에

비용 및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환원분개를 생성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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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청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 중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재정상

태표일과 결산시점(2020년 2월 29일) 사이에 1, 2심 연속하여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소송충당부채가 66억 3,604만원 과소 

계상되고, 미지급국세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 미비

ㅇ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설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정기준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예: 소송가액 10억원 미만인 소송은 충당부채 설정대상에서

제외 등)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소송충당부채 설정 대상 건의 누락

ㅇ 대부분의 부처가 소송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의

성격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결산담당자는 소송전담부서로

부터 자료를 받아 결산조정분개로 충당부채를 입력하게 되는데,

ㅇ 소송건수가 많고 사건이 복잡하여 기말시점으로 소송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경우, 소송충당부채 설정대상임에도 해당 건을 누락하는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Ⅲ: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사건 미고려

ㅇ 재정상태표일과 결산시점 사이에 소송 패소가 확정되어 추정치로 인식

했던 소송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지출할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오류

2 5 4 5 2 2 2 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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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Ⅳ: 기인식한 소송충당부채 미고려

ㅇ 기중에 패소 등의 이유로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에 전기에

인식한 소송충당부채를 대체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기말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시점에 전년도까지 인식하였던 소송충당부채 및 당기 계정대

체된 소송충당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① 소송충당부채 설정여부 확인

ㅇ 결산담당자는 소송전담부서를 통해 부처에서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

여야 할 소송 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전기 소송충당부채와 비교 대사

ㅇ 소송전담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와 전기 재무제표 및 주석에 계상된

소송충당부채를 비교하여 당기에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소송충당부채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ㅇ 감사원은 각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한 후,

그 기준대로 소송충당부채가 계상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을 마련

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② 소송자료의 정확성 확인 및 설정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계상

ㅇ 소송충당부채는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재무제표에 반

영하므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전표등록]

ㅇ 결산담당자는 소송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소송충당부채 설정기

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부채 설정 대상 건이 누락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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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패소 시 소송가액에 가산하여 발생하는 환급가산금 및 이자비용, 예상지연

손해금 등에 대한 소송충당부채 미설정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결산담당자는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재정상태표일 이후의 사건 고려

ㅇ 소송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의무이행에 소요될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인식해야 하며, 추정할 때에는 재정상태표일 후

소송 확정 사건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ㅇ 만약 재정상태표일 후에 소송 패소 확정 사건이 발생하여 추정치로

인식했던 소송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지출할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소송충당부채 금액을 실제 지출할 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④ 전기에 인식한 소송충당부채 고려

ㅇ 결산조정전표로 등록된 분개는 결산조정 이외의 업무로는 상계되지

않으므로 패소 등의 이유로 소송비용이 실제로 지급된다면, 전기에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한 건을 반드시 기말에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ㅇ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소송충당부채가 상계되지 않고 배상비 등의

비용이 인식되거나 관련 수익이 차감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ㅇ 당기말 소송충당부채 설정 시에도 전기 결산조정분개로 인식한 소송

충당부채와 당기 상계처리된 소송충당부채를 고려해서 소송충당부채

설정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 전기말 소송충당부채 잔액 1,000, 소송패소지급액 500(전기말 충당부채 설정 건으로

과징금수익 환급 결정됨), 당기말 소송충당부채 잔액 2,000

구분
분개

시기
차변 대변

소송 패소 금액 지급 과징금수익환급금 500 국고수입 500 기중

소송충당부채 상계 소송충당부채 500 과징금수익환급금 500 기말 

결산 

조정 

분개소송충당부채 설정 소송충당부채전입액 1,500 소송충당부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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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국방부와 특별회계(기금포함)를 

제외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소송비용은 법무부 예산에서 일괄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분 세부구분 지급주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일반회계 법무부

국방부 국방부

특별회계, 기금 해당 행정청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外 해당 행정청

  그럼에도 법무부소관의 소송을 타회계에서 인식하거나, 타부처가 인식하여야 

하는 소송충당부채를 법무부에서 계상하는 등의 오류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결산담당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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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특별회계에서 2018년 중 만기 도래하여 매각처리된 환경기술원 관리

펀드증권(IMM그린테크펀드)에 대하여 펀드증권의 처분 회계처리를 누락하였고, 

매각 시 발생한 대금의 환수를 위해 □□특별회계에서 환경기술원으로 출연비 

집행 시 매각대금 만큼을 상계하여 차액만 지급하였으나, 상계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됨. 따라서 기타지분증권(투자자산)이 10억원 과대 계상되고, 

기타의미수금(유동자산)과 공공기관출연비(프로그램명: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및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각각 7,810만원과 9억 7,721만원 및 5,531

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요청서 작성 오류

매각요청서 작성 시 매각하는 유가증권의 계약요청수량, 계약요청금액을

dBrain에 잘못 입력하는 경우 실제 처분대상과 다른 금액이 국유재산대장

에서 제거되고, 이에 따라 자산처분손익이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

다.

Case Ⅱ: 수입 메뉴와 기타증감을 통한 업무 처리 진행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 메뉴에서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유재산 대장에서 자산을 제거하기 위해 ‘기타증감_기타(감)’을

사용할 경우 자산처분손익이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6 3 3 2 1 2 4 　-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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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Ⅲ: 매각 완료된 국유재산의 인계처리 누락

‘국유재산’ 메뉴의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매각

완료된 자산에 대해 인계처리를 누락하면, 해당 자산이 장부에서 제거

되지 않고 선수금이 과대 계상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자산 매각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은 회계처리가 생성되는데, 인계

처리를 누락 할 경우 ‘자산 인계 시’ 분개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분 차변 대변

수입 징수결의 시 미수금 10 선수금 10

자산 인계 시 선수금 10
자산 8

자산처분이익 2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ㅇ 결산시점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 관련 계정과목

(토지, 건물 등)이 감소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처분손익 또는

폐기손실이 재무결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ㅇ 결산담당자는 거래처별 선수금 잔액이 매각 완료된 자산에 대한 인계

처리 누락 건이 아닌지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특히 거래처별 선수금 잔액이 동일한 거래처의 수납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인계처리 누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매각요청서 작성 오류 정정

ㅇ 유가증권 매각요청서상 계약요청수량 또는 금액 입력 오류인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기존 업무를 취소한 후 매각요청서를

다시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매각 관련 업무처리가 잘못 된 경우 ‘인계관리’에서 인계서 [승인취소

요청]을 통해 해당 건을 반려하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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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국유재산>처분>매각>인계관리-인계서

- 이때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업무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오류정정전액감요청 및 수납정산취소
10)
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1-39❙수입>요청관리>변경요청>오류정정전액감요청

10) 국유재산에서 징수요청된 자료는 수입 메뉴에서 결의취소를 할 수 없으며, 잘못 작성된 건은 ‘오류정정감

처리’를 통해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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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수입>수납관리>수납처리>수납정산취소

<TIP> 국유재산 매각 오류정정 방법

국유재산 매각 관련 오류정정 방법은 거의 동일하나, 매각하는 국유재산이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유가증권: 기존 승인요청 건(인계서, 수입업무 처리내역)을 반려하게 되면 

기존 유가증권매각등록 화면까지 돌아가, 이를 수정함으로써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

② 기타 국유재산: 기존 승인 건(인계서, 수입업무 처리내역)을 반려하더라도 매각

요청서까지 돌아가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이므로 계약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변경요청 업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먼저 반려된 건에 대한 징수요청서가 반려상태가 맞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청서를 강제종료 처리(국유재산>처분>매각>징수요청)한다.

   이후 계약변경요청 메뉴(국유재산>처분>계약변경>계약변경요청)에서 계약변경

또는 계약취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② 수입 메뉴와 기타증감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 경우 오류 정정

ㅇ 업무담당자가 국유재산 메뉴가 아닌 수입 메뉴를 통해 업무를 진행

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경우,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수입

관련 업무(수납정산, 징수결의 등)를 취소한 후 국유재산 메뉴를 통해 매각

업무를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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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증감 메뉴를 통해 대장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제거한 효과는 [대장

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취소해야 한다.

③ 매각 완료된 국유재산 인계처리

ㅇ (당기 매각 완료된 자산의 인계처리 누락) ‘인계관리’에서 인계서 승인

을 통해 오류 정정

ㅇ (전기 이전에 매각 완료된 자산의 인계처리 누락) 인계서 승인 절차를

수행한 후, 전기 이전 매각 건이므로 자산처분손익을 ‘전기오류수정손익’

으로 대체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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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국유재산>처분>매각>인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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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청 일반회계에서  2014년도와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 사업 등)되어 

군수품을 납품받아 OO부로 관리전환 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내자산기부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결과 선급금(유동자산) 1,904억 8,294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

내자산기부(재원의 이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 관리전환 회계처리 오류

ㅇ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수품의 대금지급은 방위사업청이 수행(방위사업청

선급금 계상)하고, 국방부가 군수품을 수령하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

로 관리전환(방위사업청 선급금 상계)
11)
을 수행한다.

- 자산 수령 시점에 국방부의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이 아니라 ‘재물

조정에 의한 자산등재’로 업무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계상한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 또한, 방위사업청이 관리전환과 관계없이 선급금을 임의로 차감시킨

경우에는, 국방부 자산등재 시 방위사업청에서 상계할 선급금이 없어

미지급금이 자동생성(정부내자산기부 XX/미지급금 XX)되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다

11) 국방부에서 군수품을 수령할 때 자원관리장비체계에 자산정보를 입력하여 자산등재를 하면 자동으로 관리전환이

수행되어 방위사업청의 선급금이 차감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4 6 4 1 1 1 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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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Ⅱ: 출자금 중복 계상 오류

일반회계 출자금의 경우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아니라 기획

재정부의 자산으로 해당 출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12)
가 있는데, 이때 기획

재정부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지출하는 회계실체에서도 자산을 계상하는

경우 출자금 중복계상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검토

결산담당자는 해당 부처에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또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출자금과 같은 자산취득 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계약 단계별 정보 제공

ㅇ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재산관리관이 군수품 수령 관련 정보 입력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계약관련 정보를 적시에 국방부에 제공하여

야 한다.

② 출자금 관련 결산조정전표 입력

ㅇ 예산 지출 부처에서는 지출 시 생성된 분개(출자금××/국고수입××)를 바로

잡기 위해 출자금을 차감하면서 “기타재원이전”을 증가시키는 결산조

정전표(기타재원이전××/출자금××)를 입력해야 한다.

ㅇ 기획재정부에서는 출자금 국유재산 등재를 위해 기타증감의 ‘현금출자’

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해야 하고 이때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자금을 증가시키면서 “기타재원조달”로 회계처리하는 결산조정전표(출

자금××/기타재원조달××)를 입력해야 한다.

ㅇ 예산 지출 부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위와 같이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여

생성된 ‘기타재원이전’과 ‘기타재원조달’은 국가 결산보고서 작성 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 하므로 양쪽에서 올바르게 결산조정전표를 입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일반회계의 국유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에서 관리(「국유재산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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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특별회계에서 2006년 2월 준공된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 등 총 

11개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하여 준공 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였으나, 국가로 귀속된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자산 인식 회계처리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에 대한 사용

수익권 인식 회계처리를 일부만 계상하거나 과대 계상함에 따라, 토지(일반유형자산) 

2,712억 8,428만 원, 항만-토지(사회기반시설) 9,359억 2,004만 원, 토지사용수익권

(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 2,908억 4,226만 원, 항만-토지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 4,884억 9,515만 원,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 1조 1,366억 6,943만 

원,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 125억 2,221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항만-구축물

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 6,962억 8,031만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18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기부채납승인요청서 작성 시 사용수익권 누락

BTO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승인

요청서에 사용수익권의 금액과 사용기간을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 아닌 ‘정부외자산수증’으로 회계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2 3 2 5 1 -　 1 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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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국유재산 > 취득 > 기부채납 > 기부채납승인요청

Case Ⅱ: 기부채납승인요청서가 아니라 기타증감으로 처리

사용수익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승인요청’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기타증감’으로 자산 취득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 계상되지

않고 증감사유에 따른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기타증감 취득사유 중 ‘미등록재산등록', '누락재산등록',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은 사용수익권 인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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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BTO 계약 내역 확보

BTO 계약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해야 하므로,

BTO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로부터 계약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 내역 검토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자산의 상대 계정과목으로 정부외자산수증이

계상되므로,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가능성이 있는 자산 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증가 내역 검토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큰 금액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권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자산 내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Ⅰ」에서 확보한 자산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수익권 인식 여부를 검토한다.

① 기부채납승인요청 내역 검토

국유재산담당자로부터 당기 중 기부채납된 자산 내역을 수령하여 BTO

계약 내역 및 정부외자산수증 계정과목 내역과 비교 검토하고, 무상사용

권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권의 금액과 사용기간을 미입력한

내역이 없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② 기타증감 처리내역 검토

국유재산담당자에게 dBrain에서 당기 중 기타증감을 통해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용수익권을 계상해야 하나 누락한 것은 없는지 검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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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자산 취득시기가 당기인 경우 기존에 처리한 업무를 취소한 후 기부채납

승인요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전기인 경우에는 기존에 처리한 업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관리의 ’증감처리‘ 메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

권 인식 누락 오류를 정정한다.

① 당기 취득 자산의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오류 정정방법

ㅇ 기부채납승인요청서 작성 시 사용수익권 금액 입력을 누락한 경우 ‘검수

(재산관리관)’ 메뉴에서 승인 처리한 기부채납승인요청서를 취소한 후

사용수익권 금액을 수정한다.

그림 1-43❙국유재산 > 취득 > 기부채납 > 검수(재산관리관)

ㅇ 기부채납승인요청으로 자산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기타증감’

메뉴를 통해 취득처리하여 사용수익권 인식을 누락한 경우 당초에

‘기타증감’ 처리한 업무를 취소*한 후 기부채납승인요청서를 작성한다.

* [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물품>대장관리>자산증감>증감처리] (그림 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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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 취득 자산의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오류 정정방법

ㅇ 국유재산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증감처리’메뉴를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

하도록한다.

그림 1-44❙국유재산>대장관리>기타증감>증감처리

ㅇ 기타증감의 사유를 ‘증가, 오류정정/계산착오’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증가 사용수익설정금액’과 ‘변경 사용수익기간’을

변경ㆍ입력할 수 있다.



- 92 -

17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특별회계에서 2015. 6. 30. 취득한 구축물 외 19건에 대하여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데도 잔존가액을 취득원

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잘못 추정하여 감가상각비(프로그램총원가), 전기오류수정

손실(비배분비용)이 각각 73억 9,837만 원, 118억 1,627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감가상각누계액(일반유형자산의 차감계정)이 192억 1,464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내용연수 입력 오류

ㅇ 내용연수(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로 입력하거나,

ㅇ 재산종목 판단 오류 또는 동일 구조물에 대한 일관성 없는 내용연수

적용 등으로 내용연수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잔존가액 입력 오류

감가상각 관련 정보 입력 시, 잔존가액에 합리적인 추정치가 아니라 취득

가액 등을 입력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산출되지 않거나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내용연수 입력 오류 등 감가상각비 
계산오류

3 2 2 4 3 1 3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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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ㅇ 결산담당자는 감가상각비 계산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정과목 검토를 수행한다.

- 당기 취득 자산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비를 통해 감가상각비율을 구하고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비율과 비교한다.

- 당기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비율이 기존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는 내용연수나 잔존가액 확인이 필요하다.

ㅇ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감가상각 대상 자산목록을 확보하여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이 적정한지, 취득원가와 잔존가액이 동일한 자산

은 없는지 검토한다.

ㅇ 무형자산은 국유재산담당자를 통해 계약서나 협약서
13)
상 권리기간과

내용연수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내용연수 정정

내용연수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기타증감*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 [국유재산 > 대장관리 > 기타증감], [물품 > 대장관리 > 자산증감]

기타증감의 사유를 국유재산은 ‘증감없음, 기타증가/내용년수 증가’, 물품

은 ‘증감없음, 변동/내용연수변경’로 하여 잘못 처리된 자산의 대장번호를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잔존가액 수정

잔존가액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의 부가정보

등록을 활용하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한다.

13) 무형자산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서상 권리기간 등으로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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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등록에서 해당 자산을 선택하고 [상세]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자

산대장’ 화면상 ‘기타정보’에 국유재산일 경우, ‘감가상각 잔존가액(원)*’에

물품일 경우, ‘잔존가액’에 수정된 잔존가액을 입력ㆍ저장할 수 있다.

그림 1-44❙국유재산(또는 물품) > 대장관리 > 부가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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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자본적지출과 잔존내용연수 & 자산분류 오류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37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로

자산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2. 투자자산(회원권)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등재

하여 감가상각비가 산출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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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소 일반회계에서 무형자산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원가가 아니며 

도출된 정보화 과제별 이행시기 및 이행 가능성 또한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보화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 및 조달수수료 발생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

고 감가상각을 수행함에 따라 기타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프로그램총원

가)가 각각 2억 302만원, 344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연구개발용역비(프로그램

명: 헌법재판소운영) 및 업무대행수수료(프로그램명: 헌법재판소운영)가 각각 2

억 460만원, 186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19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세부·세세부 항목 선택 오류

ㅇ 해외자본이전(340-03) 예산은 해외취득자산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외보조비”로 비용처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담당자

가 지출요청서에서 세부·세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선급금’(자

산)으로 회계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Case Ⅱ: 물품명세 및 자산명세 선택 오류

① ‘구매요청서(물품)’ 작성 시 ‘물품명세(요청)’에서 품종의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된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년 사용계약)는 지출 시 ‘비

용(소모성물품비)’처리 되어야 하나, 품종을 ‘외부소프트웨어’로 잘못 선택

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비용을 자산 처리한 오류 　- 1 2 2 2 1 4 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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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조달(계약)>요청>물품계약>구매요청(물품)>구매요청서(물품)>물품명세(요청)

② ‘공사용역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에 따라 자산과 비용이 구분

된다. ‘수선유지비’ 성격의 지출에 대해 자산명세를 ‘비용’이 아닌 ‘자산

편입[건중자산]’으로 선택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이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1-47❙조달(계약)>요청>공사계약>공사용역(부대공사)>공사용역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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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ㅇ 자산항목(무형자산,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분개장 전체를 금액순으로

정렬한 후 금액이 큰 항목들을 중심으로 적요를 통해 자산성 여부를

검토한다.

ㅇ 특히 과거에는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을 일관성 없이 자산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은 없는지, 부처의 과거 감사원 지적사례와 유사한 오

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Step Ⅰ」에서 파악한 자산성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통해 자산 계상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계약서 검토 등)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해외보조비, 수선유지비, 소모성물품비 등의 비용 성격의 지출을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 절차를 통해 비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 무형자산: 국가회계실체 등이 행정목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는

외부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인 내부개발소프트웨어와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인 외부구입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 선급금: 상품 등의 구입이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이다. 공사 지출금의 일부

(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는 제외)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

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완공

전에 지급한 공사지출금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

자산 및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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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출 요청서 작성 시 세부·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한 경우

ㅇ 업무담당자가 ‘계정과목변경*’ 메뉴를 통해 계정과목을 정정한다. 일반

지출은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메뉴에서, 관서운영경비 지출은 ‘계정

과목변경(관서운영경비)’에서 각각 세부·세세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

* [지출>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 (그림 1-14 참조)

② 물품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명세(요청)’의 품종을 잘못 선택한 경우

ㅇ (검수 이전) 검수서에서 품종을 수정해서 진행한다.

ㅇ (검수 이후) ‘명세변경서 등록’ 메뉴를 통해 자산처리된 항목을 비용으로

변경(‘자산명세(변경후)’에서 ‘상세’ 버튼 클릭하여 품종 변경 후 [저장]을 클릭)한다.

그림 1-48❙조달(계약)>검수>물품계약(물품/국유)명세변경>명세변경서 등록

③ 공사용역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를 잘못 선택한 경우

ㅇ (당기에 지출한 경우) 재무결산 마감 전까지 ‘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메뉴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비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조달(계약)>검사>검사등록>계정과목정정(비용<->건가)] (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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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 이전에 지출한 경우)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이미 생성된 건설중인

자산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대체하고, ‘소멸정리요청서*’를 통해 건설

중인자산을 조달에서도 제거해 주어야한다.

* [조달(계약)>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 관리>소멸정리요청서] (그림 1-31 참조)

<TIP> 공사비 선지급액 회계처리

공사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선지급액 

회계처리

1.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해외자본이전

(340-03) 예산으로 지출되는 경우: 자산이 취득되어 대장에 계상되기 전

까지 ‘선급금’으로 관리한다. 

2. 출연금(350, 360) 예산으로 지출되는 경우: 각 예산에 매핑되어 있는 

공공기관출연비, 민간출연비, 해외출연비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출연금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을 비용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 존재(’17회계연도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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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XX기금에서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은 해당 기업이 폐업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

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7,059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

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17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손실 인식 누락

ㅇ 유가증권의 감액은 국유재산담당자가 ‘조정자료입력(기타)’에서 수행하

는데, 업무담당자가 매년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감액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감액손실인식을누락하는오류가발생할수있다.

그림 1-49❙국유재산>마감>재산관리관별>조정자료입력(기타)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 누락

3 3 2 1 3 -　 1 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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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Ⅱ: 감액손실을 평가손실로 계상하는 오류

ㅇ 공정가액으로 평가
14)
하는 유가증권의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감액

발생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감액손실을 평가손실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ㅇ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 조회를 통해 출자금, 주식, 회사채, 기타

지분증권, 투자회원권
15)
등 기말시점에 감액손실 발생여부 검토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한다.

* [회계결산>재무장부>시산표조회>합계잔액시산표]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① 매 회계연도 말 객관적인 감액사유 발생여부 검토

ㅇ 결산담당자는 부처가 보유한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휴·폐업, 파산, 회생

정리절차폐지, 자본잠식, 상장주식 공정가액의 현저한 하락 등이 발생

했는지 업무담당자를 통해 확인한다. 사유발생 시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14) 투자목적(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하는 장·단기 투자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함
15) 투자회원권의 경우 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년 매매가 조회를 통해 감액 요인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① 휴·폐업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로 휴·폐업 여부 조회 

② 파산, 회생정리절차폐지

⇒ 인터넷을 통해 최근 기사를 검색하여 파산여부를 확인

③ 자본잠식

⇒ 적자 누적으로 잉여금이 바닥나 자본금으로 적자를 상쇄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본

잠식이라고 함(자본금이 모두 상쇄되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는 완전

자본잠식)

④ 상장주식 공정가액의 현저한 하락

⇒ 한국거래소 종가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 대비 현저하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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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손실이 큰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인식여부 검토

ㅇ 결산담당자는 유가증권 관련 ‘투자증권평가손실’ 금액을 확인하여 그

공정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한 유가증권에 대해 평가손실이 아닌 감액손

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ㅇ 결산담당자는 객관적인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액손실 인식을

누락하였거나, 감액손실을 평가손실로 계상한 내역이 파악된 경우,

국유재산담당자에게 국유재산 마감절차를 통해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TIP> 감액손실 회계처리

1. 직전년도에 감액한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당기 시가 하락분에 대한 추가 

감액손실 인식 누락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 ①금융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액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감액손실환입(감액사유 발생 전 

장부가액을 한도)을 ②추가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추가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액손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해당 감액손실의 

환입 또는 추가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에 조정

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

손실”에 더하거나 빼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해주어야 한다.

<유가증권의 감액손실 인식기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유가증권의 평가) ④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

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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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 부채 설정 오류

<출처: '11~'19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대표사례

OO부 XX기금에서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기타투자자산으로 인식하여 기타투자자산(투자자산)과 퇴직급여

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각각 34억 8,429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18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Case 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적용 부처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ㅇ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부처는 금융기관에 약정한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Case Ⅱ: 기준정보 오류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 설정오류

ㅇ 지급대상자 중복 계상, 지급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자 포함, 지급

대상인 1년 이상 근속 임직원을 제외하는 등 충당부채 설정대상자를

잘못 산정하였다.

② 평균임금 입력 오류

ㅇ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데도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한 채 기본급만 포함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다.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누적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3 2 -　 2 1 2 1 1 　- 12



- 105 -

③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입력 오류

ㅇ 중간정산자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새롭게 근속연수를

기산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다.

Case Ⅲ: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퇴직보험예치금 표시 오류

ㅇ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태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데, 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부(-)의 금액을 부채 차감항목인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자산항목인 투자자산(기타의기타투자자산)으로

분류변경해야 한다.

ㅇ 해당 부(-)의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변경한 이후,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양(+)의 금액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을 퇴직보험예치

금 등으로 다시 분류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한다.

□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Step Ⅰ: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① 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확인

ㅇ 결산담당자는 부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있다면해당 중앙관서에서 정한 퇴직금운용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정 최저한
16)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ㅇ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지급방식(DC, DB)*을 확인하여 DC형

임에도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었는지, DB형임에도 퇴직급여충당

부채가 누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6) (최근 3개월 임금/최근 3개월 일수)×30일×(총 근무일수/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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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며, 금융

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
17)

계정과목으로 충당부채에서 차감

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약정한 금액 납입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되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도 계상되지 않음

② 퇴직급여충당부채 비교 분석

ㅇ 전년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변동원인(인원수 변동,

근속기간 증가, 임금상승 등)을 파악한다.

ㅇ 재정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부(-)의 금액인지 여부와 전기에

부(-)의 금액이 발생하여 동 금액을 기타의기타투자자산으로 분류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Step Ⅱ: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결산담당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본정보 값(설정대

상자, 평균임금, 근속기간 등)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① 퇴직급여설정 대상 인원

ㅇ 「공무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중 회계

연도말 현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균임금

ㅇ 평균임금이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으로, 임금의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17)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산(투자자산(Ⅱ레벨)_기타투자자산(Ⅲ레벨)_기타의

기타투자자산(Ⅳ레벨))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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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

ㅇ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하여야 한다.

Step Ⅲ: 오류 사유별 조치

ㅇ 결산담당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의 기본정보 값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부처에서 적용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방식에 맞게 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ㅇ 이렇게 산정한 퇴직급여추계액을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 메뉴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에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잔액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분개가 생성되게 된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결산조정분개진행및등록>퇴직급여충당금설정]

ㅇ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퇴직, 신규입사, 중간정산 등 변동사항

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당, 상여금 등 지급여부를 확인하

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ㅇ 재정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 부(-)의 금

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퇴직보험예치금과 퇴직연금운용자산을 투자자산

(기타의기타투자자산)으로 변경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ㅇ 이후 회계연도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액이 부(-)의 금액이 아닌 경우

투자자산으로 표시했던 금액을 퇴직보험예치금,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변경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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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 합계잔액시산표란 기중에 발생한 분개전표를 통하여 나타난 계정과목을

집계하여 보여주는 표로 dBrain 시스템 상으로 결산시점 이외에도 

조회가 가능하다.

◈ 합계잔액시산표를 결산담당자가 수정하기 전에 기중 발생한 분개만 

집계되어 있는 시산표를 수정전시산표라고 하며, 수정전시산표를 마감

하면서 결산절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 수정전시산표를 마감하기 전 계정과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수정전시산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등 개별법에 따른 결산작업이 모두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결산시점에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존재

한다.

◈ 따라서 기중에 가능한 많은 검토를 통하여 기말 결산시점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본 장에서는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에 나타난 오류사례를  

살펴보고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차이 오류 … 112

2. 건설중인자산 및 선급금 … 124

3. 기타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적정성 … 135

4.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적정성 … 155

5. 특정 부처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 165

6.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최종 점검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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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차이 오류

결산담당자로 새로 임명된 장재무 주무관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검토하면서 국고

이전지출과 국고수입 계정과목 금액이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입, 세출, 국유재산, 물품,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이하 ‘예산결산’)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수정전시산표(결산조정 전 합계잔액시산표)의 마감이 가능하다.

결산담당자는 수정전시산표 검토를 할 때 가장 먼저 예산결산이 재무결산

금액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결산 상 예산결산과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도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예산결산과 금액이 동일해야 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오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1❙합계잔액시산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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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현 dBrain 시스템은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을 연계하여 재무결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정보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액이 꼭 일치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 존재한다.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은 각각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의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에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지출이 발생할 때 국고에서 돈을 받아 지출하고, 수입이

발생할 때 들어온 돈을 국고로 수납하는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결산 상 각 중앙관서별 회계실체 이외에 ‘국고금회계’가 존재하며, 여기서

국고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각 중앙관서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회계처리를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와 함께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ㅇ 세입 업무(수수료수입 10,000원)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중앙관서 국고이전지출 10,000 수수료수익 1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 국고이전수입 10,000

ㅇ 세출 업무(소모품 구입 5,000원)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중앙관서 소모성물품비 5,000 국고수입 5,000

국고금회계 세출예산지출액 5,000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

이와 같이 세입 또는 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관서에서 직접 현금을 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금회계로 이전하거나 국고금회계로부터 이전받는 회계

처리가 나타나며, 현금은 국고금회계에서 인식한다.

이에 따라 현금이 생겨 국고로 보낸 국고이전지출 금액은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의 수납액(전년도이월금 제외)과 동일하여야 하며, 지출을 하기 위해

국고에서이관받는국고수입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지출액과 동일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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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회계는 국가통합 결산보고서 작성 시 통합되며, 국고금회계의 국고

이전수입과 각 중앙관서의 국고이전지출, 그리고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과

각 중앙관서의 국고수입 금액은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사례의 장재무 주무관과 같이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이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금액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오류일

뿐만 아니라 국가통합 단위에서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오류 정정 방법

국고이전지출, 국고수입은 세입 및 세출업무와 연계되어 생성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서로 상이한 원인을 결산담당자가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차이가 나는 회계실체와 차이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내역을 dBrain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출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 합계잔액시산표 상 국고수입 금액

• 세입결산보고서 상 수납액(전년도이월금 제외) = 합계잔액시산표 상 국고이전지출 금액

※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포함)는 기말에 한국은행국가예금 표시를 

위해 기중 발생한 국고수입, 국고이전지출을 결산조정으로 제거하므로 제거전 

금액과 지출, 수납액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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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Ⅰ: 국유재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차이 오류

XX부처는 OO기금이 국유재산대장 및 재무제표에 계상한 채무증권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재무제표에 장기투자증권으로 중복 계상하여, 장기투자증권이

과대 계상되었다.

재무계정과목 중 국유재산과 관련된 계정과목은 국유재산 대장 금액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사례는 국유재산대장과 관련된 계정과목의 금액 차이를

확인하였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오류로 결산담당자는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에

이를 꼭 검토해야 한다.

국유재산의 재산종류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1-1❙국유재산의 재산종류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

국유재산대장

(재산종류명)

합계잔액시산표

중분류(Lv.2)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토 지

일반유형자산 /

사회기반시설

토 지 -

건 물 건 물 -

공작물 구축물 -

기계기구 기계장치 고정성기계장치*3

입목죽 기타일반유형자산 입 목

선박ㆍ항공기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선박및항공기

유가증권*1 유동자산 / 

투자자산 
장(단)기 투자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기타장(단)기투자증권

무체재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내부개발소프트웨어*4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

광업권 광업권 -

기타무체재산권 기타무형자산 -

전세권*2 기타비유동자산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장기지급보증금

(장기임차보증금_국유)

*1: 국유재산대장 상에는 장단기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비교하여야 함

*2: 무체재산 중 전세권은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예산결산 상 채권으로 보고되며, ‘임차보증금_채권’과 대응된다.

*3: 물품과 대응되는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임

*4: 물품과 대응되는 소프트웨어는 ‘외부구입소프트웨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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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분류는 재산종류명 이외에 재산구분명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1-2❙국유재산의 재산구분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

국유재산대장

(재산구분명)

합계잔액시산표

중분류(Lv.2)

행정재산

공공용

도 로

사회기반시설

(단, 토지, 건물 및 공작물에 한정)

철 도

항 만

댐

공 항

하 천

상수도

어항

이외(기타, 사용예정 등) 일반유형자산

보존용

문화재

유산자산*국립공원

보호구역, 기타

유산자산아님

일반유형자산기업용

공  용

일반재산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유산자산은 합계잔액시산표에 자산으로 대응되지 않으며, 당기 취득금액은 유산

자산취득비(비용)와 대응된다.

장기투자증권은 국유재산 대장과 연계되어 생성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상 금액 차이는 대부분 전기 이전의 결산

조정전표 등록에 기인한다. 결산 시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결산일정 상 국유

재산대장을 수정하지 않고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재무결산에만 반영한

경우 국유재산 대장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전기 이전의 장기투자증권 관련 결산조정전표를 확인

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한 후, 중복계상 된 장기투자증권을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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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물품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며, 품종에

따른 합계잔액시산표 대응은 다음과 같다. 단,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소액자산으로 볼 수 있다. 소액자산 또는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표 1-3❙물품대장과 합계잔액시산표

물품대장 합계잔액시산표

대장종류 코드명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비소모품대장

/ 

리스대장*1

전기통신기기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운반건설기계및차량

기계요소및공작기계

기계장치 이동성기계장치

산업기계

의료및화학분석기기

물리실험및측정기기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기타잡기기 기타일반유형자산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소프트웨어대장*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

*1: 금융리스 물품만 해당

*2: 일반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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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ase Ⅱ: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차이 오류

XX부 OO주무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13회계연도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재정상태표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대손충당금 등 올바른 차이

내역을 모두 제외하고 나니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미수기타이자수익이 

85,450원씩 서로 부호가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수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현재액보고서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은 장부가액으로, 재정상태표는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대손충당금 등 올바른 차이 이외에도 차이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dBrain의 경우 ‘채권/재무

장부간 비교점검’ 화면을 통해 그 차이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2❙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13회계연도

위 조회 화면에서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미수기타이자수익의 차이

금액이 각각 85,450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3회계연도에는 ‘재무결산현황’에 관련 ‘결산조정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2012회계연도 차이내역을 다시 조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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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12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조회 결과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을 차감하면서 미수기타

이자수익을 증가시킨 결산조정금액 1,881,970원을 발견하였다. 사유를 살펴

보기 위해 2012년 결산조정전표를 조회하였더니, 미수기타이자수익 금액이

부(-)의 금액(△1,881,970원)으로 나타나 이를 ‘0’으로 조정하기 위해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를 등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1-4❙2012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

2012회계연도에 미수기타이자수익이 부(-)의 금액(△1,881,970원)으로 나타난

사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 2011회계연도를 다시

조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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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채권/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11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조회 결과 미수기타이자수익을 차감하면서 미수재화및용역

제공수익을 증가시킨 결산조정금액 1,967,420원을 발견하였다. 사유를 살펴

보기 위해 결산조정전표를 조회하였더니 ‘미수금 조정’이라는 사유로 미수

기타이자수익 금액 1,967,420원을 모두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6❙2011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

결론적으로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미수기타이자수익에서 부호가 다르게

85,45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던 사유는 2011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1,967,420원 미수기타이자수익을 차감하였고, 2012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1,881,970원을 가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OO주무관은 차이금액 85,450원이 2012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미수

기타이자수익임을 확인하고 2013년 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미수기타이자

수익 85,450원을 가산하고,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85,450원을 차감하여

채권·재무장부간 차이 금액을 ‘0’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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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유형과 합계잔액시산표 상 채권과 관련된 계정과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채권현재액보고서

관 항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변상금및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면허료및수수료

입학금및수업료

항공항만및용수수입

교도소수입

병원수입

잡수입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융자회수금
융자원금회수

전대차관원금회수

예금및예탁금 예금및예탁금

기타수입 기타수입

내국세 등 <생략>

합계잔액시산표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미수채권 / 

장기미수채권

(장기)미수국세

(장기)미수부담금수익

(장기)미수제재금수익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

(장기)미수연금수익

(장기)미수보험수익

(장기)미수보증수익

(장기)미수이자수익

(장기)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

단기대여금 /

장기대여금

단(장)기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단(장)기예탁금

단(장)기융자금

기타유동자산
지급보증금

(Lv.5:임차보증금_채권)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지급보증금

(Lv.5:장기임차보증금_채권)

미수채권 및 대여금은 아래 계정과목이 추가로 존재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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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비교할 때 어려운 점은 ①예산과목

(관, 항, 목)과 재무계정과목이 1:1로 대응되지 않는 것 ②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기준과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차이 나는 것이다.

합계잔액시산표 상 채권관련 계정과목은 아래 표와 같이 수입업무, 자산

매각업무, 지출업무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표 1-5❙합계잔액시산표상 채권관련 계정과목 생성로직

합계잔액시산표
생성로직 분개예시

회계과목(Lv.3) 관리과목(Lv.4)

미수채권 / 

장기미수채권

(장기)미수국세

수입징수요청 시

세입 및 

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라 대응

(차) 미수이자수익 / 

(대) 이자수익

(장기)미수부담금수익

(장기)미수제재금수익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장기)미수사회보험수익

(장기)미수연금수익

(장기)미수보험수익

(장기)미수보증수익

(장기)미수이자수익

(장기)미수기타수익

미수채권 기타의미수금
자산매각 등

업무에 대응

(차) 기타의미수금 / 

(대) 선수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단(장)기전대차관대여금

수입이 아닌

지출에 대응

(차) 지급보증금 / 

(대) 국고수입

정부내단(장)기예탁금

단(장)기융자금

기타유동자산
지급보증금

(Lv.5:임차보증금_채권)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지급보증금

(Lv.5:장기임차보증금_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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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다른 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6❙채권현재액보고서와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차이

구 분 채권현재액 재무제표 비 고

대손충당금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포함)

차감하지 않고

현재액보고서

각주에 기재

차감하여 순액표시 채권현재액보고서는 총액 관리

현재가치할인차금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
미포함

• 국가회계실체: 인식

• 중앙관서, 국가통합:

  내부거래 제거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은 채권

현재액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 통합단위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각 회계실체 

단위에서는 차이가 발생

<TIP> 채권 검토 방법

채권현재액보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 상 금액 비교를 위해 dBrain은 ‘채권/

재무장부간 비교점검’ 화면을 만들어 놓았다.

시스템 조회결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지, 

오류에 의한 차이인지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미수채권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물품과 마찬가지로 결산조정전표 등록에

따른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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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중인자산 및 선급금

OO청 XX특별회계에서 토지의 취득 시 발생한 이주단지조성비 및 관련 수수료

금액을 건설중인토지로 기재하고 있었으나, 취득 완료 시 토지로 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중인토지가 과대 계상되고, 토지가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상기 사례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아

생긴 오류로 올바른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ㅇ 부대비 설정 및 배부의 올바른 업무처리

구분 업 무 차 변 대 변

부대비 설정 지 출 건설중인토지 국고수입

부대비 배부 조달(검수) 토 지 건설중인토지

부대비 설정은 지출업무에서, 부대비 배부는 조달업무 중 검수 시점에

수행하게 되므로, 각 업무담당자가 서로 달라 부대비 배부 절차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존재하는 건설

중인자산 중 부대비 배부가 누락된 것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아래 <표 1-7>과 같이 건설중인자산 중 조달업무(부대공사 등)가 아닌

지출업무를 통한 부대비 설정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부대비

배부 누락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표 1-7❙건설중인자산 중 지출 업무를 통한 부대비 설정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

계정과목
사 유

관리과목(Lv.4) 세부관리과목(Lv. 5)

건설중인토지 -
토지는 공사기간 없이 일시에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건설중인기계장치 건설중인이동성기계장치

국유재산이 아닌 물품과 대응되

는 계정과목으로 하나의 회계연

도에 취득이 완료되는 것이 일

반적

건설중인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건설중인전기통신기기

건설중인사무용기기

건설중인사무용집기

건설중인운반건설기계및차량

건설중인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

지출업무의 부대비 설정 중 발생

유형 5번 선택을 통해서만 나타

나는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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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은 지출업무의 부대비 설정 중 발생유

형 5번(계약전부대비지출) 선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계정과목(단, 국세청에서 나타

나는 물납자산 제외)이므로 부대비 배부 누락에 따라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부대비를 설정하였으나 이를 배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오류가 연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부대비와 관련된

재무제표 왜곡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부대비 배부 누락: 토지 과소 계상, 건설중인토지 과대 계상

구분 업 무 차 변 대 변

부대비 설정 지 출 건설중인토지 국고수입

부대비 배부 누락 조달(검수) - -

부대비 배부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건설중인토지가 토지로 대체되지 않아

토지는 과소 계상, 건설중인토지는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ㅇ 기타증감_기타(증) 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건설중인토지 과대 계상

구분 업 무 차 변 대 변

부대비 설정 지 출 건설중인토지 국고수입

기타증감_기타(증) 국유재산(검수 이후) 토 지 전기오류수정이익

국유재산담당자가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고 기타증감 처리를 통하여 토지의

가액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경우에도 건설중인토지와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3) 오류 정정 방법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 중 취득이 완료된 건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각

국유재산 및 물품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부대비를 배부토록 하여야 한다.

부대비 배부는 ①검수업무 취소 후 재검수 시 부대비 배부, ②‘기타증감_

부대비배부(지출연동O)’ 메뉴를 통한 사후적 부대비 배부 등 두 가지 방법

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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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기타증감처리(부대비 배부)

<TIP> 결산조정분개를 통한 오류수정의 문제점

국유재산대장 기마감, 업무담당자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부대비 배부 업무를

통하지 않고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차) 토지 / (대) 건설중인토지’ 

또는 ‘(차) 전기오류수정이익 / (대) 건설중인토지’ 등의 분개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장 당기 회계연도 재무결산 상 금액 오류를 조정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자((차) 토지 / (대) 건설중인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보고서 상 토지금액과 재무결산 상 토지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자((차) 전기오류수정이익 / (대) 건설중인토지)의 경우에는 재무결산 상

으로는 건설중인토지가 모두 제거되었지만 조달의 내역은 제거되지 않아, 

조달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자산 내역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유재산대장 마감을 풀고 업무담당자가 부대비 배부 업무를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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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중인자산 적정성 검토 방법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등과 관련된 계정과목과는 달리 건설중인자산은

개별법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일차적으로 조달의 건설중인자산 내역과 재무장부의 내역이

일치하도록 조치하고, 이 후에 조달의 내역을 바탕으로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장부 상 건설중인자산 금액은 조달 업무에서 생성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로 볼 수 있다. dBrain시스템에서는 조달메뉴의

건설중인자산(부대비미배부, 검사미정산, 선금미청산)과 재무장부의 건설중인자산의

일치 여부를 거래처별로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8❙재무장부_회계기금_원장조회_계정과목별명세_건설중인자산

상기 메뉴에서 건설중인자산의 조달 및 재무장부의 거래처별 불일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을 선택하면 재무장부와 조달대장의 거래처별

상세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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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재무장부 상세내역 및 조달대장 상세내역

또한 조달메뉴에 일괄 조회기능[조달>진행관리>건설중인자산관리>미정산현황

다운로드]을 신설하여 재무결산담당자가 한꺼번에 검사미정산, 선금미청산, 부대비

미배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0❙조달_진행관리_건설중인자산관리_미정산현황다운로드

조달의 내역과 재무장부의 내역이 서로 일치되게 조치하였다면,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취득이 모두 완료

되었다면 본 자산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득과정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잔액시산표 상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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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오류사례

① Case Ⅰ: 부대비 미배부(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XX부처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절차 

없이 업무에서 발생된 금액을 그대로 믿고 합계잔액시산표를 마감하였다. 

부대비 설정은 지출담당자가 지출요청서 작성 시 발생유형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택하는 화면과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1❙발생유형 선택

표 1-8❙발생유형 구분

발생유형 구 분

0. 일반지출(국유재산, 물품 미관련) 순수한 일반지출

1.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부대비(계약번호 선택, 검수 시점에 별도 

배부처리)2. 물품 부대비 지출(계약 후/등재 전)

3. 국유재산 부대비 지출(등재 후) 부대비(대장번호 선택 시 대장 자동반영)

(요청번호, 검수번호 선택 시 기타증감메뉴에

서 별도 배부처리)
4. 물품 부대비 지출(등재 후)

5. 계약 전 부대비 지출 부대비(검수 시점에 별도 배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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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유형 1~4번의 경우에는 각각 계약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 및 대장

번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각각의 정보에 따라 계정과목이 생성되며

(ex. 계약번호가 건물 관련인 경우 건설중인건물) 해당 자산 검수 시 부대비 조회를

통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담당자가 부대비 존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발생유형 5번의 경우에는 계약정보 등 연계 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으로 발생되며, 해당 자산 검수 시

부대비 조회를 통해 국유재산 및 물품담당자가 부대비 존재 여부를 파악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은 건설중인

자산 중 부대비 배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계정과목의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대비 배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후 업무

담당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1장 물품의 취득_3.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미배부 오류’ 참조

② Case Ⅱ: 검사 미정산(건설중인자산)

OO부 일반회계에서 건물 완공 시점에 건설중인건물을 대체하지 아니하고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처리함에 따라 건설중인건물이 과대 계상되었다. 

상기 사례는 기성/준공검사 업무를 통하여 생긴 건설중인건물에 대하여

자산대체 업무를 누락하여 생긴 오류로 자산의 취득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계처리는 기성/준공검사, 지출 및 자산대체시점에 각각 나타

나며, 생성되는 분개는 다음과 같다.

ㅇ 자산 취득시 올바른 업무절차(1차 기성/준공: 1억 원, 2차 기성/준공: 2억 원)

* 장기공사(건설공사 등)가 아니어서 지출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생략

절차 담당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성/준공*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1억 원 미지급금 1억 원

중도금*납부 지출관 미지급금 1억 원 국고수입 1억 원

기성/준공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2억 원 미지급금 2억 원

잔금납부 지출관 미지급금 2억 원 국고수입 2억 원

자산대체 재산관리관 건 물 3억 원 건설중인건물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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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련 사업담당자가 기성/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재산관리관이

자산대체 절차(검사 정산)를 수행하지 않고, 기타증감 업무를 통하여 건물을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는 경우 ‘건설중인건물’이 ‘건물’로 대체되지 않아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ㅇ 기타증감 처리에 따른 검사 미정산

절차 담당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기성/준공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1억 원 미지급금 1억 원

중도금납부 지출관 미지급금 1억 원 국고수입 1억 원

기성/준공 사업담당자 건설중인건물 2억 원 미지급금 2억 원

잔금납부 지출관 미지급금 2억 원 국고수입 2억 원

기타증감 재산관리관 건 물 3억 원 전기오류수정이익 3억 원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가 ‘기타증감’을 취소하고 자산대체를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Case Ⅲ: 선금 미청산(건설중인자산 & 선급금)

OO청 △△특별회계에서 간선임도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지출액은 

기성/준공검사 시 관련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기타의미지급금이 과대 계상되었다.

상기 사례는 건설중인자산이 과대계상 되는 사례 중 하나로 미리 지급한

선금을 청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 유형이다. 공사계약 등 선금을 지급

하는 경우 기성/준공검사 시점에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오(誤)입력 하는 경우 해당 오류가 발생한다.

ㅇ 올바른 업무절차(선금 2억원 지급, 총 계약금액 10억원)

절차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억원 국고수입 2억원

기성/준공
건설중인자산 10억원 미지급금 8억원

건설중인자산 2억원

대금 지출 미지급금 8억원 국고수입 8억원

자산대체 자 산 10억원 건설중인자산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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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잘못된 업무절차(선금청산금액 미입력으로 선금 미청산)

절차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선금 지급 건설중인자산 2억원 국고수입 2억원

기성/준공 건설중인자산 10억원 미지급금 10억원

대금 지출* 미지급금 8억원 국고수입 8억원

자산대체 자 산 10억원 건설중인자산 10억원

* 예산 배정액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담당자가 지출금액을 수정하여 지출

상기 회계처리와 같이 선금청산금액을 미입력하고 기성/준공검사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 시 인식하였던 건설중인자산 2억원이 차감되는

분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이 과대 계상되며, 기성/준공

검사 시점에 함께 인식한 미지급금 역시 선금 지급금액 만큼 크게 발생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지급금도 과대 계상된다.

그림 1-12❙기성/준공검사_선금청산금액 입력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대장 마감을 풀고 업무담당자가 ‘선금청산

금액정정‘*을 통해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_7. 선금지

급액 미청산’ 참조

선금으로 지급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선금지급 시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건설중인

자산과 선급금으로 구분된다. 자산(건물, 공작물 등, 무형자산 제외) 취득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중인자산으로, 무형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

리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계정과목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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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ase Ⅳ: 자본형성적 경비(선급금)

XX부처 일반회계에서 민간에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맡기고자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예산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다. 해당 시설이 완

공되었을 경우 확인 후 해당 자산을 등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

지출 예산 중에는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 자치단체 및 해외 등에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하 ‘자본형성적 경비’)이 존재한다. 자본형성적

경비는 그 성격상 예산을 집행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된다.

표 1-9❙자본형성적 경비 예산

예산목 성 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해외자본이전

(340-03)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 등

표 1-10❙자본형성적 경비 세부ㆍ세세부항목

예산목 세부⦁세세부항목 계정과목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선급금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이 아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민간대행

사업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선급금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자산 취득

이 아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외자본이전

(340-03)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해외취득자산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선급금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해외취득자산의 소유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외보조비

해외출자금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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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할 경우 현금의 상대계정과목으로 일반 비용이 아닌

‘선급금’이 계상된다. 해당 지출은 자본형성, 즉 자산의 취득을 전제한 지출

이기 때문에 자산이 취득되어 대장에 계상되기 전까지 ‘선급금’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 등을 지출한 담당자는 해당 지출에 의하여 건설

되는 재산의 취득 완료시점에 관련 재산을 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관리관이 자본형성적 경비로 취득한 자산을 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기타증감처리 메뉴에서「기타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재산관리관이「기타증감_외부에의한기반시설취득」이외의 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ex.기타(증), 누락재산등록)에는 지출시계상된 선급금이 사라지지

않아 자산의 과대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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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적정성

가. 국고예금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연내 사용하지 않은 관서운영경비의 잔액은 모

두 반납해야 하므로, 관서운영경비에 대응하는 재무계정과목인 국고예금 잔액 

326원에 대하여 모두 오류라 판단하여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잔액을 0원

으로 조정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출은 크게 일반지출과 관서운영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지출의 경우

지출 건마다 원인행위를 거쳐 집행이 되지만, 관서운영경비는 최초 교부 시

에만 원인행위를 거치고 이후에는 지급결의를 통하여 집행된다.

관서운영경비는 사전에 교부받은 일정 금액 안에서 지출 건마다 원인행위를

거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절차를 간소화시킨 제도이다.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통해서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서운영경비는 타 지출과 구분하기 위해서 ‘국고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회계기간이 종료되면 재정상태표 상

국고예금 금액은 ‘0’이 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국고예금 잔액, 즉 관서운영경비 잔액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고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국고예금 금액을 ‘0원’

으로 조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① 정부구매카드 결제일이 출납정리기한을 넘어서는 경우

관서운영경비는 통상 정부구매카드를 통하여 지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1개월분 카드대금이 차월에 빠져나가게 되며, 이에 따라 12월의 카드대금은

차기 회계연도 1월에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납정리기한을 두어서

1월 20일 이전에 지출되는 정부구매카드 결제대금은 차기 회계연도가 아닌

당기 회계연도의 지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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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구매카드는 결제일을 20일 이전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이 휴일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21일 이후에

카드대금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출납정리기한이 지나갔기 때문에 당기

회계연도의 지출이 아닌 차기 회계연도의 지출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재정상태표 상 미지급금과 함께 국고예금 잔액이 존재하게 된다.

ㅇ 출납정리기한 이전 지출 시 당기 회계처리(12월 결제대금 100,000원)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관서운영경비 교부 국고예금 100,000 국고수입 100,000

카드결제 제 비용 100,000 미지급금 100,000

지출(1월19일) 미지급금 100,000 국고예금 100,000

ㅇ 출납정리기한 이후 지출 시 당기 회계처리(12월 결제대금 100,000원)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관서운영경비 교부 국고예금 100,000 국고수입 100,000

카드결제 제 비용 100,000 미지급금 100,000

ㅇ 출납정리기한 이후 지출 시 차기 회계처리(12월 결제대금 100,000원)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지출(1월21일) 미지급금 100,000 국고예금 100,000

② 국고금관리법 제47조18)에 따른 단수차액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의 경우 원단위는 절사

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관서운영경비는 통상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이에 이자 등이 붙는 경우에는 원단위 금액이 존재하며

원단위 금액은 국고에 반납 할 수 없어 통장에 남게 된다.

따라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로 원단위 금액은 존재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에 관서운영경비 출납 단위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류사례

처럼 백원, 천원 단위의 국고예금 잔액이 나타날 수 있다.

18)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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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국고예금계좌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국고예금 금액을 결산조정전표

등록을 통하여 없애는 경우 국고예금 계정과목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며,

차기 회계연도에 국고예금 잔액이 부(-)의 금액으로 나타날 여지도 존재

한다. 실제로 중앙관서에 존재하고 있는 현금 잔액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수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3) 점검 방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많은 중앙관서의 경우 국고예금 잔액이 위에서

설명한 올바른 금액인지, 혹은 오류로 인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dBrain 시스템에서는 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로

국고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3❙업무별원장조회_국고예금잔액현황

상기 화면을 통해서 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10원 이상인 경우

에는 오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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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자산의 분류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을 단기금융

상품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은 금융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장·단기투자증권), 기타의 금융자산(파생상품자산,

지급보증금 등)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결산 주무관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정기예금을 현금및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장기

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정기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도, 장·단기금융상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으므로 취득시 만기일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분류하여야 한다. 그 밖

에도 파생상품자산을 지분증권으로, 단기금융상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지분증권을 장·단기금융상품으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자산 분류기준을 숙지하여 올바르게 분류하여야 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장·단기투자증권), 기타의 금융

자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당좌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증권

(MMF를 포함),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환매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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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환매조건) 등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현금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장·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19) 등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장·단기투자증권)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20)과 지분증권21)으로 구분하며,

자금운용 목적 또는 법령·정책적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목적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기타 장·단기투자증권22)”으로 처리한다.

④ 기타의 금융자산

상기 ①∼③, 미수채권, 대여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생상품

자산, 부가세대급금, 지급보증금 등을 말한다. 파생상품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자산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의미한다.

ㆍ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초변수가 물리적 변수(예: 온도, 강우량 등)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등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며 비금융

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ㆍ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ㆍ미래에 결제된다.

19)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구좌 또는 자산관리계좌(CMA), 신종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MMT), 특정금전신탁, (지역발전)예탁금, CDMA 등
20)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으로서 국채, 

공채, 지방채 및 회사채 등
2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주식, 출자금, 기타지분증권 등
22) 국세 물납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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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단기적인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다른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 지급능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그 자체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일 경우 재정운영표에 인식해야 하는 관련 평가손익을 순자

산변동표에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ㅇ 올바른 회계처리(공정가액위험회피 대상 파생상품 평가이익 1,000)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파생상품자산 1,000
파생상품평가이익

(재정운영표)
1,000

ㅇ 잘못된 회계처리(장기투자증권 평가이익 1,000)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장기투자증권 1,000
투자증권평가이익
(순자산변동표)

1,000

참고로 파생상품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의 유형별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재무제표 비고

공정가액 위험회피 재정운영표 당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재정운영표 당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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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방법

결산담당자는 각 금융상품별 정보관리항목(취득일, 만기일 등) 및 「금융

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의 상품종류별 계정분류 예시를 참고해

금융상품의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파생상품 분류에 대해서는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참고하여

파생상품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오류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TIP> 금융상품 종류별 계정분류 예시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은 이 지침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음

상품종류 현금
장·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MMDA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양도성예금증서(CD) ○

환매조건부채권(RP) ○

신종기업어음(CP) ○

표지어음 ○

MMT ○

특정금전신탁 ○

(지역발전) 예탁금 ○

어음관리구좌(CMA) ○

CDMA ○

국채 ○

공채 ○

지방채 ○

회사채 ○

장기사모채권투자신탁 ○

MMF ○

ELS ○

ELF ○

ELD ○

ETF ○

연기금풀에 비율로 
투자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 ○

신종자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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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 분류 오류

OO부 XX기금에서 보유 중인 정기예금 중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하이고 거래비용이 없으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정기예금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이 331억원 과대 계상

되었고, 현금및현금성자산(유동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43p 중>

ㅇ 신주인수권에 대한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

OO부 XX기금에서 2013년도에 한진해운(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하면서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지분

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년 결산 시 공정가액 변동을 투자증권평가손익

으로 인식함으로써 지분증권(투자자산)과 투자증권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24억 1,348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파생상품자산(투자자산)이 24억

1,348만원 과소 계상되었으며 파생상품평가손실(비배분비용)과 전기오류

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각각 65억 9,539만원, 90억 88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53p 중>

ㅇ 단기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OO부 XX기금에서 보유 중인 금융상품 중 수시입출금 특정금전신탁

(Money Market Trust)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여 기타국고금(유동자산)이 33억 6,75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의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과 미수금융상품이자수익

(유동자산)이 각각 33억 6,725만원, 2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08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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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자산 분류 오류 및 평가이익 인식 누락

OO부 XX기금에서 연기금투자풀 방식으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은 장기투자

증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5,125억 2,579만 원 과소 계상

되었고,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과 장기금융상품(투자자산)이 각각 3,027억

3,496만 원, 2,097억 9,083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연기금투자풀 방식으로 운용 중인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을

누락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과 투자증권평가이익(조정항목)이 각각 

334억 3,066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71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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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차보증금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임차보증금 계정과목 검토 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_국유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으나 동일한 임차보증금이 국유재산대장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 생각하고 추가 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임차보증금은 그 성격에 따라 재정상태표 상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

하여 계정과목이 생성된다.

ㆍ임차보증금_국유: 전세권이 설정되어 국유재산대장으로 관리하는 임차보증금

ㆍ임차보증금_채권: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아 채권현재액보고서로 관리

하는 임차보증금

ㆍ임차보증금_일반: 공공기관관리기금의 임차보증금으로 국유재산대장

또는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상기 오류사례는 국유재산대장으로 보고되는 임차보증금이 ‘임차보증금_

국유’로 재정상태표에 계상된 것이므로 재무결산에는 오류가 없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국유재산대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므로 국유재산대장 및 재무결산 둘다 오류인

것이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금액이 ‘임차보증금_국유’로 표시되므로

재정상태표가 왜곡된다.

이러한 오류는 업무 수행시 ‘사용/임차계약요청’(국유재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재정상태표에 ‘임차보증금_채권’으로 인식됨)이 아닌 ‘무체재산취득

요청’으로 처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달>진행관리>검수명세변경>임차/

전세권 변경]메뉴를 통해 ‘임차보증금_채권’으로 수정가능하다.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2장 국유재산의취득_1. 계약 종류의선택

오류_(3) 사용자유의사항및오류정정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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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방법

임차보증금 금액 및 실재성 검토 시 전세권 설정 여부를 추가로 파악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세권 설정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이 변동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합계잔액시산표 상 임차보증금을 조회하면 연간 증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감 시 발생한 회계처리 적정성, 임차계약서 등과 비교를 통한

실재성 및 정보관리항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장부’ 메뉴 중 ‘보조원장조회’ 화면에서는 계정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각 거래처별(임차계약 주체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4❙보조원장조회(장기임차보증금_국유)

집계구분을 ‘누계’로 선택하여 조회하는 경우 전기이월잔액이 함께 조회가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그림의 237행, 244행과

같이 거래처별 잔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는 올바른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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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거래처별 금액과 실제 임차계약 주체별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토

하여야 한다.

그림 1-15❙전표조회(장기임차보증금_국유)

보조원장 조회 화면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더블클릭하면 상세 전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상기 <그림 1-15>와 같이 정보관리항목 중 만기일이 ‘기타’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회계연도말 유동성대체23)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를 통해 만기일을 수정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유동성 미대체로 인한 감사원 지적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므로 기말 결산시 유동성대체를 누락하지 않도록 디브레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임차보증금 정보관리항목 중 만기일자를 실질에 맞게

잘 관리해야 한다.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연계기관은 장기임차보증금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3) 만기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기타유동자산 또는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으로 구분하며, 취득시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임차보증금은 매년 재정

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지 검토하여 해당 부분은 기타유동자산으로 대체해야 한다(유동성 대체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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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수금

업무담당자가 국고납입하지 않고 제각되는 전세권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각요청서

작성 시 ‘기수납여부’를 체크함에 따라 특정 거래처에 대한 부(-)의 선수금이

발생하였으나,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선수금 거래처별 잔액 검토를 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선수금은 dBrain 시스템 상 자산의 매각을 위한 징수결의 시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 정상적인 자산매각절차24)에 따른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

ㅇ 자산매각절차별 분개(토지 장부가액: 100,000, 매각액: 120,000)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징수결의 미수금 120,000 선수금 120,000

수납정산 국고이전지출 120,000 미수금 120,000

인 계
선수금 120,000 토 지 100,000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

  자산매각절차의 시작인 매각요청서 작성 시 ‘기수납여부’를 체크하는 화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국고로 세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dBrain 매뉴얼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납입 없는 전세권 제각’ 등 정상적인 자산매각절차를 벗어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기수납여부’를 체크할 경우 재무회계상 오류

(부(-)의 선수금 잔액)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전세권과 관련해서는

100% 오류가 발생한다.

24) 매각절차: 매각요청>매각계약요청>Onbid/dBrain(수의계약)계약결과 입력>징수요청>징수결의>수납정산>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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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매각요청서(기수납여부 체크)

(2) 오류에 따른 영향

‘기수납여부’를 체크 하면, 인계 시 선수금과 자산이 사라지는 분개가 나타

나는데, 실제 수납한 건이 아니라면, 생성되지도 않은 선수금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처에 대한 선수금이 부(-)의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ㅇ 기수납여부 체크 시 분개(잘못된 업무처리)

구 분 차 변 금액 대 변 금액

국고납입(×) 회계처리 없음

인 계 선수금 100,000 토 지 100,000

특히 국고납입하지 않고 전세권을 제각하는 경우라면 국고납입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금은 발생할 수가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해서 ‘기수납여부’ 체크로

업무를 처리하면 해당 거래처에 대해 부의 선수금이 발생한다.

(3) 점검 방법

선수금은 재무장부의 ‘계정과목별 명세’ 메뉴 중 ‘선수금’을 선택하여 조회

할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는 선수금 계정과목 금액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증감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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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계정과목별 명세(선수금)

계정과목별 명세 조회화면에서 우선 부(-)의 잔액으로 나타나는 건에 대해서

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하고(거래처 수정 등), 나머지 거래처별 선수금 금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TIP> 인계 업무 누락 시 오류

자산매각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인계 절차를 누락할 경우 징수결의 시 생성된 

선수금과 매각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되면서 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하는 

분개가 생성되지 않아 자산, 부채가 과대 계상되고 자산처분손익이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25)

25) 인계 절차 누락과 관련한 점검 및 조치방법은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14.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

처리 오류’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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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형자산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당기 중 무형자산(내부개발소프트웨어)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용역비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된 것을 발견

하였지만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ㆍ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ㆍ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ㆍ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비용만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나, 위 사례에서처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까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기타 용역

비용까지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할 경우 무형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비용이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점검 방법

수정전시산표 검토를 통하여 당기 중 무형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당기 중 증가한 내역들이 취득원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월별증가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월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월에 대한

전표(적요 등)확인을 통해 무형자산 취득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 일관성 없이 자산 또는 비용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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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무형자산 과소 계상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는 본문 사례와는 반대의 경우인 무형자산 과소 계상 

오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방안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1. 자산 취득금액을 비용 처리한 오류’ 부분 참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무형자산 등재 오류

OO회 일반회계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출하면서 당해연도 

서비스 제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계연도 서비스 

제공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라이선스 사용료 지출액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소모품비(프로그램명: 국민권익증진) 1억 1,499만 원, 

선급비용(유동자산) 3,968만 원, 전기오류수정손실(비배분비용) 1억 1,668만 원이 

각각 과소 계상되었고, 외부구입소프트웨어(무형자산) 2억 976만 원, 무형자산

상각비(프로그램명: 국민권익증진) 6,159만 원이 각각 과대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75p 중>

ㅇ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 과소계상 오류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 5(취득원가의 측정)에

따라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OO청 일반회계에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연구개발용역비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개발소프트웨어(무형자산) 및 무형자산상각비(관리운영비)가 

각각 159억 5,821만 원, 3억 6,502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연구개발용역비

(관리운영비)가 163억 2,323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65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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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용수익권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당기 중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직접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사용수익권을 인식한 것을 발견

하였지만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판단하고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

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해당 자산에 무상 사용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

수익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 지출금의 일부(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 제외)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 취득원가

전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용수익권은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반대급부 성격으로 민간사업자 등에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에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자산의 가액 중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인식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부처가 직접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사용수익권을 인식할 경우 자산이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사용수익권은 무상 사용기간 동안 상각

하여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사용기간

동안 ’정부외자산수증‘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3) 점검 방법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

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있다면 거래상대방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부처가 인식한 사용수익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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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확인해준 금액에 착오는 없는지, 회계감사 후 수정

사항 발생 등으로 기존 금액이 변동하지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해본다면 오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상각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수익권이

상대방과 동일한 금액으로 적정하게 상각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TIP> 사용수익권 과소 계상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는 본문 사례와는 반대의 경우인 사용수익권 과소계상 

오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방안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16.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인식 누락 등 BTO관련 회계처리 오류’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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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특별회계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어 국가로 귀속된 인천김포고속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식하면서 국가의 공사지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사용수익권을 인식

하여야 하는데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한국

도로공사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도로사용수익권(사회

기반시설의 차감계정)이 1,331억 9,917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정부외

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150억 2,183만 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전기오류

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1,482억 2,10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37p 중>

ㅇ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특별회계에서 이미 준공되어 운영 중인 광주원주고속도로, 상주

영천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해당 공사에 지출

한 공사보조금만큼 차감하고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사용수익권 전액을 인

식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사용수익권(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과 정부외

자산수증(재원의 조달)이 각각 2,313억 3,404만 원,216억 7,696만 원 과

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프로그램명: 민자도로건설및 관리)이 

2,530억 1,100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1033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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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적정성

가. 수선유지비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구축물수선유지비 계정과목 금액이 122억원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예산 규모 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수선유지비란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산성이 있는 지출(자본적지출)에

대해서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검토가 필요하다.

① ‘자본적지출’ 성격의 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_8. 공사계약

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 참조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목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출 성격에 따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되며, 자본적지출은

자산 가액의 증가로, 수익적지출은 비용(수선유지비)으로 회계처리 된다.

ㆍ자본적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

시키는 지출

ㆍ수익적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보수비 등은 시설장비

유지비(210-09)로 편성하되, 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 또는 공사비(420-03)로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410~430번대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면 업무처리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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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용역요청서 등 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 선택 오류(비용 선택)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2장 국유재산의 취득_1.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 참조

국유재산 취득 관련 공사계약 시 계약종류는 크게 시설공사(본공사), 공사

용역(부대공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약요청서 작성 시 자산명세를 선택

할 수 있다.

자산명세 선택 시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수선유지비로 처리가 된다. 따라서

자산성격의 공사계약 시 ‘비용’을 선택하는 경우 수선유지비가 과대계상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표 1-11❙공사용역요청서 작성시 자산 명세 선택

계약 종류 자산, 비용 선택 구분 자산, 비용 처리 결과

시설공사

(본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국유재산대장]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공사용역

(부대공사)

비용 [비용] 자산취득가액과 무관한 비용

물품 [물품대장] 물품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국유재산 편입 예정

③ 일반지출로 처리하면 안되는 업무를 일반지출로 처리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재산·물품)」 ‘제1장물품의취득_1. 일반지출을통한자산

취득오류’ 참조

지출 성격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며, 업무담당자는 이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달, 국유재산 등

별도의 메뉴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일반지출’ 메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항목이 비용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지출에 대응하는 효용이 당해연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건물 취득과 같이 건물의 사용기간 동안 효용이 지속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나누어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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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산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연도

에는 비용이 과대계상되고 당해연도 이후의 비용은 과소계상되므로, 결과적

으로 올바른 원가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점검 방법

수선유지비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자산성이 있는 지출을 수선

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은 오류이므로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오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1-18❙합계잔액시산표(구축물수선유지비)

구축물 수선유지비 122억원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해당 행을 더블클릭하면

월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9❙월별내역(구축물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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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내역 확인결과 2월에 비경상적으로 많은 금액 95억 원이 인식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표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1-20❙분개장(구축물수선유지비)

전표 조회 결과 420-03목(건설비) 예산으로 도로 건설을 위해 선금을 지출한

건임을 알 수 있다. 자산 취득을 위한 선금 지출 금액은 수선유지비가

아닌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되어야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선유지비는 금액이 비경상적으로 큰 건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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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오류수정손익

김국유 주무관은 당기에 신축 완료된 건물과 관련해 기성준공검사만 수행하고,

자산대체는 누락 하였다. 이후 기말에 건물이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자‘기타증감’메뉴 중‘기타(증)’을 선택하여 건물을 등재하였다.26) 그 결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였고 건설중인건물이 과대 계상되었다.

한편,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결산 시 큰 금액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발견

하였으나, 발생 원인의 적정 여부 검토 없이 재무결산을 마무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전기오류수정’이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회계처리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오류수정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오류를 발견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재정운영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 경우 전기

이전의 회계처리 오류를 당기에 수정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업무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자산대체업무 대신 기타증감

메뉴로 건물 등재)로 인해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고, 결산담당자가 전기

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할 경우 이러한 회계처리 오류는

수정될 수 없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업무담당자가 업무처리 오류를 기타증감(기타(증)) 메뉴를 통해 해결하고,

결산담당자가 이로인해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수정하지 못할 경우,

건설중인자산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당기

자산과 재정운영결과가 왜곡표시 된다.

26) 기성준공검사 시 건설중인건물이 생성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고, 자산대체 시 건물이 증가하고 건설중인건물이 

감소하는 회계처리가 발생하며, 기타증감 메뉴에서 ‘기타(증)’을 선택하여 자산 등재 시 자산의 상대 계정과목

으로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한다. 기타증감 메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국유

재산·물품)」 제1장 물품의 취득_1.일반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 오류_참고 기타증감 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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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방법

재무결산 메뉴 중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 확인’ 메뉴에서 기중에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계정과목별로 전기

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도 있으며, 통합

하여 조회도 가능하다.

그림 1-21❙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 확인

건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엑셀로 다운받아서 금액을 점검할 수

있다. 금액이 클수록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액 순으로

정렬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1-22❙전기오류수정손익 기중발생내역 확인(엑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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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가장 큰 건에 대해서 전표 조회결과 다음 <그림 1-23>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3❙분개장(전기오류수정이익)

전표 조회 결과 105억원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기타증감처리’ 업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적요 및 결의내용으로는 전기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전표 작성 일선관서와 담당자를 찾아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적요가 ‘RQ~’ 로 시작되는 전표는 모두 기타증감업무에서 나타난 업무처리로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타증감업무로 나타난 전기오류

수정손익에 대해서는 전기오류가 아닌 당기 업무처리 오류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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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

(1) 배경

국유재산과 물품에서 발생시킨 기타증감 분개 전표는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발생되는 계정과목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기타증감에 따른 분개

전표를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재무결산>회계기금>장부조회>기타증감

분개전표 일괄조회]을 구현하여 기타증감에 따른 계정과목의 적정성을 결산

담당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 화면을 구현하였다.

(2) 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

그림 1-24❙기타증감 분개 전표 일괄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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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잡이익, 잡손실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잡손실 금액이 70억원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내역에 대하여 추가 검토 없이 수정전시산표를 마감하였다. 

(1) 오류의 유형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수입·지출)」 ‘제1장 지출_1절 세부·세세부항목 선택_3. 잡

손실 과다계상’, ‘제2장 수입_1절 세부·세세부항목의 선택_2. 잡이익 과다계상’ 참조

기중에 발생하는 잡손실과 잡이익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출 또는 수입

업무에서 세부ㆍ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결산

담당자는 당기에 발생한 잡이익과 잡손실 금액이 세부ㆍ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따라 나타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잡이익과 잡손실은 각각 교환수익, 프로그램총원가/비배분비용의 타 항목

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으로, 잡이익 또는 잡손실이

과다 계상되는 경우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다만 부처별 업무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특정 계정과목으로

포괄하지 못하여 잡이익, 잡손실이 계상되는 경우는 존재한다.

(3) 점검 방법

잡이익과 잡손실의 경우 각 지출건이 다양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금액이 큰 지출건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림 1-25❙월별내역(잡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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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손실 70억원 중 6월에 50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6월의 잡손실 내역을

위주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개장 검토를 통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6❙분개장(잡손실)

상기 지출건은 세부ㆍ세세부항목을 잘못 선택하여 잡손실이 발생된 건으로

업무담당자를 파악하여 실질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12 ❙320-01목 세부ㆍ세세부항목

예산세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재무계정과목

320-01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공공기관보조 기타공공기관보조비

기타민간보조 기타민간보조비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공공기관보조 차액보상금

기타민간보조 차액보상금

기타비용 - 잡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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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부처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사회기반시설(공항)이 존재하지 않는 중앙관서의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결과 공항수선유지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계정과목 중에는 일부 중앙관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존재

하는데 대표적으로 상기 사례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과목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8종(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국가어항, 상수도, 하천)으로 구분한다.

사회기반시설 관련 계정과목은 일부 중앙관서*에만 나타날 수 있으며, 타

중앙관서에서 발생한 경우 세부·세세부항목 선택에 따른 오류**로 추정할

수 있다.

* 2019년 말 계상 부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

개발청, 해양경찰청, 환경부 등 6개 부처

**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오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20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수입·지출)」 ‘제1장 지출_1절 세부·세세부항목 선택’ 참조

(2) 오류에 따른 영향

사례의 경우처럼 일부 중앙관서에만 나타날 수 있는 계정과목이 타 중앙

관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목의 존재만으로도 오류임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

(3) 점검 방법

사회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중앙관서에서 사회기반시설 관련 수선유지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오류이기 때문에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여 사회

기반시설수선유지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계정과목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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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합계잔액시산표(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그림 1-27>에서 사회기반시설(공항)이 없는 부처임에도 공항수선유지비가

605,000원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8❙분개장(공항수선유지비)

공항수선유지비의 내역을 분개장을 통해 검토한 결과 청사 수선유지비를

공항수선유지비로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항은 상기 중앙

관서의 소유가 아니므로 공항수선유지비를 계상하는 것은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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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유산자산취득비, 유산자산수선유지비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

으로 국유재산대장에서는 ‘보존용재산’으로 관리된다.

유산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대신 ‘유산자산

취득비’가 계상되며, 유산자산을 취득한 이후 관리 및 수선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산자산수선유지비’가 계상된다.

따라서 유산자산(국유재산대장 상 보존용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유산자산

취득비’와 ‘유산자산수선유지비가’ 나타나면 이는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유산자산은 문화재청의 소유로 되어있는 재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다.

* 2019년 유산자산 관리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문화재

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6개 부처

결산담당자는 유산자산 관련 비용이 합계잔액시산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건별로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유산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29❙분개장(유산자산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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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로 정의된다. 일부 공공기관관리기금의

경우 법인으로 등록된 기금이 존재하며, 해당 기금의 법인세가 법인세비용

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이외의 회계실체에서 법인세비용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0❙분개장(법인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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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최종 점검

해마다 감사원에서는 재무결산보고서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한다.

과거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유사한 오류끼리 묶고 각 분류별

오류 건수를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누적으로 집계한 후 숫자가

높은 상위 20개를 선정한 것이 이 책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이다.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이 전체 지적사례의 약 79%(과거 9개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정전시산표 마감전에 이와 유사한 오류 발생 여부를 검토

한다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오류

사례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점검 대상 계정과목 오류 발생가능성 확인 추가 검토 및 조치

비용
처리된
자산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외주용역비 등 

오류가 빈번한 비용

월별 추세 분석을 통해 

비경상적인 월의 세부 

분개장 적요 등 검토

계약서 검토, 거래실질과 계정

과목 매칭 여부를 확인해 비

용이 아닌 자산일 경우 계정

과목 정정 등을 통해 비용을 

자산으로 분류

취득
미완료
자산

토지, 건물, 

선박및항공기 등 

자산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한 

자산의 자산 인식조건 

충족 여부 확인

자산 인식조건 미충족 자산은 

관련 건설중인자산으로 변경 

잘못
분류된
수익,
비용

잡손실, 잡이익, 

수선유지비, 출연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 

계정과목 선택 오류가 

빈번한 계정과목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한 

금액의 거래 내역 확인

계정과목이 잘못 처리된 경우 

거래 실질에 맞는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변경

재평가
자산

재평가한 토지, 건물 

등

재평가 대상자산 확인 

및 독립적으로 재평가 

금액 재계산 후, dBrain  

‘가격평가대장조회＇의 

재평가 결과와 비교

불일치 항목에 대해 합리적 

사유 확인후 문서화, 업무담

당자에게 재평가 대상 자산, 

공시지가, 면적, 평가 방법 순

차적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재평가를 다시 수행해줄 것을 

요청

원가
분류

재정운영표의 비배분

비용·수익

비배분비용·수익 중 프로

그램총원가·수익으로 분류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검토

자산의 관련 프로그램 연계 

조치, 원가재배분 업무 수행, 

결산조정분개시 관련 프로그램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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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부거래

◈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국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즉, 국회, 정책결정자,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에게 국가회계실체의 개별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국가통합 결산보고서는 자산 또는 부채의 과대표시 및 수익 또는 비용의 

중복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회계실체내 또는 

회계실체간의 내부거래를 상계 제거하여 작성한다.

◈ 내부거래의 제거는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국가통합 결산보고서 작성 작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내부거래와 관련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며 이 장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동시에 주요 오류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거래처 관련 오류 … 171

2. 계정과목 관련 오류 … 180

3.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관련 오류 … 182

4. 수동대사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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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처 관련 오류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폐지를 매각하면서 세입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폐지를 매각한 곳은 민간으로 dBrain 상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징수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거래처 등록을 통하여 실제 수납하는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서를 거래처로 입력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입처리를 위해 징수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거래처를 등록하여야 한다.

납부거래처는 실제 수납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개인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차징수 주무관은 해당 거래처가 dBrain 상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자신의 관서를 입력하였다.

그림 2-1❙징수요청서

사례와 같이 거래처를 본인의 관서 등 국가회계실체로 입력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국가회계실체간의 거래인 내부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로

인지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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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위와 같은 오류에 따라 내부거래 상호점검 시 내부거래 미제거 현황에 해당

거래가 조회되며, 실제 내부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제거가 수행되지

않아 부처통합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2-2❙내부거래 상호점검

(3) 사용자 유의사항

따라서 납부거래처 입력 시 거래처가 없는 경우 사업자번호 등으로 해당

거래처를 확인한 후 거래처 등록을 통하여 실제 수납하는 기관 및 개인을

거래처로 입력하여야 한다.

거래처가 조회되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처를 수입징수관 등 

자신의 관서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거래가 내부거래로 인지되어 내부거래제거 

대상으로 등록이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올바른 거래처 

입력을 통하여 해당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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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유형 오류사례

① Case Ⅰ : 거래처 입력 오류

• B부 b기금의 사업담당자인 차징수 주무관은 수행한 수납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선택을 총괄계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관계정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거래처를 잘못 입력하여 내부거래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처를 잘못 입력한 회계실체가 거래처 수정을 통하여 자동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 2-1❙거래처 입력 오류

위와 같은 경우는 B부 b기금에서 거래처를 소관, 회계까지는 올바르게 선택

하였으나, 총괄계정이 아닌 차관계정으로 선택하여 거래처가 불일치한

사례이다. 따라서 B부 b기금의 차징수 주무관이 거래처 수정을 하여야 한다.

거래처 수정은 ‘상호점검’ 메뉴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3❙상호점검_거래처 수정(I)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제거

여부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총괄계정 B부 b기금 - 미제거

B부 b기금 - A부 a기금 차관계정 미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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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점검 메뉴에서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한 후 ‘선택’ 열에서 거래처를 수정할

전표를 선택하고 ‘거래처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림 2-4❙상호점검_거래처 수정(II)

‘거래처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2-4>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올바른

거래처를 선택하여 거래처를 수정할 수 있다. 거래처 수정은 거래처만 상이한

동일한 계정과목이 차변, 대변에 입력되는 거래처조정전표를 입력하는 것

으로, 거래처 수정을 수행하면 상호점검 조회 시 ‘거래처변경’ 열에 ‘Y’가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처 수정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번 거래처를 수정하여 ‘거래처변경’

열에 ‘Y’가 찍혀있는 전표는 재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번

거래처를 수정한 전표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정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거래처 수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75 -

② Case Ⅱ : 상대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는 오류

• A부 a기금의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으나, 본인이 발생시킨 내부거래의 짝이 되는

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아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표 2-2❙내부거래 상대 없음

위와 같은 경우는 내부거래 대상자료 조회 시 본인이 발생시킨 내부거래와

짝이 되는 내부거래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로서, 원인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①A부(발생소관)가 내부거래로 집계되지 않아야 할 전표의 거래처를

정부내 거래처로 잘못 발생시킨 경우, ②B부(상대소관)가 짝이 되는 전표의

거래처를 A부(발생소관) 이외의 다른 거래처로 잘못 발생시킨 경우이다.

따라서 내부거래 상대가 없는 경우에는 내부거래 대상자료로 집계된 발생

소관의 전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내부거래 여부를 확인 후, 내부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처 수정을 수행하여 내부거래 대상자료로 집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내부거래가 맞는 경우에는 상대 소관이

전표를 잘못 생성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소관의 결산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여야 한다.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제거

여부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 B부 b기금 차관계정 미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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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ase Ⅲ : 거래처 선택 및 등록 오류

<기금을 거래처로 선택하지 않고 공공기관을 거래처로 선택한 오류>

• OO특별회계에서 거래처가 XX기금인 미수채권 전표를 원전표의 거래처와 다른

YY공공기관으로 차감하는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면서 재정상태표는 의도대로

미수채권이 '0'으로 나왔으나 내부거래제거 대상은 계속 남아있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금을 거래처로 선택하지 않고 민간기관을 거래처로 선택한 오류>

• 일반회계에서 OO기금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거래처를 OO기금의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투신운용사로 처리하여 내부거래 제거대상으로 집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거래처구분’을 잘못 선택한 오류>

• 일반회계에서 XX기금을 거래처로 등록하면서 ‘거래처구분’을 중앙정부가 아닌

공공기관으로 선택하여서 국가회계실체간 거래로 인지되지 않아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납부자란 수납의무를 지는 거래상대방을 의미하는데, 수입징수 업무를 통해

생성되는 미수채권이나 수익의 거래처 정보가 되며, 이는 향후에 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기본 정보 역할을 담당한다.

납부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 등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계ㆍ기금 등 국가회계실체인

경우에는 내부거래제거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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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ase Ⅳ : 거래처수정 중복 처리 오류

• 업무담당자는 디브레인 [회계결산>재무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 상호점검]

화면에서 전표적요가 ‘거래처 수정’이고 부(-)의 금액으로 미제거되는 거래

건을 발견하였다.

업무담당자는 결산담당자보다 신속하게 업무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고,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 조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내부거래 제거를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와 결산

담당자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당 사례는 결산담당자와 업무담당자간

협조 미비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오류 발생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업무담당자는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처를

국가회계실체로 잘못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② 이 후 결산담당자는 위의 업무담당자가 발생시킨 전표의 거래처가 잘못

선택된 것을 알고 업무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처를 ‘기타’로 수정하였다.

③ 업무담당자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알고 기존에 입력했던 전표를 취소

하고 거래처를 수정하여 다시 전표를 생성하였다.

위의 사례는 업무담당자와 결산담당자가 거래처수정을 중복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 결과적으로 결산담당자가 처리했던 거래처수정 전표만

내부거래 미제거로 남게 된다.

구 분
차 변 대 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지출 잡손실 100 현금 100 OO부 일반회계

구 분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거래처 수정 잡손실 100 기타 잡손실 100 OO부 일반회계

구 분
차 변 대 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지출 취소 현금 100 잡손실 100 OO부 일반회계

지출 잡손실 100 현금 1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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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산담당자가 디브레인 [회계결산>재무장부>

원장조회>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메뉴에서 거래처 수정 전표를 취소해야

한다.

그림 2-5❙거래처 수정내역 확인



- 179 -

참고 상호점검 화면상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기입 기능

(1) 배경

기존에는 내부거래 상호점검 화면에서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를 입력할

수 없어 내부거래 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시스템 개선으로 재무

결산 및 재무장부의 상호점검 화면에 미제거 사유를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상호간에 미제거 사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 상호점검 화면상 내부거래 미제거 사유 기입

그림 2-6❙재무결산의 상호점검 화면

그림 2-7❙재무장부의 상호점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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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과목 관련 오류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계정과목의 내부거래 유형이 일치하지 않아 자동

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계정과목이 잘못 되어 내부거래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정과목

수정을 통하여, 자동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표 2-3❙내부거래 유형 불일치

위 사례는 서로가 발생시킨 계정과목의 내부거래 유형(자산수증vs전출금)이 일치

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로, 두 명의 업무담당자 중 계정과목을

잘못 발생시킨 업무담당자가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표 2-4❙내부거래 유형별 COA 예시

발생소관, 회계, 계정 거래처(상대소관, 회계, 계정)
계정과목

제거

여부소관 회계 계정 소관 회계 계정

A부 a기금 총괄계정 B부 b기금 - 정부내자산수증 미제거

B부 b기금 - A부 a기금 총괄계정 기타재원이전 미제거

유형 Code 계정과목명 상대유형 Code 계정과목명

이자비용

(501)

51270100 국채이자비용

이자수익

(502)

41040201 국채이자수익

51270200 공채이자비용 41040202 공채이자수익

51270303 정부내전대차관이자비용 41040303 정부내전대차관이자수익

51270304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41040304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자산기부

(505)

42080310
정부내자산기부

/비교환수익등 자산수증

(506)

42080104
정부내자산수증

/비교환수익등

62030400 정부내자산기부 61070400 정부내자산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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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유형별 COA란 ‘이자비용ㆍ이자수익’, ‘자산기부ㆍ자산수증’과 같이

내부거래 대상이 되는 계정과목과 제거 가능한 상대 내부거래 계정과목을

유형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서로 짝이 되는 유형끼리만 제거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내부거래가 잘못 제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오류 정정방법

계정과목은 업무담당자의 세부ㆍ세세부항목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는 올바른 세부ㆍ세세부항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세부ㆍ세세부항목 선택의

정정은 지출 메뉴 중 ‘계정과목변경’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8❙계정과목 변경

수정해야 하는 지출이 일반지출이었다면 ‘계정과목변경(일반지출)’ 메뉴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을 하였던 건이라면 ‘계정과목변경(관서운영경비)’에서

각각 조회되므로, 이를 선택하여 계정과목 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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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관련 오류

•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이 ‘미제거’로 표시된 것을 

발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① Case Ⅰ : 대상제외 항목 거래처 선택 오류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 우편요금 지출 시 거래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지정해야 내부거래 대상제외로 집계된다. 그러나 우체국

예금특별회계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거래처를 잘못 선택하면 우편요

금이 ‘대상제외’로 분류되지 않고, ‘미제거’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표 2-5❙대상제외 항목 거래처 선택 오류

② Case Ⅱ : 대상제외 항목 계정과목 선택 오류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인 우편요금과 조달수수료에 대해서 거래처는 적정

하게 선택하였으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한 결과, 내부거래가 ‘대상제외’

로 분류되지 않고 ‘미제거’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표 2-6❙대상제외 항목 계정과목 선택 오류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소관 회계 계정

OO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요금 대상제외

OO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공공요금 미제거

OO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공공요금 미제거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제거

여부소관 회계 계정

OO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요금 대상제외

OO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 잡손실 미제거

OO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 기타수수료 대상제외

OO부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 소모성물품비 미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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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가 소액다수 건이어서 제거로 인한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dBrain시스템에서는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으로 분류하여 내부거래 자동

대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표 2-7❙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

항목
대상제외 조건

대상제외 사유
거래처 계정과목

조달수수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조달사업회전자금

기타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수수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자산

취득 관련 조달수수료, 나라장터이용수

수료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기타의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비용

우편요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우편요금은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요금,

기타수수료,

기타의미지급금,

기타의미지급비용

검사수수료  및 허가수수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중앙전파관리

소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

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등기료
대법원

등기특별회계
등기료법정수수료

등기료는 그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등기특별회계에서 징수할 시 

정부내거래를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세금

국세청 일반회계

/

관세청 일반회계

기타수수료, 

제세,

법인세비용

국세청, 관세청의 경우 dBrain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징수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래처 파악이 용이

하지 않으며, 국가회계실체가 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금 중 비중이 높지 않음. 

이에 따라 내부거래로 국세수익이 과대

되는 위험보다 전체 국세수익이 공시되

어야 하는 효익이 더 높으므로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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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은 시스템에서 ‘대상제외’로 조회되므로 내부거래

제거 관련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대상제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시스템 상 ‘대상제외’가 아닌

‘미제거’로 조회된다면 불필요한 내부거래 검토 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3) 오류 정정방법

사례와 같이 내부거래 ‘대상제외’ 항목임에도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미제거’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각각 거래처 수정(회계결산>재무

장부>회계기금>내부거래 상호점검>상호점검) 또는 계정과목 변경(지출>

요청관리>계정과목정정요청>계정과목변경)을 통해 대상제외로 올바르게

집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대상제외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계정과목 등의 오류로

‘대상제외’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올바른 거래처나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내부거래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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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동대사

사업담당자인 내상호 주무관은 내부거래 제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거래 

대상자료를 조회하였는데, 거래처 전표가 1:1로 대응되지 않거나, 전표의 

회계일자가 크게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동대사를 통해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미제거’항목을 발견하였다.

(1) 내부거래 제거 방법

내부거래의 거래처, 내부거래 유형 및 금액이 모두 일치하면 시스템에서

자동대사되어 내부거래가 제거되나, 회계일자 차이가 크거나 전표가

1:1대응이 되지 않고 1:n 또는 n:n으로 대응되는 경우에는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가 수동대사를 해야 한다.

(2) 수동대사 필요 유형

① Case Ⅰ : 상대방 전표와 1: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표 2-8❙전표 1:n 대응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전표가 1:1로 대응되지 않아 자동대사가 수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내부거래 수동대사를 통해 해당 전표를 1:2로 짝지어

주어야 한다.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금 액 제거여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10,000,000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8,000,000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2,000,000 미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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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ase Ⅱ : 상대방 전표와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표 2-9❙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인 경우에도 회계

일자의 거래월을 기준으로 상대거래 건의 거래월이 전월부터 차월까지의

범위를 벗어나면 dBrain 시스템 상 자동대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1:n, n:n 으로 전표가 대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동대사를 통해서

전표를 각각 짝지어 주어야 한다.

(3) 수동대사 방법

그림 2-9❙내부거래 수동대사(내부거래 유형 전체)

발생소관 거래처 계정과목 금액 회계일자 제거여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10,000,000 2012.  7. 31 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10,000,000 2012.  8. 31 제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내예탁금이자수익 20,000,000 2012.  7. 31 미제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정부내예수금이자비용 20,000,000 2012. 12. 31 미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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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대사 메뉴에서 소관과 회계를 선택하고, 내부거래 구분과 상호점검

제거 여부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상기 <그림 2-9>와 같이 내부거래 대상

자료 중 수동대사를 수행할 전표들이 조회된다. 또한 아래쪽 화면에서는

상대방에서 발생시킨 전표(내가 발생시킨 거래와 제거해야 하는 상대

거래처에서 발생시킨 전표)가 조회된다.

내부거래 유형을 전체로 놓고 조회하면 조회는 가능하나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내부거래 유형을 특정하여 선택한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내부거래 유형을 선택하면 아래쪽 화면에서는 상대 거래처가 발생시킨

전표 중 선택한 유형과 짝이 되는 내부거래 유형만 조회된다.

그림 2-10❙내부거래 수동대사(내부거래 유형 선택)

<그림 2-10>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거래 유형을 ‘기타수익’으로 설정한 후

조회하면 관련 내부거래 제거대상 전표가 조회되고, 상대 내부거래유형은

‘기타비용’으로 고정되어 화면 하단에 조회가 이루어진다.

조회되는 전표 중 짝이 되는 전표를 위아래로 모두 선택한 후 ‘수동대사

처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수동대사가 수행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내가 발생시킨 전표의 금액과 상대방이 발생시킨 금액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대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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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대사를 수행하게 되면 상호점검 화면에서 ‘요청번호’ 열에 일련번호가

생성된다.

수동대사 업무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상대방 거래처에서도 동일한 수동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모든 업무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단, 차감전표

수동대사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에서 동일한 수동대사를 할 필요 없음).

그림 2-11❙수동대사 제거대기내역

수동대사 화면에서 ‘처리내역’을 클릭하면 수동대사를 수행한 전표는 ‘제거

대기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일하게 수동대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제거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거내역에서 조회가 되는 건은

자동대사와 마찬가지로 결산시점에 자동으로 내부거래제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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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점검화면에서 수익ㆍ비용 전표를 확인하는 경우 본인이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은 ‘요청번호’에 ‘일련번호’가 조회되며, 상대 거래처에서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은 ‘상대요청번호’에 ‘일련번호’가 조회 된다.

‘요청번호’와 ‘상대요청번호’가 일치하면 수동대사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

된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제거’, ‘미제거’ 대신 ‘불일치’라고 상호점검

제거 열에 표시된다. 만일 ‘불일치’로 표시되는 건이 있다면 각 담당자가

서로 다르게 수동대사를 수행한 것으로 수동대사를 취소하고 재수행하여야

한다.

수동대사가 양 거래처에서 모두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면, <그림 2-12>와

같이 ‘제거내역’으로 조회가 이루어진다.

그림 2-12❙수동대사 제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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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동대사 유의사항

(1) 차감전표 수동대사

수동대사는 상호간에 각각 동일한 수동대사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거래 차감전표의 경우에는 차감전표를 발생시킨 회계실체에서만 수동

대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차감전표를 발생시킨 회계실체만 수동대사를 수행해도 내부거래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3❙차감전표 수동대사



- 191 -

(2) 내부거래 상대소관의 수동대사 취소

수동대사 취소는 요청한 회계실체만 가능하고 요청받은 회계실체는 수동

대사를 취소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동대사 요청 후 발생소관에서 원전표를

취소하면 요청받은 상대소관은 수동대사 요청 내역을 삭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dBrain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동대사 요청을 받은 회계실체에서도 수동대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4❙상대소관 수동대사 취소

(3) 거래처 오류 건에 대한 수동대사 처리

수동대사는 전표가 1:1 대응이 아니거나 또는 전표간 회계일자 차이가 큰

경우 시스템 상 자동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짝을

지어주는 업무이다.

따라서 거래처 또는 계정과목 오류로 내부거래가 미제거되는 경우 거래처나

계정과목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며, 수동대사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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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스템을 통한 결산조정분개

◈ 결산조정분개란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결과 등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결산시점에 수행하는 분개를 말한다. 

◈ 결산조정분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① 회계기간 말에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재정상태표를

적절하게 기록, ② 수익ㆍ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운영성과를 파악하여 재정운영표를 적절하게 기록

◈ dBrain 시스템 상 결산조정분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① 주요 결산조정항목에 대하여 디브레인에 입력한 정보관리항목 

등을 근거로 결산조정금액을 자동 계산하는 것과 ② 결산조정전표 

등록 화면을 통하여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 본 장에서는 dBrain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결산조정분개

관련 오류사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산조정전표 등록에 따른 오류

사례는 제4장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1. 대손충당금 … 193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198

3. 재고자산 평가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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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충당금

OO부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의 대손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미수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만기가 5년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 극히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였다는 

사유로 동일한 대손설정률(1%)을 적용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

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면 미수채권, 대여금 등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령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에도 기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ㆍ연령분석법: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

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다.

ㆍ채권잔액비례법: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

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

으로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한다.

ㆍ대손실적률법: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

하는 방법이다.

대손충당금은 채권보존절차 등 행정적 절차에 따라 변동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연령

분석법, 채권잔액비례법 및 대손실적률법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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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국가회계기준은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래의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같은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충당금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기의 비용이 과소(과대) 계상 되며, 자산이 과대(과소) 계상된다.

결산담당자는 dBrain 메뉴[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결산조정분개>대손

설정기준율등록]에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과 대손설정기준율을 등록한다.

그림 3-1❙대손설정기준율 등록

그림 3-2❙대손충당금 설정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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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대손 설정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휴·폐업, 소멸시효 연장, 불납결손 신청 등 특수한 상황의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낮으므로 별도의 대손율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5. 대손설정 시 합리적인 추정 없이 단일 대손율을 적용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참조

<TIP> 이행기한도래 미수채권 내역 조회

결산담당자는 [채권 > 채권마감 > 일선관서마감 > 이행기한도래 미수채권

내역] 메뉴에서 ‘발생사유별 현황’ 탭의 자료를 조회하여 별도의 대손율을 

적용해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채권이 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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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OO부 일반회계에서 채권의 회수기일이 5년 이상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설정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66억 4,928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과 미수국세의 증감(처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27p 중>

ㅇ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과대 설정

OO부 일반회계에서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시 대손충당금 기초금액을 환입

한 후 기말금액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금액을 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도에 설정되어야 하는 대손충당금 전체를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과 대손상각비(비배분

비용)가 각각 15억 2,655만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50p 중>

ㅇ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OO부 일반회계에서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을 계상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설정금을 산정하면서 사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해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여 미수채권대손

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이 29억 8,521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대손상각비(비

배분비용)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42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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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OO부 일반회계에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면서 기간경과 및 채권 성질별 대손

경험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미수채권 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과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67억

5,311만원, 67억 4,062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수익(비배분수익)이 1,249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52p 중>

ㅇ 대손충당금 과대 계상

OO청 일반회계에서 기말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면서, 티센크루프해양시스템(ThyssenKrupp Marine Systems)

채권은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확보되는 등 대손가능성이 낮은데도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대손경험률을 높게 반영하여 미수채권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및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가 각각 826억 2,063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51p 중>

ㅇ 미수대여금이자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OO처 XX기금에서 신용대부채권이 부실화됨에 따라 미수대여금이자수익에 

대한 불납결손액도 매년 발생하는데도, 미수대여금이자수익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미수대여금이자수익대손충당금

(유동자산의 차감계정), 대손상각비(프로그램명: 생활안정지원), 대손상각비

(프로그램명: 제대군인대부지원)가 각각 2억 8,171만원, 1억 4,598만원, 

1억 3,573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39p 중>

ㅇ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OO처 XX기금에서 기타의미수금(사고채권 연체이자)은 만기 90일 이상 경

과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으나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

았다. 이에 따라 미수채권 대손충당금(유동자산의 차감계정)과 대손상각비

가 4억 5,421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04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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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OO청 일반회계에서 비정규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제외한 채 기본급만 포함시켜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과소 계상

되었다.

(1) 오류의 유형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표 3-1❙퇴직급여제도와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조정분개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조정분개

퇴직

연금

제도

확정

급여형

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은 평가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 

확정

기여형

금융기관에 약정된 금액 납입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므로

퇴직급여 관련 결산조정분개는 나타나지 않음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대상자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퇴직

급여충당부채 관련 결산조정분개를 수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미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한 금액을 퇴직금추계액으로 설정하며,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정 최저한의

기준27)을 따라야 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은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

하여야 할 퇴직금이므로 상기 사례처럼 퇴직금추계액 산정 시 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27) (최근 3개월 임금/최근 3개월 일수) * 30일 * (총 근무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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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결산담당자가 아래 <그림 3-3>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화면에서 기말

충당금잔액(퇴직금추계액)을 입력하면 전표 생성을 통해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추계액을 과소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과소 계상되며,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 역시 과소 계상된다.

ㅇ 퇴직금 회계처리 사례 I (퇴직금추계액 80,000, 기초잔액 100,000, 기중지급액 30,00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중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 국고수입 30,000

추계액 입력 시 퇴직급여 1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ㅇ 퇴직금 회계처리 사례 II (퇴직금추계액 50,000, 기초잔액 100,000, 기중지급액 30,00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중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 국고수입 30,000

추계액 입력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20,000

그림 3-3❙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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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방법

퇴직금추계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퇴직,

중간정산, 신규입사 등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당 등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액을 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확정기여형임에도 충당부채를 설정하거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부

(-)의 금액으로 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20.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오류] 참조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퇴직급여충당부채 산정시 기본급만 포함함에따라 부채 과소 계상

OO부 일반회계에서 비정규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제외한 채 기본급만 포함시켜 산정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9,571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114p 중>

ㅇ 퇴직금 중간정산 시 회계처리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전기의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분을 회계처리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으로 계상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19억 39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876p 중>

ㅇ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충당부채 설정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 계상

OO회 XX기금에서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

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및 퇴직급여

(관리운영비)가 각각 2,517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56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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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상 오류

OO부 XX기금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퇴직금 추계액을 잘못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1억 2,124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퇴직급여(프로그램명: 장병보건및복지향상)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에 과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본 회계연도에 

추가로 설정하면서 퇴직급여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퇴직급여(프로그램명: 

장병보건및복지향상)가 114억 5,52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전기오류수정

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또한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퇴직연금에 예치한 금액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인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

부채를 초과하는 예치금은 기타투자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퇴직보험예치금(장기충당부채의 차감계정), 기타

투자자산(투자자산)이 각각 168억 6,674만원, 32억 8,278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국고금(유동자산)이 201억 4,952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52p 중>

ㅇ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오류

OO부 XX회계에서 비공무원의 급여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2017년 12월 중 담당업무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이 중복 생성되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퇴직

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7억 1,075만원 과대 계상되었으며, 퇴직

급여(프로그램명:국민과함께하는우편서비스)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

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70p 중>

ㅇ 퇴직보험예치금 계상 오류

OO부 XX기금에서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기타투자자산으로 인식하여 기타투자자산

(투자자산)과 퇴직급여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각각 34억 8,429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72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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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고자산 평가

OO부 OO특별회계에서 재고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미계상하여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평가손실이 과소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재고자산은 취득 시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취득

가액으로 평가하며, 기말시점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재고자산의 단가는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량은 실지재고수량으로 한다. 국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회계실체는 아래

표와 같이 제한적이다.

   표 3-2❙재고자산 보유 국가회계실체(예시)

구 분 종 류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 잡곡, 기타부산물, 포장재 등

조달특별회계
6대원자재(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광석, 아연, 니켈), 희귀금속 등 

비축물자

우편사업/우체국예금 저장품, 미착자산

경찰병원/국립병원/국립재활원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공무원연금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상품, 식재료, 원재료, 저장품, 용지, 미성공사(분양주택), 분양주택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 비축농산물, 농산물 종자, 조성토지

축산발전기금 생장물 및 정액

수산발전기금 비축재고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협동화용 자산,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미성공사(단지)

재고자산 보유 실체는 결산 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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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에 따른 영향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는 dBrain 상 ‘재고자산 인식 및 평가’ 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결산시점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며, 평가손실이 과소 계상된다.

ㅇ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 사례(기초: 0, 기중 구입: 10,000, 기말 평가 8,00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재고자산 구입 재화판매원가 10,000 국고수입 10,000

재고자산 인식(결산 시) 재고자산 10,000 재화판매원가 10,000

재고자산 평가(결산 시) 기타평가손실 2,000 재고자산 2,000

그림 3-4❙재고자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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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재고자산의 평가

(3) 점검 방법

재고자산을 소유한 회계실체는 결산시점에 꼭 시가 평가를 수행하여 장부가액

보다 시가가 하락한 경우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에 따른 자산 과대 계상

OO부 XX회계 및 XX기금에서 일반 쌀, 일반 벼, 콩 등 재고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미계상하여 재고자산(유동자산)이 계 267억 494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545p 중>

ㅇ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반영

OO부 XX기금에서 재고자산 중 시가(순실현가능가액)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자산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재고자산(유동

자산)이 12억 7,78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88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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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산조정전표 등록

◈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은 자동분개 생성이 

어려운 항목들에 대해 이루어진다.

◈ 앞서 3장에서 살펴본 dBrain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되는 결산조정분개는 

대부분 기중에 발생한 분개의 정보관리항목을 기준으로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정보관리항목 값이 잘못 입력되어 있지 않는 한 결산담당자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 하지만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 화면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결산담당자의 실수로 재무제표의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 본 장에서는 결산조정전표 등록과 관련된 오류사례를 확인하고, 동일한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정보관리항목 등의 입력 오류 … 206

2. 전기 결산조정전표 관리 … 211

3. 발생주의 계정과목 인식 오류 … 216

4.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 221

5. 자산 감액여부 판단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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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관리항목 등의 입력 오류

기말 현재 회수기일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은 단기대여금으로 적절하게 유동성대체 

되었으나, 동 단기대여금에 대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동성대체를 수행하지 

않아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이 과소 계상되고, 동 금액만큼 장기융자보조원가

충당금이 과대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결산조정전표의 등록은 ‘결산조정전표 등록’ 화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되는 결산조정분개와는 달리 결산담당자가 직접

분개를 입력하기 때문에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의 산출근거를 문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결산담당자는 정보관리항목을 제대로 입력해야

한다. 각 계정과목마다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관리항목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1>의

③번 부분에서 정보관리항목을 입력할 수 있으며,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는 ‘필수여부’에 ‘Y’로 표시된다.

그림 4-1❙결산조정전표 등록

④

②

③

⑤

①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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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면서

정보관리항목에 만기일 정보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발생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대여금은 만기일 정보에 따라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졌으나

관련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만기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오류이다.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인식한 계정과목도 기중 업무를 통해 발생한

계정과목과 동일하게 정보관리항목을 올바르게 입력해야 향후 유동성대체

분개가 제대로 발생하게 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dBrain 시스템을 통해 자동 산출되는 결산조정분개는 정보관리항목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정보관리항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정보, 유동성대체가 필요한 대여금·차입금·

임차보증금의 만기일 정보 등이 ‘필수여부’에 ‘Y’로 표시되는 정보관리항목

이다. <그림 4-2>와 같이 만기일에 ‘기타’ 또는 ‘99991231’과 같이 의미없는

정보를 입력하면 유동성대체 오류가 발생한다.

그림 4-2❙정보관리항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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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가 등록한 결산조정전표는 ‘결산조정전표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분개 마감 전 해당 화면

에서 정보관리항목 등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동성대체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6. 유동성 분류 관련 오류] 참조

그림 4-3❙결산조정전표현황 조회

③

①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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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수형자를 위한 작업장려금의 유동성 분류 오류

OO부 XX회계에서 수형자 중 1년 이내에 퇴소 예정인 수형자들에게 

지급할 직업장려금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정대체하지 않고 기타장기충당

부채로 분류하여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32억 2,292만원 과소 계상

되었고,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69p 중>

ㅇ 장기융자금 유동성 대체 오류

OO부 XX특별회계에서 장기융자금을 유동성대체하면서 단기융자금으로 

과다하게 대체하여 단기융자금(유동자산) 및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유동

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679억 670만원, 1억 8,176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융자금(투자자산) 및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투자자산의 차감계정)이

각각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00p 중>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누락

OO처 OO기금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OO기금 예탁액을 

정부내단기예탁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정부내장기예탁금으로 처리

하여 단기대여금(유동자산)이 500억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대여금

(투자자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2017년 5월에 조기상환 예정인 OO기금 차입금을 유동성정부내

장기예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정부내장기예수금으로 처리하여

유동성장기차입부채(유동부채)가 70억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차입금

(장기차입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717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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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료미지급금 유동성 대체 누락

OO부 OO회계에서 전라선ㆍ경전선의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Lease)과 관련하여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미지급금은 유동성 대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미지급금(유동부채)이 887억 760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미지급금

(기타비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유동부채의 차감

계정)이 408억 7,05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

할인차금(기타비유동부채의 차감계정)이 같은 금액만큼 과대 계상

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68p 중>

ㅇ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장기임차보증금-국유는 

임차보증금-국유로 유동성 대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임차보증금-국유가 34억 1,204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장기임차보증금-

국유가 34억 1,204만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26p 중>

ㅇ 임차보증금 유동성 대체 오류

OO부 OO회계에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대

여금 총 12건을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대여금

(유동자산)이 77억 3,495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장기대여금(투자자

산)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96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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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결산조정전표 관리

전기에 OO부 XX회계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과소 계상된 보조비와 미지급금을 

결산조정전표로 반영하였다.

당기에 OO부 XX회계에서 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전기 결산조정분개로 계상했던 

미지급금이 제거되지 않아 당기에 보조비와 미지급금이 과대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환원 여부를 ‘N’으로 선택하여 결산조정전표로 등록한 분개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이외의 기중 수입·지출 등의 업무로는 자동 상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차기에 환원시켜야할 분개인지 잘 판단하여

환원 여부를 입력해야 하며, 전기에 입력한 결산조정전표에 대해 당기에

환원 분개가 제대로 발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에 결산조정

전표 등록한 분개와 연동된 추가 오류가 당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전기 결산조정전표의 환원여부 ‘N’ 선택 시 회계처리(잘못된 회계처리)

구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전기(결산조정전표) 부채 인식 보조비 10,000 미지급금 10,000

당기 보조비 지급 보조비 10,000 국고수입 10,000

상기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당기에 보조비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원분개 미발생으로 전기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인식한 미지급금이

그대로 장부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기결산조정전표 입력 시

환원여부를 ‘Y’가 아니라 ‘N’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해당 오류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입력하는 결산조정전표에서 많이 발생한다.

감사원 지적은 주로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입력하게 되는데, 입력 시 환원

여부를 잘못 선택하고 이후에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감사원 지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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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방법

<그림 4-4>의 ‘⑥ 환원여부’를 ‘N’으로 선택하면 환원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Y’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환원분개가 차기 회계연도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림 4-4❙결산조정전표 등록

④

②

③

⑤

① ⑥

ㅇ 상기 오류사례 환원여부 ‘Y’ 선택 시 회계처리(올바른 회계처리)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전기

(결산조정전표)
부채인식 보조비 10,000 미지급금 10,000

당기
환원분개 미지급금 10,000 보조비 10,000

보조비 지급 보조비 10,000 국고수입 10,000

따라서 상기 오류사례의 경우 전기결산조정전표 등록 시 환원 여부를 ‘Y’로

선택해야 올바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만약 전기에 착오로 환원 여부를

‘N’으로 선택하였다면 당기에 결산조정분개 등록을 통해 환원 분개를 수기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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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원분개 대상 결산조정분개

결산조정분개 입력사항은 환원분개가 필요한 결산조정분개와 환원분개가

필요하지 않은 결산조정분개로 구분할 수 있다.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ㆍ비용

항목이나 유동성대체와 같은 결산조정분개 사항은 대부분 환원분개가 필요

하다.

ㅇ 환원분개 대상 결산조정분개(유동성대체)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유동성대체(20X1.12.31)
(결산조정정표)

임차보증금 10,000 장기임차보증금 10,000

환원분개(20X2.1.1) 장기임차보증금 10,000 임차보증금 10,000

회수(20X2.3.31) 국고이전지출 10,000 장기임차보증금 10,000

디브레인 시스템 상 임차보증금은 모두장기임차보증금으로 관리가 되므로, 회수 시

에도 ‘장기임차보증금’으로 기중 분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X1년말

에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유동성대체’를 수행하면 20X2년 1월에 ‘장기임차보증

금’으로 환원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ㅇ 환원분개 비대상 결산조정분개(투자증권평가)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투자증권취득(20X1.10.31) 투자증권 100,000 현 금 100,000

투자증권평가(20X1.12.31) 투자증권 10,000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

매각(20X2.3.31)
현 금 120,000 투자증권 110,000

투자증권평가이익 10,000 투자증권처분이익 20,000

위와 같이 투자증권평가이익은 처분 시 까지 관리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조정분개를 환원처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결산조정분개에는 환원처리를 해야 하는 분개와 하지 않아야 하는

분개로 구분된다. 시스템을 통한 결산조정분개의 경우에는 환원여부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결산조정전표 등록 화면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결산조정전표를 등록하는 결산담당자가 반드시 환원여부를 올바르게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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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기초 환원분개 회계처리 오류

OO청 일반회계에서 담당자 오류로 발생한 기초 환원분개를 취소하는 과정

에서 잘못 회계처리하여 지급임차료(프로그램명: 궁능원관리 등) 및 기타

순자산의증감(조정항목)이 각각 5,905만원, 4,063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지급임차료(비배분비용)가 1,842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906p 중>

ㅇ 승소하거나 지급의무를 이행한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미제거

OO부 XX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이전에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로

인식하였던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승소하거나, 패소하여 소송금액을 기 

지급하였음에도 기타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를 환입하지 않아 기타

장기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가 3억 9,499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기타수익

(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1035p 중>

ㅇ 농업자금 이차보전 상환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회계에서 전년도에 미지급한 농업자금 이차보전액을 당기에 

상환하면서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여 기타이전비용(프로그램명: 농가경영

안정)과 기타순자산의증감(조정항목)이 각각 880억 3,752만원 과대 계상

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93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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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기일이 도래한 금융리스료 관련 회계처리 오류

OO부 XX회계에서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관련하여 2016

회계연도에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는 본 회계연도에 납부기일이 도래

하였으므로 선지급한 금융리스료를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전기오류수정

이익으로 처리하여 선급금(기타유동자산)이 8억 2,262만 원 과대 계상

되었고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7억 6,591만 원 과대 계상

되었으며 금융리스이자비용(프로그램명: 여권업무선진화)이 5,671만 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588p 중>

ㅇ 지급 완료된 미지급금 미제거 오류

OO부 XX회계에서 2014년 말에 지급이 확정된 민자고속도로(서울북

부고속도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제이영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

도로)에 대한 토지 선보상비와 2015년 말에 지급이 확정된 인천대교

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신공항하이

웨이(주)에 대한 통행료 운영수입 보장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전기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어 미지급금을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제거

하지 아니하여, 미지급금(유동부채)이 2,903억 9,260만원 과대계상

되었으며, 전기오류수정이익(비배분수익)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

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38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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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생주의 계정과목 인식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자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발생주의에 따르지 않고 현금주의에 따라 비용을 계상하고 있어 발생주의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비용 및 미지급비용이 과소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발생주의에서는 비용과 수익을 현금의 유출입과는 무관하게 발생 사실에

따라 인식한다. 따라서 현금의 유출입 시점보다 늦게 수익·비용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선수수익, 선급비용을, 먼저 수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을 결산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

선수수익, 선급비용의 경우는 유효일자 등 정보관리항목을 통해 dBrain 상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결산조정분개가 생성된다.

ㅇ 선금지급 [1년 임차료(20X1. 10. 1 ~ 20X2. 9. 30)]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현금 지출 시 임차료 100,000 국고수입 100,000

결산조정분개 선급임차료 75,000 임차료 75,000

결산조정분개를 통해서 20X1회계연도의 비용은 현금 지출분인 100,000원

이 아니라 실제 3개월 임차사용분인 25,000원만 인식된다.

선수수익, 선급비용과 같이 현금 유출입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에는 dBrain 상

자동으로 발생주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수수익은 현금 유입이 늦게

발생하지만 징수결의 업무를 통하여 관련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미지급비용28), 미지급금은 현금 유출이 비용 인식 시점보다 늦을 뿐

아니라, 현금 유출 전에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 별도 업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산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전표 등록으로 따로

발생주의 효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비용과 부채를 누락하기 쉽다.

28) 미지급이자비용은 ‘결산조정분개 진행 및 등록’에서 정보관리항목으로 입력된 유효기간 시작 및 종료일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산조정분개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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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지급금 [지출의무가 발생한 기타민간보조비]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결산조정분개 기타민간보조비 100,000 미지급금 100,000

(2) 오류에 따른 영향

부채가 인식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과 부채가 모두 과소 계상된다.

(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중 ‘발생주의 계정

과목 인식’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중앙관서에 동일한 사유로 인식

해야 할 미지급비용 또는 미지급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교환거래 비용 중 비용 인식시기가 도래하여

비용과 부채로 계상해야 할 건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TIP> 비교환거래 비용 인식 기준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의무이행을 위한

지출을 승인하였고, 거래 상대방이 수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비용 회계처리지침」 적용사례

3~6 참조)

사례 비용 인식시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 지급청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출연금 출연금 협약체결 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국제부담금 부담금 협약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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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한 미지급금 계상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중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소송가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미지급금(유동부채)이 62억 7,66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보전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00p 중>

ㅇ 수선유지비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OO청 일반회계에서 ‘남해청 여수 카모프 헬기 기체 검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용역비를 수선유지비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기타의미지급금(유동부채)이 10억 8,912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일반

유형자산수선유지비(프로그램명: 장비관리)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

되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354p 중>

ㅇ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관련 부채 누락

OO부 XX회계에서 대중교통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본 회계연도에 교부가

확정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보조비(프로그램명: 광역교통정책, 지역개발, 도시

정책, 산업단지개발및지원)가 2,005억 5,288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17p 중>

ㅇ 최소운영수익보장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OO부 XX회계에서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과 관련하여 본 회계연도에 지급이 확정된

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민간보조비(프로그램명: 민자

도로건설및관리)가 629억 5,400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금(유동

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32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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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지급비용 계상 누락

OO부 XX기금에서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수당 등을 발생시점에 비용 처리

하지 않고 납부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 미지급비용(유동부채), 전기료,

급여, 기타수수료, 국내교육비, 공공요금이 각각 3억 4,856만원, 1억 

1,762만원, 1억 7,096만원, 3,058만원, 1,583만원, 1,357만원 과소 계상

되었다.

또한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에 퇴직한 인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미지급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급여와 미지급비용(유동부채)이

각각 1억 1,757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63p 중>

ㅇ 임차료 미지급금 계상 누락

OO부 XX회계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본 회계

연도 임차료 중 지급한 임차료와 관리비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납한 

임차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지급임차료(프로그램명: 인도적 문제

해결)와 기타유동부채(유동부채)가 각각 3억 9,896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07p 중>

ㅇ 이차보전금 관련 미지급금 계상 누락

OO부 XX회계에서 농림사업정책자금 관련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2018년 12월에 확정되어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지급시점인 

2019년 1월에 인식하여, 이차보전비용(프로그램명: 농가경영안정)이 

1,173억 6,757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금(유동부채)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714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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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비 관련 비용 계상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2018년에 귀속되어야 할 비용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

고 실제 지출이 발생한 2019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민간보조비 

58억 4,923만 원, 위탁사업비 14억 4,700만 원, 기타공공기관보조비 2억 3,599만 

원, 공공요금 2,027만원, 기타수수료 518만 원, 업무대행수수료 220만 원, 연료비 

15만 원(이상 프로그램명: 고용창출 및 훈련), 업무대행수수료 272만 원(프로그램

명: 고용평등증진), 기타수수료 18만 원(프로그램명: 근로조건보호복지증진) 및 공

공요금 8,304만 원, 연료비 1,058만 원, 특정업무비 1,182만 원, 기타수수료 182

만 원, 업무대행수수료 33만 원(이상 관리운영비)이 과대 계상되었고, 해당 프로그

램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이 각각 75억 6,002만 원(프로그램명: 

고용창출 및 훈련), 272만원(프로그램명: 고용평등증진), 18만 원(프로그램명: 근로

조건보호복지증진), 1억759만 원(관리운영비) 과소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996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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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사건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소송충당부채와 소송충당부채전입액이 과소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손실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거나, 손실 부담 가능성

또는 추정액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소송충당부채에 반영하지 않아 부채가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소송충당부채를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을 경우 부채, 비용(소송충당부채전입액)

또는 수익(소송충당부채환입액)이 과소, 과대 계상되어 재정상태표와 재정

운영표가 왜곡 표시된다.

(3)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소송충당부채 설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소송충당부채 설정대상건 자체를 누락하거나 환급가산금,

이자 등이 부채설정금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재정

상태표일 이후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한다.

* 소송충당부채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13.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누락 등 소송충당부채 설정

오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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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환급가산금 관련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OO회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말 현재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심에서 환급이 결정된 과징금액은 

소송충당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누락되어 소송충당

부채(장기충당부채)가 1억 11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기타비용(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66p 중>

ㅇ 소송충당부채 과소 계상

OO청 일반회계에서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경우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전입액

(관리운영비)이 각각 1,004만원, 963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송충당

부채환입액(비배분수익)이 41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885p 중>

ㅇ 재정상태표일 후 패소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과대 계상

OO회 XX기금에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추정손실과 재정상태

표일 이후 위 소송의 패소로 확정된 손실금액의 차이를 소송충당부채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소송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 및 기타장기충당부채

전입액(비배분비용)이 각각 154억 913만원, 42억 113만원 과대 계상되

었고, 소송충당부채환입액(비배분수익)이 11201억 800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371p 중>

ㅇ 재정상태표일 후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과소 계상

OO청 일반회계에서 재정상태표일과 결산시점 사이에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

하여 소송충당부채가 266억 2,715만원 과소 계상되었고, 소송충당부

채전입액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26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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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정상태표일 후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한 충당부채 과소 계상

OO청 일반회계에서 재정상태표일과 결산시점 사이에 패소한 국세

수익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에 따라 소송충당부채가 66억 3,604만 원 과소 

계상되었고, 미지급국세가 66억 3,604만 원 과대 계상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479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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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산 감액여부 판단

OO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휴․폐업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

자산)이 1,084억 8,044만원 과대 계상되었다.

(1) 오류의 유형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또는 ‘투자증권평가이익’을 ‘감액손실’에 더하거나 뺀다.

국유재산담당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유가증권에 대해 회계연도말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감액 대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마감업무

메뉴[국유재산>마감>재산관리관별>조정자료입력(기타)]에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국유재산담당자와 감액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감액손실

인식이 누락된 경우 국유재산담당자가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오류에 따른 영향

감액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할 경우 관련 자산, 비용(자산감액손실) 또는 수익

(자산감액손실환입)이과대, 과소계상되어재정상태표와재정운용표가 왜곡 표시된다.

(3) 점검 방법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출자금 등 유가증권의 경우, 회계연도 말에 국유

재산담당자와 감액 인식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가

왜곡 표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유가증권 감액 관련 감사원 지적 사례 및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장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_19. 회수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등 감액손실 인식누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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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일부는 휴업, 폐업, 

회생정리절차 폐지 및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데도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1,290억 

9,443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

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26p 중>

ㅇ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공정가액이 현저하게 하락

하였는데도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108억

5,394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63p 중>

ㅇ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감자로 인해 보유 유가증권의

지분율이 0%가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64억 6,512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

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42p 중>

ㅇ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

OO부 XX기금에서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은 해당 기업이 폐업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7,059만 원 과대 계상

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Ⅰ 607p 중>



- 226 -

참고 일선관서담당자의 결산조정 요청 메뉴

(1) 배경

결산조정분개는 결산담당자가 반영해야 하지만 관련 세부내용을 일선관서

담당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결산담당자는 일선관서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문 등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적시에 조정분개를 입력하기 어렵다.

dBrain에서는 ‘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및 ‘일선관서 요청 등록’ 메뉴를

신설하여 결산담당자가 적시에 조정분개를 입력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결산담당자는 ‘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화면의 ‘요청구분관리’를 통해서

일선관서담당자에게 결산조정분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회계결산 > 재무결산 > 회계기금 > 결산조정분개 > 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그림 4-5❙결산담당자 요청 확인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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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선관서 요청 등록

일선관서 담당자는 ‘일선관서 요청 등록’* 화면에서 결산담당자가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 엑셀업로드 할 수 있다.

* [회계결산 > 재무장부 > 회계기금 > 일선관서 요청 등록]

그림 4-6❙일선관서 요청 등록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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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산서 생성

◈ 결산조정분개 후 내부거래 제거 및 원가집계 등을 거치면 회계실체의 

결산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결산보고서는 크게 재무제표와 부속

서류로 구분된다.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

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는 합계잔액시산표와 정보관리항목을 토대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부분과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

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본 장에서는 결산보고서 중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오류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시스템을 통한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 … 229

2. 주석 작성 방법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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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을 통한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결산보고서를 생성하였을 때,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나온 숫자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결산을 마감하였다. 

(1)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

재무제표와 부속서류(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대부분 합계잔액시산표와

정보관리항목을 토대로 dBrain에 결산보고서 생성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산출된다. 이 경우에 정보관리항목 누락 등으로 숫자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산담당자는 디브레인에서 자동산출된 숫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아래(보고서생성내역조정)항목에 대해서는 디브레인상 ‘보고서

생성내역조정 및 점검’ 메뉴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한다.

  표 5-1❙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

구분 항목 수정 방법 비고**

주 석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직접 입력 중앙관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중앙관서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융자사업세부현황(당해년도)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직접 입력 회계·기금

필수보충정보 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부속명세서

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 직접 입력 회계·기금

출자금명세서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금융리스자산명세서 직접 입력 회계·기금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직접 입력 회계·기금

출연비명세서 엑셀 업로드 회계·기금

별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직접 입력 회계·기금, 중앙관서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은 시스템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자료가 없음(그 외 나머지 항목들은 존재)

**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은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또는 중앙관서)>보고서생성내역

조정 및 점검]에 있으며, 회계·기금과 중앙관서의 항목이 다르고 그 차이는 ‘비고’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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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보고서생성내역조정 및 점검(회계·기금)

(2) 결산보고서 수정요청

그림 5-2❙결산보고서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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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산서 당기내역수정 요청

결산보고서 내용 중 재무제표, 수익·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 보고서 생성

내역조정 항목 이외에 당기 숫자를 수정해야 할 경우 ‘결산보고서 수정

요청 메뉴*’에서 구분을 결산서 당기내역수정 요청으로 선택한 후,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 회계결산>재무결산>회계기금(또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수정요청

② 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

결산보고서 모든 항목에 대해 전기 숫자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결산

보고서 수정요청 메뉴에서 구분을 ‘결산서 전기내역수정 요청’으로 선택

하여 수정하면 된다. 단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회계·기금단위

에서 전기내역을 수정하였다면, 중앙관서 단위에서도 전기내역수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기금 결산담당자는, 전기내역 수정한 건을

중앙관서 결산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결산보고서 점검

결산보고서를 생성하려면 결산보고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화

면에서 모든 항목이 ‘이상없음’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산보고서

점검에서 모든 항목이 ‘이상없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수정요청 및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상없음’으로 표시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에 체크제외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5-3❙결산보고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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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생성내역조정 항목 상세

①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주석)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나, 조회된

내역 중 정부내장기차입금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직접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중앙관서에만 있고

회계·기금에는 없다.

그림 5-4❙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②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주석)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29)에 따라 주석에 해당 명세를 공시

하여야 한다. ‘원화환산액’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즉 서울외국환

중개(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재하며, 외화금액의 소계는

입력하지 않는다. 또한 소수점 이하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수로

기재해야 한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주석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양식서받기’를 클릭하여 양식을 엑셀로 다운받아 직접 입력,

저장한 후 ‘엑셀업로드’를 통해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2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⑤ 생략 

   ⑥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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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③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주석)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장기충당부채에 포함)는 국가회계기준30)에 따라

주석에 해당 명세를 공시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주석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양식서받기’를 클릭하여 양식을 엑셀로 다운받아 직접 입력,

저장한 후 ‘엑셀업로드’를 통해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그림 5-6❙연금·보험·보증충당부채

1

2

3 4

3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주석) ① 생략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1.~2. 생략 3. 장기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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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융자사업 세부현황(주석)

국회 요청에 따라 융자사업의 세부현황에 대한 보고서도 2013회계연도부터

결산보고서에 공시되고 있으며, dBrain 화면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 화면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융자사업세부현황’ 주석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조직개편

금액 제외)되나 누락, 중복계상 및 금액 오류가 있을 경우, 엑셀파일

업로드를 통해 결산보고서에 수정 반영해야 한다.

그림 5-7❙융자사업세부현황(당해년도)

표 5-2❙융자사업 관련 주석 기재 내역

구분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융자사업의 개요 직접작성(서술)

(2) 융자조건 직접작성(표) 융자사업세부현황과 융자사업명 일치

(3) 융자사업의 규모 자동 산출

  - 융자사업세부현황 엑셀 업로드 (3)의 금액과 합계 금액 일치

(4) 융자보조비용 자동 산출

(5) 그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직접작성(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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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주석)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은 시스템에서 내용이 자동 산출되지 않으므로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되며 입력 가능)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해야 한다.

그림 5-8❙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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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필수보충정보)

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이하 ‘조정표’)는 예산결산상 총잉여금(세입-세출)과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결과와의 차이를 공시하는 보고서로 필수보충정보에

해당된다.

조정표는 시스템에서 금액이 자동산출되나, 이는 계정과목별 단순 증감

금액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결산담당자의 수정이 필요하다.

‘1. 자산ㆍ부채의 증감’과 ‘4. 순자산변동’에는 현금유출입을 수반하는 증감

금액,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에는 현금 유입·유출은 없으나

재정운영결과에는 반영된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시스템은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결산

담당자가 직접 수정해야 한다.

그림 5-9❙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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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중앙관서) 항목별 작성원칙

구 분 작성원칙

Ⅰ. 총잉여금 세입 – 세출(수입 – 지출)

Ⅱ. 차이항목

  1. 자산ㆍ부채의 증감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는 자산ㆍ부채 증감 금액

  2. 발생주의 기간수익ㆍ비용 차이
재정운영결과에 반영되는 금액 중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

지 않는 수익, 비용을 기재

  3. 전기 결산상 잉여금 세입이입액 전기 결산상 잉여금(전년도이월금-33관88항881목) 금액

  4. 순자산변동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는 순자산변동 금액

  5. 국세수익 수납액 각 국세 세목별 현금주의 기준 수납액

  6. 내부거래 차이 회계실체간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 항목간 내부거래 금액

Ⅲ. 재정운영결과(I+Ⅱ)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와 반대부호로 표시

조정표의 ‘2.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항목 중 아래 항목은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표 5-4❙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와 수익ㆍ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대응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ㆍ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

평가이익 차이 평가이익

퇴직급여 차이 퇴직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외)

감가상각비 차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차이 대손상각비

평가손실 차이 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차이 자산감액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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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부속명세서)

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는 장단기투자증권의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평가손익 및 감액손실 금액을 보여주는 부속명세서로 그림과 같이

총 4가지의 명세서가 존재한다.

그림 5-10❙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4종)

결산담당자는 화면에 조회된 투자증권감액손실 금액을 확인한 후 오류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해야 한다. 투자증권감액손실은 누적금액을 기재하며,

부(-)의 단위로 표시된다.

그림 5-11❙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장기투자증권_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

위와 같이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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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출자금명세서(부속명세서)

출자금명세서는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엑셀

업로드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거래처 별로 금액이 표시되며, 합계금액은

장기투자증권명세서 상 출자금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림 5-12❙출자금명세서

⑨ 금융리스자산명세서 및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부속명세서)

본 메뉴에서는 금융리스자산의 명세와 금융리스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조회한 후 오류가 있으면,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

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13❙금융리스자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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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금융리스자산 명세서’와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은 디브레인 ‘회계

결산’의 ‘계정과목별 세부명세서’ 메뉴와 ‘조달‘의 ‘리스계약관리’ 메뉴를

활용하여 오류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금액에 오류가 있을경우 dBrain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의 금액을 직접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의 ‘금융리스부채의 현재가치’ 금액은

주석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의 금융리스부채 합계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금융리스 관련 자료 조회>

ㅇ 계정과목별 세부명세서

  - 메뉴: 회계결산 > 재무장부 > 회계기금 > 업무별 원장조회 > 계정

과목별 세부명세서 > 8.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 > 

(4,5)물품 계정과목별현재액현황(관서별,자산별)

  - 조회조건: 대장종류를 ‘금융리스대장’으로 선택

ㅇ 리스계약관리

  - 메뉴: 조달(계약) > 계약 > 리스계약관리 > 리스계약조회(중앙관서용),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장기차입금(금융리스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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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부속명세서)

본 메뉴에서는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을 조회한 후 오류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5-15❙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당기 총계정원장에 ‘운용리스료’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차기 이후에 지급할

운용리스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세서 작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⑪ 출연비명세서(부속명세서)

출연비명세서는 조회되는 명세서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엑셀 업로드를

통해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거래처 별로 금액이 표시되며, 합계금액은

수익·비용 성질별재정운영표의 ‘출연비’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림 5-16❙출연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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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자산·부채조정명세서(별첨)

자산·부채조정명세서는 개별법 자산·부채(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국가채무)

금액과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간의 차이 상세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로,

‘Ⅲ. 차이내역’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차이내역 하위항목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금액을

수정한 경우 ‘저장’을 클릭하여 결산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엑셀’을

클릭하면 조회된 데이터를 엑셀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그림 5-17❙자산·부채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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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석 작성 방법

가. 소송

OO부에서‘계류중인 소송사건’주석을 작성하면서‘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

가액’에 전체 소송사건이 아닌 소송가액이 큰 소송사건만 포함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하도록31) 되어 있다. 소송사건은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사례로

결산보고서에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중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산작성지침에서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①원고, 피고인 경우 각

각 총 소송건수와 총 소송가액을 기재하고, ②중요한 내역은 계류법원,

사건내용, 소송가액 및 진행상황 등을 소송건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

다.

표 5-5❙계류 중인 소송사건

   -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단위 : 건, 원)

구분
OO기금(또는OO회계)이 원고인 경우 OO기금(또는OO회계)이 피고인 경우

소송건수 소송가액 소송건수 소송가액

당기말

전기말

   -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                                  (단위 : 원)

계류법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OO기금(또는OO회계)이 원고인 경우

OO기금(또는OO회계)이 피고인 경우

3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생략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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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방법

결산담당자는 당기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전체 내역을 업무담당자로

부터 입수하여 주석에 전체소송 건수 및 가액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전기 주석에 공시하였던 소송사건의 경과가 당기에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주석에 수정 반영해야 한다.

(3)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주석공시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으로 

국가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의 소송가액 1조 8,886억 원에 대해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으로 주석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가액

406억 원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나머지 1조 8,480억 원에 대해서는 

주석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59p 중>

ㅇ 소송사건에 대한 주석 공시 오류

OO부 일반회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부장관이 대표하는 소송으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공시하면서 완료된

소송사건 등 공시대상이 아닌 1,634건 및 관련 소송가액 4조 8,366억 원을

포함하여 잘못 공시하였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00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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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OO부에서 소관내 XX기금이 작성한 파생상품 내역(통화선도)을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 작성 시에는 통화선물로 잘못 기재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은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계류 중인 소송사건’ 이외에도 많은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이 존재하며,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공시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 5-6❙국가결산보고서 상 공시 중인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구 분 내 역

계류 중인 소송사건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주요 소송사건 등

담보제공자산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 및 채권 최고액 등

파생상품내역 파생상품의 당기 변동 내역 및 기말잔액

지급보증 보증채무의 규모 및 구성내역, 보증채무 외 지급보증내역

중요한 계약사항 건설공사계약, 업무위탁계약 등 

최소운영수입보장내역 BTO 등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 내역

기 타

장기임차토지의 원상회복 의무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 부담 계약

수자원공사 및 지하철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국가귀속물품, 몰수품

(2)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과 관련된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 및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부처에서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는 하위 회계·기금에서 작성한 주석 내용이 부처 결산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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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구체적 사항 주석 미공시

OO부 XX회계에서 일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최소

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 보장사업 건수 및 주요 협약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별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을 단순히

기간(예: 20년)으로만 공시하고 구체적인 약정기간(예: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을 표시하지 않는 등 우발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704p 중>

ㅇ 주파수할당대가 관련 우발자산 주석 미공시

OO부 XX기금에서 일정기간(6년∼10년) 동안 특정 주파수대역 이용 대가를

징수하기로 통신 3사(SKT, KT, LGU+)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수취하게 될 금액 8,042억원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781p 중>

ㅇ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석 미기재

OO청 XX특별회계에서 비축물자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관련한 파생상품거래는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거래목적 및 거래명세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표시하지 

않았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280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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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입·세출외 현금

OO부 일반회계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기탁금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 등은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므로 주석으로 기재

해야 하는데도 관련 기탁금을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1) 오류의 유형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예산과 관계

없이 국가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으로 국가소유가 아닌 현금을

의미)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처리지침 상

주요 세입·세출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5-7❙주요 세입·세출외 현금 항목 및 관련 법령

구 분 관련법령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제53조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하자보수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신원보증금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적부심보증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7조

가납금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30조

임치금 「가사소송규칙」 제125조

농지복구비 「농지법」 제36조

산지관리복구비 「산지관리법」 제38조

법원보관금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공탁금 「공탁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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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 방법

결산담당자는 디브레인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세입·세출외 현금’ 주석이

사실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 후, 불일치하는 경우 결산보고서 수정요청(당기)를

통해 해당 주석을 수정해야 한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세입·세출외 거래>

세입·세출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ㆍ비용, 자산ㆍ부채가 국가에 귀속

되는 경우에는 주석 공시 뿐 아니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관련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전대차관: 세입·세출외 거래로 처리되나 전대차관대여금으로 회계처리

ㅇ현물출자: 세입ㆍ세출에 반영되지 않으나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ㅇ회전자금: 재정상태표의 기타유동자산으로 반영

<기술료>

국가재정법의 개정(2014.1.1.)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통칭 기술료)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서

삭제되어 세입세출 內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2013년 이전에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상 기술료는 세입세출외 

거래인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국

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회계처리 변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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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감사원 지적사례

ㅇ 세입·세출외 현금(기탁금) 주석 공시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공직선거법 에 따른 후보자 등록 기탁금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 등은 국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므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관련 기탁금 103억 5,764만원(후보자 등록

기탁금 17억 100만원 및 정치자금 기탁금 86억 5,664만원)을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19p 중>

ㅇ 세입·세출외 현금 주석 공시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른 지방선거관리경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경비로 OO부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세입·

세출외 현금이므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지방선거관리경비 등 653억

9,617만원(집행액 594억 3,115만원, 반환액 59억 6,502만원)을 주석으

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19p 중>

ㅇ 세입·세출외 현금 주석 공시 누락

OO부 일반회계에서 본 회계연도 세입․세출외 현금인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탁금 24억원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표시하지 않았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276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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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산서 발행

◈ 결산보고서를 생성하게 되면 회계실체 및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dBrain에서 발행할 수 있다. 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 결산보고서 발행 단계에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었거나 ‘보고서

생성내역조정‘ 등을 통해 작성한 내역이 보고서에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산담당자가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분을

적절히 입력해야 한다. 

◈ 결산담당자는 결산서 제출전에 재무제표와 주석, 주석과 부속명세서 

등 보고서 구성항목 간 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결산보고서 체크리스트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하는 작업이 결산보고서 제출전에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결산보고서 발행단계는 재무결산 프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는 단계이므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결산개요 &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 251

2. 주석 작성 시 유의사항 … 254

3. 필수보충정보 작성 시 유의사항 … 273

4. 부속명세서 등 작성 시 유의사항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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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개요 &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결산개요

ㅇ 재무제표 분석

(2) 재무제표

ㅇ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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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발생 사례

ü 재화판매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정과목 선택 오류로 인하여 

재화판매수익이 발생

ü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앙관서에서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하여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계정금액이 발생하는 오류 발생

ü 투자증권에서 발생한 감액손실 및 감액손실환입은 투자증권감액손실/

환입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나 기타자산감액손실 및 기타자산감액손실

환입을 사용하는 오류 발생

ü 금융상품과 채권이 없는 소관에서 금융상품이자수익 또는 채권이자수익 

계정 발생

ü 투자증권평가손실 잔액, 기타재원이전, 장기기타의선급비용, 건설중인사무용

집기 금액이 부(-)의 금액인 오류 발생

ü 재정운영표상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운용리스료, 지급임차료(비배분비용), 보증

수익(비배분수익)이 부(-)의 금액인 오류 발생

ü 프로그램 중 ‘XX활동’의 프로그램수익이 양(+)의 부호로 기재되는 오류 발생

ü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의 잔액으로 표시되는 오류 발생

ü 인건비(퇴직급여), 공무원연금부담비, 업무대행수수료, 기타수수료, 배상비, 

융자보조비용,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평가손실 등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비배분비용으로 분류

ü 행정지원프로그램(7100)인 ‘환경행정지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총원가에 

반영

ü 사업비 반납액을 지출금반납금이 아닌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ü 기금의 보증비용과 관련한 전기 재작성 사항이 중앙관서 결산 시 미반영

ü 기금에서 부의 보험비용과 관련하여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으나, OO부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결산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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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순자산변동표

☞ 오류발생 사례

ü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비교환수익 회계처리 시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4번대)을 사용하여야 하나, 동일한 명칭의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6번대)을 

사용

    * (오류) 61090000 기타재원조달 → (적정) 42080200 기타재원조달

ü 미수제재금수익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적립금및잉여금

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으로 회계처리

ü 정부미술품 취득분에 대하여 기본순자산으로 잘못 반영

ü 당해연도에 조직개편이 없었음에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감

(기본순자산)’ 금액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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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석 작성 시 유의사항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 '②~⑯번 중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 삭제 후 번호를 적절히 수정하였는지

(ex. 사회기반시설이 없는 경우 ⑧번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 ⑨

번을 ⑧번으로 수정하여 번호 오름차순으로 표시)

ㅇ 일반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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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기반시설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ㅇ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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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산의 감액 등

ㅇ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ㅇ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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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 자동 생성된 예시 문구나 표 중 해당사항 없는 것은 삭제 후 '세부 내용'에 

기재된 각 제목 옆에 " :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였는지(② 연금충당부채 : 

해당없음)

ㅇ 퇴직급여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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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금충당부채

ㅇ 보험충당부채

☞ 오류발생 사례

ü 보험종류별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기재 누락

ü 보험의 현황 및 주요내용 기재 누락

ü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의 전기 및 당기금액이 총계정원장 금액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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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장기충당부채

- 보증충당부채

- 소송충당부채

☞ 오류발생 사례

ü 소송충당부채 금액의 표시 단위를 ‘원’이 아닌 ‘백만원’으로 잘못 기재

ü 소송이 끝나 지급의무만 남아있는 건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소송충당부채로 계정과목을 잘못 기재

ü 당기말 현재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표 하단에 

전기와 동일한 문구를 그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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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 오류발생 사례

ü 조직개편이 발생한 부처가 ‘주석 3.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작성 시, 당기말 

내역만 기재하고 조직개편일에 이관받은 기타장기충당부채 내역 작성을 

누락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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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ㅇ 계류 중인 소송사건

☞ 오류발생 사례

ü 중요 소송사건에 대하여 계류법원, 기말현재 진행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을 누락

ü 당기 소송 현황을 기재하지 않고 전기 현황을 그대로 기재

ü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대한 표 누락

ü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대비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기재한 

소송 건수 및 가액이 현저히 적음

ü 피고가 법무부 혹은 대한민국인 건은 법무부의 결산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나, 다른 중앙관서에서 해당 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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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담보제공자산

☞ 오류발생 사례

ü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가액 잘못 기재

ㅇ 파생상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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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발생 사례

ü 중앙관서의 당해연도 파생상품 내역이 하위 기금 결산보고서 상의 파생

상품 내역과 불일치

ü 전기 결산보고서상 파생상품 내역과 당기 결산보고서상 전기 파생상품 

내역 불일치

ㅇ 지급보증

☞ 오류발생 사례

ü 지급보증 표의 비고란에 채무관리보고서상 보증채무 해당 여부 기재 누락

ü 전기 결산보고서상 지급보증 내역이 존재하나 당기 결산보고서 상 기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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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ㅇ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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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 '자동 생성된 예시 문구 중 해당사항 없는 것은 삭제 후 제목 옆에 " :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는지(① 중대한 전기오류수정 : 해당없음)

☞ 오류발생 사례

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기초순자산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상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의 구분내역과 불일치

   * 미수제재금수익으로 인한 회계변경누적효과 

   (오류) 순자산변동표(적립금및잉여금) ≠ 주석(기본순자산)

   (적정) 순자산변동표(적립금및잉여금) = 주석(적립금및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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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순자산조정명세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ㅇ 세입세출외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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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입세출외 거래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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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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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사업(융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 대상)

☞ 오류발생 사례

ü 융자사업 세부현황의 기말 융자금 잔액과 총계정원장 상 장(단)기저리

융자금의 합계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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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보험사업

ㅇ 정부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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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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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보충정보 작성 시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는 항목이 자동 생성된 경우 삭제 후 각 제목 옆에 " : 해당없음"

으로 기재하였는지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274 -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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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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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 오류발생 사례

ü 프로그램총원가 하위의 운용리스료 금액이 부(-)의 금액

ü 비배분비용 하위의 업무대행수수료, 건물임차료, 국내차입금이자비용과 

비배분수익 하위의 재화판매수익, 보증수익이 부(-)의 금액

ü 인건비의 분류가 전기와 상이(전기에는 비배분비용의 하위항목이 아니었으나 

당기 비배분비용의 하위항목으로 분류됨)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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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속명세서 등 작성 시 유의사항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2) 장기투자증권명세서

- 출자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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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수채권명세서

☞ 오류발생 사례

ü 명세서 상 전기말 미수부담금수익 금액과 총계정원장상 금액이 불일치

ü 당기말 미수연금수익을 부의 금액으로 기재

ü 총계정원장 상 미수이자수익 채권 잔액은 없으나 대손충당금 잔액은 

존재하는 오류

ü 미수국세명세서 상 전기 세부내역 금액의 합과 합계금액이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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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여금명세서

- 단기대여금명세서

- 장기대여금명세서

☞ 오류발생 사례

ü ‘단기융자금’ 이자율 표시방법이 결산작성지침과 상이

    * (오류) 0.22∼4.07% → (적정) 0.2∼4.1%

ü 융자사업 주석 상 최고이자율과 대여금명세서 상 최고이자율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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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유형자산명세서

☞ 오류발생 사례

ü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상 기타일반유형자산의 대체로 증가하는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됨

ü 구축물의 취득, 자본적지출 금액이 부(-)의 금액으로 표시됨

ü 증감명세서의 재평가이익 합계가 하위항목의 합계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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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기반시설명세서

☞ 오류발생 사례

ü (5) 공항 증감명세서의 당해연도 증감명세서의 사용수익권 항목, 합계란과 

하위항목 합계가 불일치, (3) 항만 증감명세서의 전기말 금액과 당기초 

금액이 불일치

ü 사회기반시설 증가 내역을 ‘기타증감’으로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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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형자산명세서

☞ 오류발생 사례

ü 기타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기타증감' 에 잘못 표시

(8) 차입금명세서

- 단기차입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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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차입금명세서

☞ 오류발생 사례

ü 장기차입금명세서 상 유동성금융리스부채 금액이 주석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에 기재된 상환예정액과 불일치

ü 기타해외장기차입금을 부(-)의 금액으로 기재

ü 해외장기차입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금액을 기재

ü 금융리스 부채의 최소 이자율을 0%로 기재

-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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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연비명세서

(10) 재원별 원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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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산․부채조정명세서

☞ 오류발생 사례

ü 정부미술품을 '기타차이'에 잘못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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